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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제1장 서  론

공 방송은 재원조달의 형태를 기 으로 볼 때 재원의 부분을 수신료

라는 공  제도를 통해 운 된다.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 

연 30,000원으로 고정되어 공 방송의 운 을 한 재정 책정방식으로의 

성에 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가 공

방송에 주는 의미와 역할에 한 실  검토를 통해서 수신료의 책정모델과 

산정방식에 한 합리  기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재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 을 확인하고 실 이고 구체 인 제도개선을 한 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2장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제도적 성격

공 방송의 성격은 우선 소유구조의 면에서 볼 때, 국 이나 민 의 형태

와는 달리 공 방송은 법 으로 조물법인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둘째로, 

운 의 주체나 목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 방송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공공,’ 즉 국민 체를 주체로 보고 그 목 은 ‘공공의 이익’을 해 

운 하는 방송이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형태를 기 으로 해서 볼 때 공

방송은 그 재원 부분을 수신료라는 공  제도를 통해 운 된다.  

공 방송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역할은 오래 부터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공익성과 보편  서비스라는 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공 방송의 역할

로서 제시된 것들이 시 가 흐르고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한 

요소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수신료 제도를 수행하기 한 법제화된 제도  차원의 기반은 부족하다. 

이런 제도  차원의 문제 에 한 지 은 실질 인 개선방안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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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첫째는 독립  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제도에 한 개선과 

둘째는 징수방식에 한 개선, 그리고 수신료 재원의 배분과 련된 개선이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한 개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수신료 제도 분석

국내 수신료는 헌법재 소가 정한 바에 따라 “수신료는 공 방송사업이

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해 부과되는 특별부담 ”

으로 정의되고 있다. 수신료는 100원에서 출발하여 1981년에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로는 동일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수신료 책정제도는 산정방식에서부터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신료 인상을 

한 명확한 기 이나 한 시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따른다. 

제4장 해외 수신료 제도 분석

국내에서 수신료를 ‘특별부담 ’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국에서는 수신

허가료(TV License Fee), 독일에서는 ‘목 세(Zweeksteure)’, 랑스는 수신

가능 기구(유사기구 포함)보유 유무에 따라 납세를 하도록 하는 강제 인 

‘조세’로 기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나 방송국과 맺는 사용의 

계약(수신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신료”로서 ‘특수부담 ’으로 정하고 있다. 

수신료 수 에 해서는 국내 수신료 수 이 1981년 이래 연 30,000원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같은 기간 159～286%까지 인상

되었다. 2007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4배에서 최고 8배까지 많은 수 이다. 

수신료 비 은 일본의 NHK 97%, 국의 BBC 75%, 독일은 수신료와 고료를 

병행(수신료 수입이 80%이상), 랑스 64% 수 이다. 

이들 4개국은 수신료 산정방식에 해 명확한 기 을 마련하고 있다.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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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물가연동제’를 따른다. 랑스는 최근 방송산업 개 을 통해 공

방송에서의 고 면 폐지를 선언하여 주목을 끌었다. 방송의 공 성 강화를 

목표로 삼아 2009년부터는 공 방송 속 고를 단계 으로 폐지하여 2011년

까지 완  폐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한 재원 부족은 민 방송 

사업자가 조달하도록 하 다. 독일에서는 KEF(공 방송재정수요산정 원회;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가 

수신료 산정의  역할을 맡아 공 방송의 장기 인 재정을 심의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신료를 산정한다. 일본에서는 NHK가 수신료를 

신청하면 국회가 결정권한을 갖는다. 

제5장 공영방송의 재정지원구조

1. 디지털 방송환경의 변화와 환비용

공 방송의 재정지원구조는 첫째 외부의 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로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처할 수 

있는 탄력 인 지원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 방송의 재원을 유지하기 한 재정지원구조가 해결해야 하는  시 의 

요 이슈 의 하나인 디지털 방송 환경으로의 변화는 재정지원 방식을 

수신료에 제한시켜 확보하는 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  방안을 

통해 수신료에만 국한하지 않는 충당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입장 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 방송의 재정지원모델

재원지원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는 수신료의 성격과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 수신료의 비 이라는 기 에 따라 크게 수신료 모델과 조세 모델, 

그리고 혼합형 모델이라는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델들은 

모두 수신료 제도에 한 법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신료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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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재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해야 한다는 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 방송의 재정지원모델은 혼합재정방식이다. 

이와 같은 혼합재정방식에 의한 공 방송의 고와 련된 문제로는 첫째, 

공 방송의 재원 에서 고 의존도의 심화, 둘째,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청률 하락으로 고매출액의 격감을 들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고 있는 고공사의 독 매 행이라는 비합리 인 방송 고제도 문제를 

들 수 있다.

3. 공 방송 수신료와 공공서비스이론

공 방송은 공익, 나아가 사회  후생과 직결되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한 

제공은 필수 인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공

방송에 한 이용 가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공공서비스에 한 이용

가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한 무임승차 문제는 해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 강제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 으로 공 방송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특징상 순수한 이용 가로써 수신료 

개념을 용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수신료에 조세  성격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신료의 행정비용  성격은 엄 한 의미에서 공공서비스 이용과 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비용  성격은 공공의 목 에 따른 정부의 

행 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한 성격을 의미하는데, 표 으로 

행정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며 방송통신 부문에서는 사용료( 리를 

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1), 허가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신료가 조세가 된다는 것은 공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 방송을 제공하기 해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국민

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 으로는 공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1) 주 수 이용에 따른 혼․간섭을 배제하기 하여 정부가 한 수 의  리(감시, 

단속 등)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 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법 제67조). 지상  방송의 경우 방발기  납부를 근거로 사용료는 액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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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부담 은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 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 의 부담 이다. 즉, 

공 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공 방송의 비용을 충당할 목 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부담 은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부과하게 되며, 공 방송 운 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공영방송 재정수요와 수신료 산정방안

1. 공 방송 수신료 산정방안

공 방송의 수신료가 조세  성격 는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갖게 되면 

이를 징수․이용하는 측면에서 도덕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비용 등과 같이 방송사 스스로가 내부화 시킬 수 있는 변수에 해서는 

인센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 방송이 자체 인 

비용 감 노력 등을 통해 경 을 효율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신료 산정의 

카테고리에 공  방송진흥을 한 투자비용, 공익  로그램 제작에 소용

되는 비용, 경상비용이 포함된다고 가정 할 때, 각 주요 항목에 한 지수화 

 비 을 책정함으로써 체 비용에 한 일 인 산정 보다는 각 항목

별로 가 치를 차등화 함으로써 수신료에 인센티  시스템이 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KBS의 경 수지  비용구조 분석

KBS의 최근 5년간 경 성과는 외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단된다. ’02～’07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은 약 0.1%에 불

과하 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04년(△638억원)과 ’07년(△279억원)에 자를 

기록 하는 등 최근 5년간의 경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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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경 수지가 최근 들어 악화된 원인은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고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방송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 기 때문이다.2) 

3. 공 방송의 수신료 산정기

고와 수신료 간에 한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수신료 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공익  목 에 소요되는 자 수요에 해서는 수신료 수입을 통해 

확충하도록 하는데, 특히 공익  로그램 제작  송출에 필요한 자 , 시청자에 

한 시청복지(음 지역 해소 등)에 련된 비용, DTV 환비용의 일부에 

해서는 수신료가 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KBS의 경상경비(운

경비, 인건비 등)에 해서는 수신료를 통한 지원 보다는 고수입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물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 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고수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높으나, 수신료 수입은 안정 이라는 에서 

고수입은 가변 비용을 충당하고, 수신료 수입이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공익 로그램 제작비는 가변비용이긴 하나 공 방송의 

필수 인 의무라는 에서 해당항목은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 원칙  방향에 입각하여 공 방송의 수신료 산정기  마련을 해 

사 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제는 첫째, 수신료 산정 시 평가 상의 범 는 

공 방송 운 과 련된 총 비용  총 수입으로 설정하고 추정기간은 수신료 

평가 주기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둘째, 투자비용에 해서는 수신료 평가

주기의 기간에 맞춰 방송 공익성 증진을 한 투자비용에 해 평가하도록 

한다. 셋째, 제작비용은 로그램의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반에 해 평

가하도록 하되, 공통경비에 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공통경비 존재에 

의한 차감부분을 고려하도록 한다. 넷째, 운  경비에 해서는 인건비와 

기타 운 비로 구분하고, 기타 운 비에서 공 방송의 기능과 련된 부분을 

2) 비용항목에서 방송제작비의 연평균 상승률(4.1%)이 가장 높았으며, 수입 항목에서는 방송

고 수입이 가장 큰 감소폭(-3.5%)을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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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분하도록 한다. 다섯째, 개별 세부 항목에 해 공익증진 기여 여부를 

단하여 가 치 등을 부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재가치 산정을 한 할

인율은 세법상의 할인율 는 3년만기 국고채 리를 기 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제를 바탕으로 하되, 특정 주기( 를 들어 3년 주기)마다 

수신료 변동 필요성 여부를 단하도록 하여 기 의 개정 는 용을 탄력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료 산정기   방법에 해서는 

고시를 제정하는 것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1. 공 방송모델과 수신료제도

공 방송 수신료는 공 방송 재원의 조건으로 공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

 수 있어야 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공 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하며, 공 방송의 재원에는 모든 국

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 방송의 운 을 한 

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수신료는 공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  기능을 수행하기 한 수단이며, 방송의 자유를 실

하는 제조건이다.

2. 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

첫째, 수신료 책정 제도와 련하여 국회(입법부)의 과도한 결정 권한은 

제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치 논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발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수신료 

책정방식의 문제는 책정을 한 기 이 방송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수신료 징수 련해서 통합징수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납부의 강제성 문제, 디지털 환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신료의 범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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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료 책정제도의 개선방안

공 방송의 핵심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해 정치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   공 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재정수요에 

한 조사  검증의 업무를 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 방송재정 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재정 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① 공 방송경 에 한 반 인 

실태조사  평가 ② 수신료재원의 사용의 효율성 투명성 평가심의 ③ 공

방송수신료 산정 기  수립 ④ 공 방송 수신료산정기 과 장기재정 계획

안을 토 로 수신료산정 ⑤ 공 방송사간의 수신료 배분 산정 ⑥ 공 방송의 

신규사업  서비스에 한 공익성평가 등이다.

수신료책정 차는 공 방송사의 재정수요 신고, 공 방송재정 원회의 

수신료산정, 방송통신 원회의 추천, 입법부의 포  승인결정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수신료 산정기 의 확립

수신료산정의 기본원칙은 공 방송의 활성화,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해 공 방송 운   진흥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직  보조하는 방식

이다. 따라서 공 방송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를 추정하여 수신료를 

산정하게 된다. 공 방송의 도덕  해이문제를 보완하기 해 수신료인센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상비용과 같이 방송사 스스로 내부화시킬 수 있는 

변수에 용할 수 있으며 각 주요항목별 지수화  가 치 부여방식을 채택

할 수 있다. 

공 방송의 장기 자 수요의 악은 사업별 자 수요 산정보다는 항목별 

비용  수입산정이 산정의 복성에 의한 과 산정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는 합리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 항목별 가 치는 인센티 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각 항목은 투자비, 제작비, 경상운 비, 융  행정비, 

부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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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료 사용과 공익성 평가

수신료사용용처에 한 기 제시를 해서는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를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서비스의 경우는 수신료기반의 직

보조가 필요한 반면 리서비스는 자체 수익구조를 통한 재생산구조가 확립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수신료에 한 공익서비스 사용용처에 한 명확한 기 과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로 공 방송 신규사업  서비스 도입시 공익성평가 시행을 

통한 수신료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공익서비스로의 

수신료사용용처의 한정이나 신규공익서비스의 도입 는 공익서비스의 변경 

등에 해 명확한 기 을 설정하기 해서는 공 서비스와 리서비스간의 

회계  사업분리가 되어야 한다. 

6. 징수제도의 개선방향

먼  행 수신료징수방식은 수신료납부의 강제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 의 기공  단 조치를 무기로 한 간 강제의 조치는 법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로 디지털 

환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수신료범 에 한 재규정 는 확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고령  소득자에 한 수신료면제혜택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납부율 제고를 한 선납할인제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한 의 징수비용은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징수비용의 부담완화를 한 책마련이 필요하다. 

7. 공 방송과 경쟁정책

장기 으로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 방송에도 경 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진하기 한 경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공 방송의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의 분리를 통해 리서비스는 경쟁원칙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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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공익원칙을 용함으로써 공 방송의 리서비스에 한 경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공 방송이 지상 방송 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시장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수신료를 통한 공 방송이 

경쟁시장에 부정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쟁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제 1 장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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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공 방송은 재  세계 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송제도이다. 공 방송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27년 국 BBC 

방송 설립 때 제시된 왕립 칙허장(Royal Charter)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시청자

들을 포 할 수 있는 교육 이면서 동시에 문화  풍요성을 제공한다는 

목 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 이 의 서구 유럽사회로 넘어

오면서 수신료와 세  등의 비 리  재원방식을 통해서 방송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익성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 방송 주 수의 희소성이나, 

공공산업론, 그리고 사회책임론과 같은 근거를 토 로 유럽을 기반으로 한 

공 방송이 발 하게 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제시했던 공 방송이란 제도가 

세계 으로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 방송은 재원조달의 형태를 기 으로 볼 때 재원의 부분을 수신료라는 

공  제도를 통해 운 된다. 공 방송의 기본 인 재원인 수신료는 역사

으로 문화 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신료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63년 1월 1일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월 1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한데서 기원한다. 1961년 12월 31일 개국한 국  서울 텔 비  방송국

(KBS-TV)은 ‘국 TV방송사업운 에 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최 로 시청료를 징수했다. 이후 1973년 3월 3일 한국방송공사(KBS)가 공

방송사로 새로 출범하게 되었으나 수신료 제도는 종래와 같이 그 로 유지

되었다. 다만, 1989년 1월 1일부터 ‘텔 비  방송 수신료’로 그 명칭을 변경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 연 30,000원으로 고정되어 공

방송의 운 을 한 재정 책정방식으로의 성에 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수신료 제도가 공 방송에 주는 의미와 역할에 한 

실  검토를 통해서 수신료의 책정모델과 산정방식에 한 합리  기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방송으로 환이나 국제방송환경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 방송의 경쟁력 강화라는 한 환경 응에서 재원

방식에 한 검토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한 수신료의 합리  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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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는 공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의 수신료제도의 문제 을 확인하고 

실 이고 구체 인 제도개선을 한 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공 방송의 재원의 핵심인 수신료 제도와 향후 개선방향에 

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로 공

방송의 재원의 기반과 의미를 공 방송의 존재 목   공 방송의 역할수행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로 공 방송의 재원지원모델을 도출

하는 것으로 재원모델에 한 이론  검토를 심으로 수신료의 주요 목 , 

기능  역할에 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  법  성격을 정의하려고 

했다. 이러한 수신료의 법제도  성격에 따라 합리  수신료산정기 을 제시

하는 것을 심 연구 목 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수신료제도의 문제 을 

악하고 합리 인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수신료 책정제도, 징수제도  

련제도를 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 방송의 사회  책임과 

공익성 실 을 한 재정방식의 효율성  타당성검토를 통한 재정지원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했다.

[그림 1-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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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서는 5개의 세부 연구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공 방송의 수신료의 법  제도  성격의 규명이다. 

이를 해서 공 방송의 운 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로 간주되는 수신료를 

규정하기 한 법 , 제도  성격을 방송매체사의 에서 연구했다. 한 

공 방송이 주요 재원으로서 수신료 제도의 운 과 공 방송의 성과와의 

연계성을 정리했다. 구체 인 내용은 수신료의 주요 목 , 기능, 용도에 한 

정의를 내리며 수신료 제도가 공 방송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를 악하고, 

수신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  운 방안과 개선 을 제시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국내 수신료 제도의 분석과 제도  문제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주제는 공 방송의 필요성에 따른 수신료 재정지원방식에 

한 매체이론  검토를 기반으로 행 법률에 따른 산정방식, 책정모델, 

징수방식 등 수신료 제도에 한 문제 을 제시하는 것을 으로 분석

했다. 한 최근의 수신료인상과정에서의 책정제도의 운 과 문제 을 포함

하여 연구했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해외 공 방송 수신료제도에 한 소개와 검토를 하는 

것이다. 해외 수신료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수신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공

하며 합리  수신료제도를 한 비교방송제도의 에서 연구 분석했다. 

이미 공 방송 제도를 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국가( 국, 독일, 일본, 

랑스)들을 통해 재의 공 방송 재정지원시스템이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운 되는지를 정리했다. 특히, 수신료의 성격, 수신료의 수 , 

수신료 책정제도, 산정방식, 징수방식과 같은 구체 인 정책기 을 심으로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수신료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국의 수신료 시스템의 

장단 을 확인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면서, 한국 

사회에 실 으로 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했다. 

네 번째 연구주제는 공 방송의 수신료 산정방식과 재정수요분석을 하는 

것이다. 공 방송의 규모  산정방식을 도출하기 해서는 공 방송의 재정

수요에 한 사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차 으로 공 방송 재정

수요의 성격과 목   규모를 악하여 최 의 재정수요를 확정하도록 한다. 

수신료의 법․제도  성격에 따라 수신료를 통한 공 방송의 최  재정수요 

확정 방안에 하여 정리했다. 한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공 방송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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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여 수신료 산정변수로 활용했다. 

공 방송수신료의 산정방식은 각국의 방송기술환경과 방송문화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한다. 재 경제  지수에 연동하는 통합  계산방식과 공

방송의 책무에 한 독립  산정방안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공 방송

수신료의 산정을 한 우리나라 공 방송의 재정분석  경제  분석을 

통해서 필수 이고 충분한 산정변수와 요인을 검토 고려하여 수신료의 

합리  산정기 과 방법론을 도출하고 제시했다. 

마지막 연구주제는 수신료 제도개선방안이다. 이 주제는 실질 인 개선 

방안의 법 제도  방향의 제시가 그 목 이다. 앞의 연구주제에서 도출된 

행 제도의 문제 과 해외 수신료 제도의 장단 을 근거로 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틀을 제시했다. 한 수신료를 합리 으로 산정하기 한 

기 과 이에 따른 방식의 설립, 그리고 개선된 수신료의 징수를 한 구체

인 방안을 정리했다. 구체 으로 수신료 책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독립  

산정 원회와 책정 차의 합리화를 심으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고 둘째로 

수신료산정원칙과 산정기 을 분석하고 제시했다. 한 향후 수신료를 기반

으로 하는 공 방송의 경쟁도입의 방향에 해서 제시함으로서 미래의 방

송환경 변화에도 신축 이고 탄력 으로 운 ,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2장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제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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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제도적 성격

수신료의 법  제도  지 와 성격의 규정에 앞서 공 방송의 목 과 상, 

정체성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 방송에 한 원  근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방송은 소유구조나 법  형태와 같이 구체 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가 가진 성격이나 목 에 따라 범주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지상  방송은 모두 기본 으로 공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그 방송행 는 상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공

방송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과 통신이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 방송 체제 변화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 인 역학

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변 기나 권력구조가 바 는 이행기에는 

항상 공 방송 상과 련된 논의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은 첫째, 공 방송의 운   유지와 같은 구체 인 

것에서부터 정체성에 이르는 근본 인 것에까지 그 기를 자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둘째 공 방송을 시로 한 우리나라 방송의 발 방향의 설정 

혹은 공 방송의 운 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즉, 공

방송의 독립성과 립성이라는 거시  목 을 지키기 해 필요한 수신료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인상 혹은 

인하에 해 논의하기보다는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 방송의 상에 한 확립이 구체화되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정당성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영방송의 목적과 정체성

공 방송의 상에 한 확립이 구체화될 때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정당성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에서 언 했던 

수 의 엄 한 의미의 공 방송까지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 인 형태로 공 방송의 목 과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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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방송의 목 과 존재 상

(1) 공영방송의 개념적 정의

공 방송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재  세계 으로 많은 국가

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 방송의 개념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은 1927년 국 BBC 방송 설립 때 제시된 왕립 칙허장(Royal 

Charter)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시청자들을 포 할 수 있는 교육 이면서 동시에 

문화  풍요성을 제공한다는 목 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 이 

의 서구 유럽사회로 넘어오면서 수신료와 세  혹은 이에 상응하는 비

상업  방안을 통해 라디오와 텔 비 과 같은 매체의 공익성을 논하는 개념

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방송 매체가 사용하는 주 수의 

희소성이라든지, 공공산업론, 그리고 사회책임론과 같은 근거와 연결되면서 

유럽에서 공 방송이 발 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발생지역과 그 사회가 

제시하는 근거, 그리고 재까지 운 되고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제시하는 공 방송이란 제도가 세계 으로 보편성을 띠고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김재 , 이남표, 양선희, 2008), 우리나라도 한 공 방송과 

연 되는 모든 에서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 방송의 개념에 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를 들어 McQuail(2003)은 폴란드 국가방송 원회의 야쿠보비치의 말을 

빌려 공 방송의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Keane(1991), 장일

(2003), 김재철(2007) 한 의미와 역할, 그리고 범 에 해서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고 언 하 다. 이러한 개념의 명확화조차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

는데 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지어 공 방송은 분명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  방송”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면서 (박천일 외, 2007) 이는 무엇보다도 소유구조나 법  형태와 같이 

구체 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가 가진 성격이나 목 에 따라 

범주를 설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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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형철(2004)은 이러한 개념  논의 지속이 되는 이유는 공 방송

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가 추상 으로 주어지는 것에서 온다고 보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Syvertsen(1999)이 제시했던 주장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공 방송에 한 여러 정의에 한 분석의 결과는 각각의 

정의 기 이 다르고 어떤 에서는 서로 모순되기조차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에서 나오는 

일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1>에서도 보는 것처럼 

학자  에서 제시하는 공 방송에 한 개념은 강형철의 지 처럼 

체 으로 추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좀 더 구체 으로 개념을 악하고자 하는 사례도 차 

늘어나고 있다. 를 들어, Barendt(1993)는 공 방송에서 나타난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려 하면서, 첫째 지리  보편성, 둘째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에 한 심, 셋째 국가와 상업 인 이해로부터 독립, 넷째 

로그램의 공정성, 다섯째 로그램의 범 와 다양성, 여섯째 수용자에 한 

보편  비용부과를 제시했다. 

한 방송에 한 근의 이 공익이었을 때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의미를 제시함으로서 조  더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윤석민, 2003).  

▪바람직한 여론,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정상 인 매체기능(환경감시, 여론

형성, 사회화, 건 한 오락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

▪다양하고 다원 인 집단의 차여, 의견개진이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공개

시장 내지 민주  공론 역으로서의 방송

▪여론, 문화 매체로서 정치   경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송

▪방송 수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를 극 화시키는 방송

▪이 네 가지에 덧붙여 기타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목표들에 

정  기여를 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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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공 방송에 한 정의

Syvertsen

(1992)

- 공 방송의 정의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설비사업, 시민들의 

심과 이해가 논의되는 공공 역, 개별 소비자에게 사하는 

방송서비스로 순차 으로 변해왔다. 

- 어떤 이들은 공 방송이라는 개념을 한 국가의 방송 시스템 

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특정 방송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로그램의 특정한 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Syvertsen

(1999)

공 방송 개념은 시 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여 ‘공익사업’에서 

시작되어, ‘공공 역’의 의미를 거쳐 최근에는 개별 소비자에게 

사하는 방송을 뜻하게 되었다.

Blumler 

(1992)

서구사회를 기 으로 한 공 방송의 특징은 포 성에 한 윤리, 

일반화된 규정, 다양성/다원성/ 범 성, 문화  역할, 정치  

공간, 비상업성이다.

McQuail

(1995)

공 방송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독 ’, ‘ 립’, ‘균형된 

실 재 ’, ‘비상업 ’ 등의 표 은 1920년 에서 1980년  에 

이르는 서유럽의 가부장 이며 개입주의  정치를 반 하고 있다.

Scannell

(1997)

공 방송은 다수주의에 희생되는 소수 는 사회  약자를 변

하는 것이다.

Murdock

(2000) 

공 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로그램 제작에 ‘다양성, 질, 

그리고 신’ 등의 운용철학을 용해 왔다.

Dahlgren (2000)

공 방송은 불가피하게 주어진 경제 , 기술  조건 아래서 정치

행 의 상이 되고, ‘개별국가의 특정한 정치문화 아래서 그 

구조가 정해지게 된다.

Christensen 

(2001)

공 방송은 한편으로는 시민의 극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탄생 기부터의 이념은 가부장 이고 공 을 아래로 내려 보는 

시각이 있고, 시민을 교육하는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표 2-1> 학자별 공영방송의 개념

주1. 여기에 제시된 학자별 공 방송에 한 언 은 강형철(2004)이 정리한 내용을 주로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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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의 성격과 정의

이와 유사하지만 좀 더 구체 으로는 방송과 직  련된 규제기구인 

Ofcom(2004)의 의견을 들 수 있다. 즉, Ofcom은 21세기 공 방송은 “사회의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로그램”을 주요 개념

으로, 이러한 방송문화를 선도하는 로그램은 특정 장르 유형이 아니라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했다. 

Barendt(1993)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좀 더 구체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강형철(2004)이다. 그는 <표 2-2>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섯 가지 유목을 제시하면서 어떤 학자의 개념이 이와 연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보편성: 화, 철도 등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서의 공 방송

▪정치  독립: 정부로부터의 독립, 정치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립 등을 

의미

▪경제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청률 경쟁보다 질  수  향상을 

해 경쟁하는 것

▪문화  정체성: 국가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에 기여, 공 방송의 교육 

기능 등을 담당하는 것

▪다양성: 소수의 심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로그램 제작, 방

▪차별성: 민 방송과 구별되는 공 방송의 서비스

다시 말해서, 추상  개념에 구체  유목을 통한 개념의 실화가 조 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선 (2002.3)의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정의가운데 부족한 을 지 하고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을 제시하려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를 들어 Barendt(1993)의 개념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공 방송을 정의하기 한 실질  기 으로 

소유구조, 운  주체와 목 , 그리고 재원조달 형태를 제시하 다. 이러한 

기  하에 재의 방송형태를 국 , 민 , 공 이라는 틀로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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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의 련 개념 련문헌

1 보편성

지리  보편성 Hoggart, 1986; 김 호, 1995

보편 인 소구 Hoggart, 1986

공공 서비스 McQuail, 1995

근성 Christensen, 2001

보편  이용 Hoggart, 1983; Tracey, 1998

보편  소구 Hoggart, 1983; Tracey, 1998

2
정치  

독립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거리두기 Hoggart, 1986; 김 호, 1995

정치화 는 정치  립 McQuail, 1995

국가로부터의 독립 Christensen, 2001

공공 역에 사 Hoggart, 1983; Tracey, 1998

3
경제  

독립

시청률이 아닌 질에 한 경쟁 Hoggart, 1986; 김 호, 1995

비상업주의 McQuail, 1995

상업  향에서 독립 Christensen, 2001

4
문화  

정체성

국가 정체성에 사 Hoggart, 1986; 김 호, 1995

국가  범주 McQuail, 1995

공  교육 Hoggart, 1983; Tracey, 1998

5 다양성

소수 계층의 이해 보호 Hoggart, 1986; 김 호, 1995

사회 , 신체  소수자 배려 Hoggart, 1983; Tracey, 1998

산출물의 다양성 Christensen, 2001

6 차별성 차별성 Mackinsey, 1999

<표 2-2> 공영방송의 정의 분류

출처: 강형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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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조물법인으로서의 공영방송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 소유구조의 면에서 볼 때에 국 이나 

민 의 형태와는 달리 공 방송은 법 으로 조물법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띤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운 의 주체나 목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 방송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공공,’ 즉 국민 체를 주체로 보고 그 

목 은 ‘공공의 이익’을 해 운 하는 방송으로 단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의 형태를 기 으로 해서 볼 때 공 방송은 그 재원 부분을 공 으로 

조달한다는 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  민  공  

소유구조 국가 민간 조물법인

운 주체 정부 리기업 국민주체

재원조달 조세 고 수신료

<표 2-3> 방송형태의 구분

 

여기서 우선 조물법인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상의 

정의에 의하면 조물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립된 인 , 물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김동희, 2000). 특히 조물의 개념은 국가조직 내지 행정조직상 의미를 

갖는다는 에서 요하다고 볼 수 있다(홍정선, 2002).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에서 공공시설과 기능 으로는 같지만(고민수, 

2006), 인 인 행 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물  시설의 집합체라는 에서 

우선은 공기업과 조물법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기업과 

조물법인은 그 성격상 유사 과 차이 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기업이나 조물은 우선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설치, 경 , 리, 

유지된다는 과 둘째로 비권력 인 행정작용이라는 , 셋째로 공  목 을 

한 것이라는 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조물법인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에 한 비용을 실비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에서도 유사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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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물법인은 특히 리추구를 한 공기업과도 구분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공기업과 조물법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 에 비추어 볼 때, 

공 방송은 목 상으로 수익창출과 같은 리추구를 목 으로 하지 않고, 

일시 인 것이 아닌 항구 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시설로서 심의 

상이 되고, 기업 활동이 아닌 이용의 차원에서 야 한다는 에서 조

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선 (2001, 2002.3)이 제시한 공 방송에 

한 분석은 이러한 조물법인의 성격  특성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조물법인

목 상의 차이
공익실  외에 리추구도 

목표로 함

공익실 을 직  목 으로 

함

사업의 

계속성의 차이

계속 인 경우 외에 일시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 있음

계속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심방향의 차이 기업 그 자체가 심의 심 종합시설이 심의 주된 상

개념의 동태성과 

정태성

기업활동이라는 동  개념에 
이용이라는 에 

<표 2-4> 공기업과 영조물법인의 차이점

* 주1: 이런  때문에 도서 , 박물 , 병원 등은 조물로 단할 수 있다고 . 

 출처: 홍정선(200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한편 고민수(2006)는 조물법인의 설립이 방송분야에서 요한 것은 

‘분권화의 원리’에 기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 했다. 즉 “국가행정을 

이기 해 독립 인 행정주체에게 국가의 임무를 이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성과 정치  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물법인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조물법인을 기반으로 하는 의견들은 무엇보다도 공 방송의 

정의를 법 인 의미에 비추어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요하다. 한 공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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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 운 한다는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다양한 

재원 조달 수단 에서도 수신료나 조세와 같은 공  재원 조달을 강조하

면서, 공 방송은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에 하여 다양하고 객 이며 범

한 내용의 로그램을 제공하는 책무를 지닌 운 체라는 방향으로 유도

하 다. 박선 (2001, 2002.3)은 여기서 더 나아가 KBS의 법인  성격과 

독립  주체, 그리고 공식 으로 명시되는 재원조달 방법을 기 으로 볼 때 

조물법인으로서 공 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

 

와 같은 개념정의 과정을 거쳐서 밝 진 것은 바로 공 방송을 정의하기 

해서는 기 의 설정이 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기  에서 실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 은 소유구조와 운 의 주체와 목 , 그리고 재원 

조달 형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 만으로 공 방송의 개념을 

완 히 정의할 수 없고 공 방송의 목 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이 있다. 그 기 때문에 공 방송이 가져야 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다음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 방송에 한 언 은 

공 방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트 이시

(Tracey, 1998)는 사회에서 “공익(public interest)”과 “공공(public 

good)”의 개념이 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목 이 

뚜렷해야 한다면서 공 방송의 원칙으로 첫째 이 아닌 특정화된 수용

자에 한 사와 둘째 어린이와 같은 특정 수용자의 요구의 인지, 셋째 

교육  기원의 유지, 그리고 넷째로 상업시스템에 안 인 편성 등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공익과 공공이라는 것이 목표로서 요하지만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한다면 의 네 가지라는 이다. 박천일 외(2007)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결국 공동체정신을 실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 사회  목표를 실 하는 문화  매개체 

나아가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공 방송이 가져야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것에는 공 방송이라는 단어의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는 지 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공공에 사하는 방송(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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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이라는 의미에서의 단어가 정립이 되었을 때 좀 더 그 목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다. 그래서 강형철(2008) 등은 ‘공 방송’이라는 말보

다는 ‘공공서비스방송’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방송은 기존의 

공 방송과는 달리 서비스, 즉 방송의 결과물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언

하면서, 서비스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공공서비스

방송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 인 목표보다는 소유권을 강조하는 

개념인 공 방송은 결국에는 방송의 정체성에 한 혼란과 공 방송의 입지

까지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나. 공 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한 논의

(1) 공영방송의 위기와 제도개혁론

 

에서 언 한 것처럼 공 방송의 불분명한 목표는 공 방송이 이루어야 

할 구체 인 역할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들었고 공 방송의 정체성에 한 

혼란마  제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공 방송에 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심에는 공 방송의 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각각의 사회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유지해오던 공 방송에 한 의문이 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각각의 

국가 혹은 사회에 따른 제기도 있지만 공통 으로 제기되는 원인도 있는데 

체 으로 시 가 변하면서 나오게 되는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Avery(1993)는 공 방송 존립에 한 의문의 주요 원인은 시

으로 약간 다르다는 을 지 하고 있다. 1970년 와 1980년 에는 새로운 

매체, 즉 이블 텔 비 과 성방송, 비디오 등의 보 으로 공 방송 존

재의 기반이 되는 의 희소성이라는 원칙에 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1990년  반에는 공 방송 운 의 미숙, 비용의 과다, 재정의 잘못된 이용 

등으로 한 공 방송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  

반 이후에는 공 방송사들이 그들의 사명에 해 재평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한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의 결합이 공 방송의 존립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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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 방송에 한 논의가 있게 된 배경을 일반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표 2-5> 참조).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공 방송에 한 새로운 논의를 야기하면서 공

방송의 기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있다. 기론에 한 원인  그 내용을 

학자별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분야 변화 요인

정치  

환경

- 1980년 부터  세계 으로 자리를 잡게 된 보수주의  성격의 정

권에 의한 신자유주의  환경은 탈규제를 선호함. 

- 탈규제의 분 기는 공 방송 한 공 방송을 한 정책과 틀 안에서 

보호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 기로 이어짐.

경제  

환경

- 탈규제 인 경제 환경은 미디어 기업의 거 화와 다국 화를 부르게 

되고 이는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논리가 주류를 이루게 됨.

- 이는 비용 비 효용 혹은 만족이 낮은 시스템은 목 에 계없이 존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짐.

- 이와 함께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비용화로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낮은 것들에 한 의문이 제기됨.

사회  

환경

- 사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에 따른 개인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화되면서 이용자는 단순한 시청자에서 참여자로 그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함.

- 공 방송이 제시하는 로그램의 성격에 해 이러한 능동 인 이용

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공 방송에 해 의문을 제기하게 됨.

기술  

환경

- 디지털화에 따른 네트워크화로 인해 구축된 정보사회는 방송 분야의 

디지털화로 이어지게 됨

- 디지털화는 채 의 확 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서 기존에 공

방송의 존재 이유 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의 희소성에 한 의

미가 희박해짐

<표 2-5>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게 한 요인

한편 경쟁 체제에서의 공 방송의 경쟁력 문제와 함께 공 방송이 차별성과 

유율이라는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본질  딜 마, 국가 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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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의 문제, 자유 경쟁상황에서 특정 매체에 한 경제  지원이 지니는 

불공정 거래 문제 등도 공 방송의 기의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강형철, 

양승찬, 2003). 여기에 더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정치  독립화와 립성의 

보장 문제도 제기되기도 한다(고민수, 2006). 

공 방송의 기에 해 약간은 다른 모습을 띠는 경우도 있다. 신자유

주의와 디지털 명이라는 환경 변화가 기를 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가 결정 인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다(한동섭, 2005).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와 디지털로 표 되는  시 에서 이념  공세가 지속되

면서 공 방송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즉, 이런 입장은 강형철, 양승찬(2003)이 제기한 공통  기 

요인과 고민수(2006)가 제기한 추가  원인이 재 우리나라의 공 방송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구분
이효성

(1994)

방정배

(1994)

박은희

(2002)

강형철, 양승찬

(2003)

쥬세페 

리체리

(2004)

원인 

 

내용

-보수정권의 

방송 탈규제 

정책

-희구자원론 

퇴조

-상업자본의 

압력

-주 수 통제 

논리 약화

- 신 보 수 주 의 

물결

-능동  수용자 

등장

-정보체계 UR화

-정체성 

기

-경 상 

기

-시청자 

동의 확보 

기

-이  목표 추구 

딜 마

-정당성에 한 

도

-시스템의 경쟁력 

문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

-정당성 

기

-재정 기

-정체성 

기

<표 2-6> 공영방송 위기 원인과 내용에 대한 학자별 분석

출처: 방정배, 김재철

 

하지만 이런 기론에 해 반 되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박천일 외

(2007)는 재 공 방송사를 심으로 자주 언 되는 공 방송에 한 기론은 

재 우리나라의 공 방송이 공공의 의무를 벗어나 상업화 혹은 료조직화

하고 있는 상을 덮기 한 략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 근거로서 우선 

우리나라의 공 방송은 상업방송의 안으로서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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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장독 사업자로서 출범한 국 방송 혹은 상업방송이 변형된 공

방송이라는 을 들었고, 둘째 공 방송 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 되고 있는 

뉴미디어에 의한 시장세분화 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셋째로는 공 방송의 뉴미디어분야에 한 사업 확장 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로 재정 기 상이 아직 요원하다는 을 

들고 있다. 

오히려 분야별 변화의 모습을 공 방송이 발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과 기술  수렴이라는 기술  요인과 규제

완화, 세계화, 시장과 기업의 통합과 같은 정치경제  요인, 그리고 개인화와 

방송시청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  요인들은 공 방송의 기요인이라기

보다는 발 요인이라는 것이다(김명 , 1999). 

이와 같은 기론 혹은 기론에 한 반론과 같은 논의는 결국은 공

방송의 역할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것이다. 카츠(Katz)가 지 한 “공 방송이 당면한 가장 크고 지속 인 문제는 

명확한 역할 는 정체성의 부재”는 바로 이런 실을 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89). 루미스(Loomis, 2001)가 지 한 공 방송 목 의 불투명

성과 재정상의 문제 , 그리고 조직상의 문제  등은 이런 을 구체 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동섭(2005)이 지 했던 것처럼 공

방송은 자신의 사회  상과 역할  의무를 먼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공 방송의 존립근거와 존재 상을 명확히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 방송의 목표가 구체 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 방송의 존립근거에 해서 내용의 차별화와 효율 이고 합리  경 의 

필요, 그리고 국민의 욕구와 수용의 다양화-고도화에 한 한 응의 

필요라고 언 했던 김해석(1996)은 그 다음에 좀 더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공 방송의 발생기원( 자원의 희소성, 의 공  소유개념)과 

공 방송의 기능(보편  서비스, 사회화, 규범 내면화, 다원주의, 질 시)에 

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면서 에는 발생기원과 기능이 혼재된 형

태로서 공 방송의 존립근거로 인정될 수 있었지만 에 와서는 별개의 

차원에서 기능  측면의 요소들이 존립기반으로서 공 방송의 발생 조건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여 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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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무성 모델로서의 공영방송 

그러나 이러한 공 방송의 존립근거와 당 성에 해 좀 더 이론 인 

기반이 필요하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책무성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첫째로 명확한 책임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공

방송의 당 성과 정체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로 기존에 제시된 공론장이나 시민사회론과 같은 근거를  사회에 

맞춰 좀 더 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형철(2007)은 이러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로 공 방송이 수신료 제공  지상  주 수 할당이라는 

특혜에 맞는 임무를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확인 차원에서 필요

하다고 언 하기도 했다.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책임(responsibility)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책임이란 이미 주어져 있는 의무사항들에 한 것이라면, 책무성은 구체

으로 명시된 기 이나 의무사항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강제하고 이를 사후 

측정,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강형철, 2007). 특히 책무성의 상은 

사회 내 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로서 를 들어 공  규제기 , 압력  

이익단체, 수용자나 여론 등이고 이런 에서 공 방송 한 책무성의 상이 

될 수 있고(배진아 2007), 공 방송의 책무성은 이론 으로는 공 방송사가 

의회에 자신의 실 이나 행 를 납득할 수 있는 수 에서 해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강만석, 이 주, 2006) 즉, 공 방송에게 책무성의 의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무성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사회 내 역

할자들에 의한 공 방송에 한 규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책무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방송 자체의 핵심 부분인 

창의성을 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McQuail(2003)은 공 방송의 

책무성 도입에 있어서 책무성을 좀 더 구체 으로 구분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귀책성(liability)와 답책성(answerability)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표 2-7>에서 보는 것처럼 귀책성은 공식 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에 한 

반시 처벌이 가해지는 형태로, 방송에 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시 이고 

형식 이며 공식 인 보상과 처벌을 미디어가 수용해야 하는 모델이다. 

반면에 답책성은 가시 인 처벌은 없더라도 어떤 설명과 논쟁을 요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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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방송의 질 인 분야에 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모순이 없다는 데 장 이 있다.

답책성 귀책성

사회  는 도덕  토

자발

화와 토론

력 계

비 물질  처벌

질에 한 심

법  토

강제

공  결

계

물질  처벌

피해에 한 심

<표 2-7> 책무성 모델 비교

출처: 맥퀘일(2003), 강형철(2007)이 인용.

의  미 국내 공 방송에의 용 형태

법

경 주나 이사회, 감사, 방송사의 

외 력담당 창구 등이 주체가 되며 

주로 규제기 을 그 상으로 함.

방송법, 국회법, 가사법 등. 

계

방송사 내부 조직의 계질서 내에

서 방송사 운 과 성과에 한 정

보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짐.

방송사 내부의 조직구조 내에서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서 경   

운 에 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

통되는 것.

문

방송사 내부 계에서 형성되는 책

무성으로서, 통제의 수 이 낮고 

자율성 수 이 높음.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문성을 

제고하고 윤리 , 규범  기 을 

확립하는 과정.

정치

경 주, 이사회, 방송사의 외업무 

부서 등이 실질 인 주체가 되어 

수용자로 표되는 사회 반을 

상으로 이행.

공 방송이 자율 으로 수행하는 

역으로서, 자율규제제도로 최근

에 용된 방송 로그램 등 제가 

그 표 인 .

<표 2-8> 책무성의 구분과 국내 공영방송에 대한 적용

주: 배진아(2007)가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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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McQuail의 기 과는 다른 에서 책무성의 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귀책성과 답책성이라는 이론  기 보다는 법 , 계 , 문 , 

정치 이라는 실  기 에 따른 구분을 제시한 것이다(배진아, 2007) 

(<표 2-8> 참조). 

다시 말해 와 같은 기 과  상황에 한 용 사례를 기 으로 공

방송이 책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져야 하는 조직의 성격과 역할 등을 

제시했다. <표 2-9>가 그 로서 방송사의 내 , 외 계와 통제, 자율

수 에 따라 구체 으로 구분했다. 한 자신의 책무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맥퀘일이 제시했던 귀책성/답책성 모델의 성격과도 비교하기도 

했다. 즉,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에서 공통분모가 있으며, 귀책성 모델은 

통제성이 강한 법 , 계  책무성과 유사하고 답책성 모델은 자율성이 

강한 문 , 정치  책무성에 해당된다고 단하 다. 

구분
통제의 치

구분
방송사 내부 계 방송사 외부 계

통

제

수

강

함

계

책

무

성

-방송사 조직 내부의 

보고 체계

-제작부서와 행정부

서간의 업무 조

법

책

무

성

-경 평가 실시  공표

-결산 규제

-특별감사

-방송에 한 종합 평가

-방송 재허가를 한 심사

-방송 로그램에 한 심의

-시청자 원회 구성

-옴부즈맨 로그램 편성

-시청자불만처리

낮

음

자

율

성

수

약

함

문

 

책

무

성

-윤리강령

-방송사 인력 재교육

-방송사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

-내부 데이터망 구축

정

치

책

무

성

-자율규제: 자율 심의, 자율

등 제

- 로그램에 한 질  평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송사의 공익  목표 공표 

(국민과의 약속, 10 기획 등)

높

음

<표 2-9> 공영방송 공적 책무성의 내용

출처: 배진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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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에 한 McQuail의 모델과 배진아의 모델의 유사성은 결국은 공

방송의 존립근거와 정체성에 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역할을 구체화시킬 

기반으로서 책무성이 의미가 있다고까지 확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즉,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은 

공 방송이 독립성이라는 권리를 유지하면서 역할로 변되는 의무 한 

충실히 해야 한다는 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강형철(2007)이 제시한 한국의 

공 방송의 책무성 강화방안은 이런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 방송에는 답책성 모델에 따라 최소한의 외부 규제를 두고, 

자발 인 책무성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 이다.

둘째, 공 방송사를 일반 공공기 과 함께 묶어 동일한 규제의 틀을 용

하기보다는, 공 방송사는 별도의 방식이기는 하되 자세한 경 정보 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 제고 방식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끝으로 공 방송에 한 책무성 강화방안은 그에 한 통할 시스템

(governance system)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재 진행 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구 문제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책무성 모델을 통해 공 방송이 지녀야 할 의무의 기반과 방향을 제시했

다면 그 다음으로는 정체성의 확립을 통한 구체  역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체  역할이 결국은 공 방송의 존립을 한 목 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 방송을 발 시키기 한 실천  략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으로도 표 되는 공 방송의 역할에 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에서 변동 과 김유화(2006)는 지 까지의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텔 비 의 역사의 변화를 통해 정체성  지  등을 표 하

고자 했다. 이는 <표 2-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환경의 변화가 

텔 비 의 정체성과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제하면서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문화  향에 따라 생각해 야 할 세 가지 주제에 해 제시

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은 이와 같은 시  흐름에 따라 공공서비스 텔

비 의 역할이나 서비스 지향 등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시 로 올수록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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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은 축되고 있다고 지 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정체성에 한 구체 인 안은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흐름 속에서 

차이를 구분해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필요에 의해 제시된 것인지에 해

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호인스(Hoynes, 1994)는 실질 인 공 방송사의 사례를 통해서 공

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미국의 공 방송인 PBS를 

통해 사회  소유(socialownership), 다양성(diversity), 참여(particip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비 (criticism)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보편  서비스의 

제공, 공론장의 기능, 비  기능, 민족문화의 창달, 상업화의 견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역할에 해 김해식(1998)은 보편  서비스 제공과 상업화 견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공론장의 기능과 

비  기능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석

했다. 즉, 공 방송의 역할과 정체성이 제시되면서 동시에 이는 국가와 자본

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에서 요하다.

통  TV 다채 시  TV 디지털시  TV

역할과 

정체성

-문화  역할

-편성

-제작

-문화산업화

- 로그램 스 링

-편성

-콘텐츠 제공자

-콘텐츠

-콘텐츠 제작과 패키징

서비스 

지향

-정보, 교육, 오락의 

보편주의

-수용자 지향 

공공서비스

-분 화된 시청자 서비스

-특화된 공공 서비스

지 -독  는 군림 -경쟁과 공존 -공존 는 약화

텔 비  

발 단계 

비교

- 로드캐스

-보편  근

- 자 미디어

-내로우캐스

-선택

-디지털 융합

-주문형과 개인화 서비스

-유료화

<표 2-10>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공공서비스 텔레비전

출처: T. Hujanen(2005). 변동 , 김유화(2006)가 인용.

여기에서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에서는 정윤식(1996)의 견해도 유사하다. 

공 방송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  자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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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제도  보장과 같은 들은 역할이나 정체성에 한 직 인 언 은 

아니지만 공 방송이 정체성을 가지기 한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 방송의 역할과 정체성을 언 하는 다른 견해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면, 김 호(2001)는 공 방송이 인재개발자

로서의 역할, 문화제공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역할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김해식의 경우 공 방송의 역할로서 보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의 

실 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 민족문화의 창달과 문화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공익성의 유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1996, 

1997, 1998). 

공익성

(public interest)

보편  서비스

(universal service)

기

원

지역 서구 미국

목표
공공이해를 우선하는 평등한 

서비스

상업  이해 속 기본  서비스 

구

근거
 자원의 희소성, 사회  

향력

독 의 반  부  성격, 사회

 형평성

구

성

요

인

공통
지리  보편성, 지불의 보편성, 

소구의 보편성, 소구 계층 배려

지리  보편성, 지불의 보편성

( 렴한 가격), 이용의 보편성

(공평성), 소수 계층 배려

차이

정치  독립성, 소수자 배려, 

지역성, 다양성, 립성, 질  

수  보장

지속성

구

기본

정책
방송 사업자에 한 규제 정책 이용자에 한 지원 정책

정책

변화

로그램의 공익성에서 디지털 

매체의 근권 강조

망 근권에서 서비스 향수권 

강조. 화에서 기 통신/방송

으로 확 . 기본 서비스에서 고도 

서비스 포함

<표 2-1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비교

출처: 이상식(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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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견해를 통해 확인되는 공 방송의 정체성과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오래 부터 언 되어 오던 공익성(public interest)과 보편  서비스

(universal service)라는 이다. 이병섭(1997) 역시 공 방송에 한 정의에서 

보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직 으로 언 하기도 했다. 각각 서구 

유럽과 미국을 통해 공 방송의 역할로서 제시된 것들이 시 가 흐르고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표 2-11> 참조) 즉, 개별  공 방송사가 역할을 제시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해 제시한 10  조건3)도 KBS가 앞으로 

확 해야 할 역할로서 의 두 기 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조건이 KBS가 공 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 KBS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KBS가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제시한 것들이기에 

공 방송의 역할을 일부로서 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의 <표 

2-11>에 제시된 공익성과 보편  서비스의 기 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표 2-12> 참조).

공  익  성 보편  서비스

-세계최고수  로그램 제작

-2TV 고 폭 축소

-EBS 지원확

-<KBS WORLD>  세계로 확

-공정성 지수개발

-지속 인 경 신 

-난시청 완 해소와 신환경개선

-디지털 환

-지역방송활성화 

-소외계층 한 방송 30%이상 확

<표 2-12> KBS 10대 조건의 역할에 따른 구분

3) KBS 열린마당, 2007.7.11. No. 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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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 환경의 변화와 공 방송의 역할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방송 련 환경의 변화는 

공 방송에 한 개념과 목 , 그리고 역할로 변되는 정체성에 해 재확

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처

하기 해서 지속 으로 공 방송에 해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천일 외(2007)가 지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매체들에 

한 공 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법  수 의 정리가 미흡하긴 해도 공

방송에 한 의미의 재확인은 공 방송의 발 을 한 기본 과정이라는 

에서 요하다. 

에서 제시되었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첫째로 공 방송에 한 어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공 방송’이라는 것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이라는 개념

으로의 환이 요구된다. 공공서비스방송은 채 이나 수신료 등 사회  

혜택의 가로 차별화된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면서, 동시에 고품

질의 인 로그램을 만들려는 시도(Keane, 1991)이라고 할 때, 한국 

사회 내 방송의 공  서비스 부분을 확장하기 해서는 좁은 함의를 지닌 

공 방송보다는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개념 사용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공 방송의 존립근거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책무성 

모델에 따라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공 방송이 되기 해서는 

보편  서비스와 공익성이라는 역할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가 각각이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 이 원칙을 기반으로 

역할을 구체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 방송의 목 과 정체성은 사회 환경이 다시 변화하게 

된다면 그에 응할 수 있는 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공 방송의 한 개편을 통한 사회 환경에의 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한 변화를 한 개편의 방법은 여러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시

기 으로는 장기와 단기,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구조와 내용으로 나  수 있다. 

우선 시기 으로는 살펴볼 때 장기 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편 략은 구

조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 방송의 형태는 

모순 이나 문제 이 있다 하더라도 재 상황에서 가장 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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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단되었기에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해 

신속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구조 자체의 개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미리 측하면서 차 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는 법 인 개편과 조직에 한 개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심의와 조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단기 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편 략으로서 내용 인 것이 해당

된다. 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응하는 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조직의 운 에 있어서 필수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 방송의 경우도 

외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 인 개편 략은 재정에 한 개편과 편성/ 로

그램에 한 개편이 해당된다. 짧은 시간 내에 신속이 시행함으로서 그 

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태의 개편은 구체

으로는 수신료를 심으로 한 재원 조달  운용 방법에 한 개편과 편성과 

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공공성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재정에 한 개편이다.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단기간 

내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재원 조달의 방법에 신이 필요한  시 에서 매우 

요하다. 

김승수(2002)의 경우는 공 방송의 발 을 한 략은 그 시기에 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수신료제도와 KBS 체제의 개 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 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에 해 맞춰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체이고 그 에서도 가장 큰 비 을 맡아야 하는 

것이 공 방송사라는 을 감안한다면 신과 변화를 한 략은 시행

착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른 개편 략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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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의 수신료

에서 제시되었던 공 방송에 한 논의의 은 우선 공 방송이 

고유한 목 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

방송에 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도 한 제시되었다. 이러한 독립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공 방송은 립성과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공 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그 다면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무엇이고 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 이 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앞에서도 제시

한 여러 개편 방안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데서 올 수 있지만 이 에서도 

단기간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재정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원 조달 수단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 변화에 응하면서 공

방송의 원래의 목 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  부분의 요성은 여러 수 에서 언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

보는 것으로는 재원에 따라 공 방송의 성격 한 규정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강형철(2008)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하지만 재원 조달 형식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표 2-13>에서 보는 것처럼 공 소유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서비스를 하는 형태로는 민 상업공공서비스방송(private commercial 

PSB)를 제외한 복합재원방송송(hybrid public broadcasting), 공 상업공공

서비스방송(commercial PSB), 공공재원방송(public-funded broadcasting)

이고 이 에서 수익조달 방법에 따라 의 세 가지가 각각 조 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서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복합재원방송과 공공재원방송이다. 

두 형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 공 소유구조의 형태라는 , 수신료를 

수익으로 징수한다는 에서 공통 이지만 고수익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공공재원방송은 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수신료만을 재정의 



- 42 -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복합재원방송은 수신료와 고의 두 

가지 형태를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재의 KBS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형태는 수신료 제도가 가져다주는 장단 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복합재원방송 공공재원방송

공 상업

공공서비스

방송

민 상업

공공서비스

방송

고수익 ⃝ X ⃝ ⃝

수신료

수익
⃝ ⃝ X X

공 소유 ⃝ ⃝ ⃝ X

공공

서비스
⃝ ⃝ ⃝ ⃝

사례

KBS

CBC(캐나다)

ZDF(독일)

F2( 랑스)

NOS(네덜란드)

RTP(포르투갈)

BBC

NHK

NRK(노르웨이)

MBC

Ch4( 국)

ITV( 국)

Ch5( 국)

<표 2-13> 공공 서비스방송의 종류

출처: 강형철(2008)

공 방송, 다시 말해서 공공서비스방송이 경제  독립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를 들어 의 <표 2-13>에서도 

언 된 고와 수신료 외에도 다양한 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재원조달 형식 에서도 공통 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수신료라는 부분이다. 공 방송의 모든 문제 은 부

한 재정문제에서 발생한다는 로우랜드(Rowland, 1998)나 방송 허가료와 

4) 수신료 수익이 가져다주는 장단 에 해서는 <표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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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구  재정조달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천일 외(2007)의 의견도 

결국에는 이러한 수신료를 심으로 한 공 방송의 재정의 요성을 짚고 

있는 것이다. 공용배(1998) 한 재 국가마다 수신료 징수의 명분과 근거, 

징수방식에 차이 은 있지만 공 방송의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신료가 이처럼 공 방송의 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으로서 재의 실질 인 가치는 

1981년의 가치를 100%로 보았을 때 44%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과(조의진, 

2007) 1981년 당시 수신료와 같은 2,500원이던 신문 구독료가 재 15,000원

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여 히 2,500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행 수신료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 이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 다. 

따라서 공 방송의 발 을 도모와 환경변화에 따르는 응이 필요한  

시 에서 이 부분에 한 논의는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 방송

이라는 체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라면 이에 

한 보완과 강화를 통해 지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

보다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공

방송에 인 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신료 제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수신료 제도의 목

(1) 공영방송 시스템의 재원조달 

공 방송 재원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된 이 있다(김해식, 

1999). 첫째로 공 방송의 재원은 무엇보다도 먼  공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공 방송의 재원은 공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로 공 방송의 재원은 공 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공 방송의 

재원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 방송의 재원은 단지 공 방송의 운 을 한 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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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우선 으로 제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신료라고 할 수 있다. 수신료는 단순히 공 방송의 

운 재원으로만 규정될 것이 아니라 첫째 독립성을 보장하고, 둘째 공  기

능을 수행하기 한 수단이며, 셋째 방송의 자유를 실 하는 제조건이다 

(김진웅, 2001).

재원 장  단  

수신료

-재원과 산 설정의 뚜렷한 지표

-수익 규모에 한 측 가능

-시청자의 참여의식 유도

- 로그램의 다양성  소수 취향 

시청자 고려

-수신료 인상의 어려움

-수신료 제도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

-다른 재정 지원방식과의 병존시 

제도의 복잡화  유지의 어려움

고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충실

-마  기법 도입을 통한 경

규모 확  가능

-소수 수용자 취향의 로그램 부

재로 인한 다원주의 해

-수익구조의 안정화에 어려움

- 로그램 질의 불안 래

정부와 

기

지원

- 고, 가입비로 유지 어려운 소수 

로그램 유지에 유용

-정부의 방송 통제력이 강함

-사회의  구성원에게 운 비 부

담부과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

-재정 지원의 불안정

-방송 로그램의 질 하 우려

<표 2-14> 공영방송의 재원별 특성

출처: 노기 (200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공 방송 운 을 한 표 인 재원의 형태를 세 가지로 놓고 보았을 

때 <표 2-14>와 같은 장단 이 나올 수 있다(노기 , 2007). 고의 경우 

시장논리에 충실한 방법으로서 경 규모 자체를 확 하는데 가장 유리하지만 

질  수 의 불안이나 수익구조의 불안정과 같은 안정성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련기 의 지원의 경우에는 소수 로그램 유지에 

유용하다는 에서 수신료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 

통제력과 향력의 강화는 정 인 향과 부정 인 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압력에 항하는 경우에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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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게 되고 이는 고의 경우처럼 로그램의 질  수 을 하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 제도는 이러한 문제 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고나 

정부보조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장단 을 보여 다. 수신료는 산과 

재원의 규모가 일정하고 측가능하기 때문에 공 방송의 운 과 리에 

필요한 산  지출의 측이 가능해지고 다른 재원조달방법에 비해 더욱 

안정 이기 때문에 로그램을 시장 논리에 따른 시청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로그램의 다양성과 소수 시청자층을 고려한 방송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에서 수신료는 공 방송의 유지와 운 ,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해서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물론 수신료

제도의 단 을 보완하기 한 여러 차원의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고 

고나 수익창출을 한 사업의 운 도 이런 의도에서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  방법의 이용도 수신료의 비 을 가장 높은 것으로 하여 재원의 

주요 기반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상승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BS는 모든 국민이 내는 수신료라는 공  

부담 으로 운 될 때 국민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수신료는 KBS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는 근거인 셈이다.

(2) 수신료 제도의 특성 

수신료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기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방송사에 안정 으로 재원을 공 해주는 주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정치  개입이나 고주의 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

어 으로서 공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으로서 로그램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김해식, 

1999; 박선 , 2001; 이원, 2007). 게다가 렴하면서 정부보조 과 비교해서

도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Robinson, Raven, & Low, 

2005). <표 2-15>를 통해서 수신료가 가져다주는 재정  안정도는 수신료 

제도의 장 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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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신료 제도의 단 도 존재는 한다. 를 들어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정치  자유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징수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동일한 액의 수신료가 모든 이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에서 역진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에서는 비 의 여지가 높다(Murdock, 2000). 김해식

(1999)이 제시한 수신료의 약 은 좀 더 구체 이다. 첫째 수용자의 기호와 

수요에 따른 최 의 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과, 둘째 정치  차원에서의 수신료 수 의 결정은 수

신료의 장기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셋째로 수상기를 기 으로 하는 

수신료 부과방식으로는 수상기의 포화상태가 이를 때에 재원확충이 어렵다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료 결정과정에서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개입에 의해 인상이 용이하지 않은 을 들고 있다. 이는 결국 공 방송의 

재원구조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15>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 방송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부분인 공 성과 보편성, 다양성에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공

방송의 유지에도 가장 많은 도움을  수 있다는 에서 수신료는 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   분 수신료
조세

(정부교부 )
고료

유료

가입료

시청자 부담 간 간 낮음 높음

방송사 수익변동 낮음 간 높음 높음

공 성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방송 근의 보편성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로그램 다양성 높음 높음 낮음 간

<표 2-15> 방송재원 조달 방법의 비교

출처: 김해식(1999)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BS의 재원구조의 개선방법으로서 수신료의 

합리 인 실화가 항상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많은 

논의가 이 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 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

나는 것이라고 조의진(2007)은 보고 있다. 하나는 KBS 로그램이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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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수신료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수신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의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만 로그램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지만 이 두 측면 모두 공 방송의 

재원으로서의 수신료의 문제는 로그램의 공 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신료에 한 연구도 차 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늘어나고 있다. 김승수(2002)와 조의진(2007)은 수신료에 한 연구들이 

어디까지나 실  데이터를 통한 분석  연구가 아니라는 에서 비 을 

하고 있으나, 수신료의 법  성격(박선 , 2001, 2002), 수신료 문제 해결을 

통한 재정구조 안정화  정상화 필요성(김학천, 1992; 남궁 , 1995; 이명곤, 

1999; 김승수, 2002a; 2002b; 강형철, 2003a, 2003b, 2004b; 권호 , 2004a, 

2004b; 이병섭, 2005),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성숙희, 2004), 그리고 재원구조에 

따른 정수신료 연구(이명곤, 1999; 김승수, 2002b; 권호 , 2004a) 등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 하 다.  

(3)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과 문제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신료 제도의 합리화가 어려운 것은 

실 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해서는 많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재의 수신료가 결정된 이후로 20여 년 동안 수신료 자체의 가격을 

심으로 수신료 제도 반에 한 논의 자체가 부족했다는 이다. 이는 

1980년  후반에 있었던 시청료 거부운동의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

통제에 한 항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시청료 거부운동은 이후 시청료 

제도에 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방송의 불공정성 문제와 같은 이유로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차  문제이다. 재의 수신료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조직은 

KBS이사회와 방송통신 원회, 그리고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액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독립성에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해 합리 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닌 유권자라는 이유에서 

무조건 인 반 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 KBS에 한 각종 형태의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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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KBS가 수행해야 할 정치권에 한 비 과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김해식, 1999) 한 김태수(2006)는 세 주체에 의한 

결정방식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듦으로서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수신료의 합리화에 극 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인 KBS의 

소극 인 자세를 들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은 

KBS는 수신료의 인상과 같은 문제에 해 다른 세력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처리 차를 선택하기보다는 고라는 상 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해 

왔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징수방식이 한국 력의 력사용 고지서에 통합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여오는 것에만 신경 썼다는 이다. 

네 번째는 21세기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정치  립과 갈등구조에 기인한다

(정윤식, 2007). 정치권에서 있었던 탄핵정국 이후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구조는 KBS의 한 시각과 기 수 도 큰 차이를 가지게 함으로서 

KBS 수신료에 한 결정을 정치  이해 계에서 해석하려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서 오는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에서 수신료는 수용자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 으로 부과되는 

조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명분이 흔들릴 경우 규모 이탈이 상된다. 

특히 수신료 미납에 한 법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 시청료 거부

운동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처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해 소극 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공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특혜와 의무의 불공평성에 기인

한다는 이다(박천일 외, 2007). 지상  주 수를 독 으로 사용하고 

수신료라는 징수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방만하고 비효율 인 경 이나 수익확보를 해 시행하고 있는 상업  략, 

그리고 고수입에 의존하면서 오락  성향이 뚜렷한 KBS2 TV에 한 

비 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의 인상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퍼져 있는 반KBS 정서와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고 싶은 욕망에 

의한 항 심리, 그리고 고수입에 한 부정  정서가 인상에 한 반 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 KBS의 제작 원가 등 재정 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경  불투명성이 심각해서 KBS의 최소 운 자 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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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에 덧붙여 제시할 수 있다

(김승수, 2000). 

마지막으로 공 방송의 신과 수신료의 인상에 한 우선권의 부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이창근(2007)은 공 방송 수신료 제도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공 방송이 먼  구구조정 등을 통해서 분명한 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선 KBS 개  후 수신료 인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5)

이런 원인에 근거해서 볼 때 수신료의 인상과 같은 재원 조달 수단의 

실화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수신료 인상안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수신료 자체에 한 법 , 제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신료의 실화를 해서는 우선 으로 수신료 제도에 한 법 , 제도  

차원의 개선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은 에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에 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수신료 제도를 통해서 공

방송의 성과가 과연 가시 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즉, 결과를 통해 수

신료 인상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으로서 환경의 변화에 처하는 방안

으로서 수신료 인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 수신료의 실화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사 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목표성과 

이 시 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수신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게 

될 공 방송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도출해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시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청률은 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이는 로그램의 수 에 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로그램 소비

자의 수요에 한 만족도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수신료와의 상 계는 그리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최세경, 2005). 이런 지 은 간 으로 공 방송의 

성과를 단하는 결과로서 로그램의 질  성과에 해 을 맞추어야 

5) 그러나 언론학자들은 공 방송의 공익성에 한 담보로서 ‘수신료 제도 개선’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경향도 있다.(강형철, 양승찬, 2003; 신태섭, 2005; 

이남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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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조의진(2007)은 이보다 좀 더 직 으로 공

방송의 성과는 로그램의 질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의 공  재원이 어느 정도의 공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여  만한 분석  검증이 거의 없다고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 까지 수신료 제도를 통한 공 방송의 재원조달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2-16>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 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규범  연

구는 실  분석 자료에 의한 단이라기보다는 주로 추상 인 개념을 근

거로 제시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조의진, 2007). 반면, 분석  연

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분석 가능한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된 연구

들로서 반 으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연구의 인 부족으로 인

해 공 성과를 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규범  연구 분석  연구

-피코크 원회 보고서(1986)

-그래햄과 데이비스(1992)

-권호 (2003)

-강형철(2003a)

-나카무라(2000)

-코볼트 외(1999)

-맥킨지 보고서(1999)

-조유진(2007)

<표 2-16> 공영방송 성과에 대한 연구 형태

를 들어 피코크 원회(Peacock, 1986)는 안정  재원조달방법,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 독립성 유지, 시청자와의 직 인 계 유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높은 수 의 로그램 제작이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했을 

때 공 방송의 성과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들은 공 방송의 성과라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에 불과

하며, 그래햄과 데이비스(Graham & Davis, 1992), 권호 (2003), 강형철

(2003a), 나카무라(中村淸, 2000) 한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석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의 규범  연구와는 다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코볼트 외(1999)는 편성되는 로

그램을 ‘특정 소규모 시청자 로그램(small niche program)’, ‘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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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 로그램(mass appeal, low value)’, ‘ 규모 소수자를 한 로그램

(large minority)’, ‘질 높은 다수자 로그램(wide appeal, high value)’으로 

나  후 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과는 달리 수신료로 운 되는 공 방송은 

이 4가지 유형을 모두 보여주고 편성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수신료로 운

되는 공 방송이 다양한 소구 상의 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공 방송의 

성과를 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원조달방식 국  가 문화우수성 지수

수신료
국 100

스웨덴 96

수신료 + 고

독일 87

이탈리아 75

랑스 61

정부보조 + 고 포르투갈 50

기부 + 정부보조 미국 35

<표 2-17> 국가별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문화우수성 지수

주1. 우수성 지수는 한 사회 내 체 방송 로그램 시간  보도  시사, 교양, 어린이 로

그램 편성 시간 비율로 국을 100으로 한 상  수치임

출처: McKinsey(1999). 조의진(2007)이 인용

코볼트 외의 연구와 달리 맥킨지 보고서(McKinsey, 1999)는 로그램의 

질에 을 맞추기 보다는 재원의 성격에 따른 로그램의 편성 등 좀 더 

포 인 기 에서 각국별로 그 성과를 문화우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함

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표 2-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신료의 

비 이 높은 국가일수록 문화우수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조유진(2007)은 공 성과를 단하기 해 PSI를 기 으로 한 로

그램의 질  분석을 시도하여 수신료에 의해 제작, 편성된 공 방송사의 로

그램들은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PSI를 이용한 공 성과 분석 연구 자체가 거의 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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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의 연구는 외국 사례를 통해서 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을 강조

하고 있다. 

이처럼 공 방송의 주요 재원으로서 요한 수신료가 가져다주는 성과에 

한 분석은 연구자체의 부족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KBS의 수신료 수입은 KBS 채 의 공  

성과에 정  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KBS 1TV와 KBS 2TV의 사회  

향력이 있다는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공 방송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꼭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수신료 제도의 법  성격

에서 지 한 것처럼 수신료 인상이라는 실  목표를 이룩하기 해

서는 수신료의 인상이 왜 필요한지라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수신료 제도 자체에 한 법 , 제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수범, 2007). 하나는 

공 방송의 체제를 강화하기 해서 필수 이라는 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방송환경으로의 환을 해 확보해야하는 재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공 방송의 체제 강화를 해서는 KBS가 

자체 인 수익확보 방안을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방송의 환은 고수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비 을 받을 수 있다. 즉,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신료 제도 자체에 한 법 이고 제도 인 

정당성을 우선 부여함으로서 상황에 따른 다른 명분에 따라 인상을 시도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1) 수신료 제도의 법적 근거 

수신료 제도의 법  정당성에 한 의견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기본 으로는 일본 우정성이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해 

공식 으로 제시한 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片岡俊夫, 2001). 이와 같은 

수신료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학설이 제시된 것은 그만큼 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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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국내의 여러 학자들은 수신료 

제도에 한 법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 4가지 학설에 근거해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곤, 1999; 박선 , 2001, 김승수, 2002, 

김태수, 2006).

수신료의 법  해석에 한 첫 번째 설은 계약설이다. 이는 방송서비스를 

받는 가로 수상기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순수공공재는

(pure public goods)는 비배제 (non-exclusive) 성격과 비경합 (non-rival) 

성격을 가지므로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공 방송은 

바로 형 인 비배제 , 비경합  성격이 모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즉 공익증진의 목 으로 제공되는 공 방송은 수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 시청 자체를 배제할 수 없으며(비배제성), 어떤 이용자의 추가  

소비에 따라 타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비경합성) 공 방송의 

이용 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무임승차). 그러나 

공 방송은 공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 필요 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이용 가를 징수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이용자가 향유하는 편익에 한 이용 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수

수료를 하나의 계약설로 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에서 언

했던 것처럼 무임승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따른 

수신료 성격의 규정은 합리 이지 않다고 보는 추세이다.

둘째는 조세설이다. 이는 수상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세 을 부담하는 

것처럼 의무 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임승차가 해결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계약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에서는 

강 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다. 수신료가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

이나 치안과 같은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릴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비용조달 수단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게만 부과해야 하는 

수신료의 경우에는 조세  성격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셋째는 수신 허가설이다. 수상기 소유자는 일정한 액의 수신료를 내야만 

공 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는 에서 일종의 수신

허가료이다. 이 입장은 일종의 행정비용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는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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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 따른 정부의 행 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충당  성격을 말한다. 행

정 차가 완료되는 순간에 납부를 하는 1회성, 완결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로서는 합하지 

못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수신료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공 방송의 비용을 부담하기 해 

일정한 수신료를 부담하는 특별부담 인 공공부담 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 계가 있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의 목 을 가진 것이다.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공 방송의 비용 충당 목 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부과한다. 이 성격은 공 방송 운  비용 반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 방송 로그램에 한하여 지불하게 되는 이용 가  성격을 가진 

계약설과 차별되며, 한 부과 상이 체 국민이 아닌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는 자로 한하기 때문에 조세설과도 구분이 될 수 있다.(<표 2-18> 

참조)

구분 성격 부과범 부과 상 용국가

계약설

공 방송 

이용편의의 

반 부

공익  로그램 공 방송 이용자 -

조세설
공공재 제공을 

한 비용 충당

공 방송 운 비용 

반
일반 국민

랑스, 

독일

수신 

허가설

행정비용에 한 

반 부

행정 차에 따른 

비용

TV수상기 보유자 

는 공 방송 

이용자

국

특별

부담

공익사업 제공을 

한 비용 충당

공 방송 운 비용 

반
공 방송 이용자

일본, 

한국

<표 2-18> 수신료의 성격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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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료 제도의 성격

우리나라의 수신료 제도의 변화가 크게는 세 번이 있다(김해식, 1999). 

1963년 당시의 성격은 특별부담 이라는 입장과 단순한 시청 가라는 입장이 

상충되었다고 보았고, 1987년의 법 개정을 통해 나타난 것은 소지 내지 면허의 

성격이 강했으며 1994년의 법 개정은 조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즉, 법률  성격이 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부담 , 수신허가료, 

조세설이라는 성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0년  들어 있었던 수신료 련 헌법재 소의 결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 으로 분류하게 만들어  계기가 되었다. 즉, 수신료를 공

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해 수상기 소지자를 기

으로 부과한다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 박선 (2001)과 김태수(200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방송의 

재정에 충당되는 목 세  성격이 강하며, 공 방송 서비스에 한 시청자

들의 만족도를 반 하는 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에서 각각 조세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김승수(2002)는 특별부담 이라는 입장에 

문제가 있지만 수신료는 생활빈곤층, 난시청지역 시청자에 한 납부 면제, 

수신료 미납자에 한 가산  징수 수 의 약한 처벌 등을 근거로 조세설로 

보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단하고 있다. 

국내의 수신료에 해 법 인 성격 규정에 특별부담 이라는 법  단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의견이 조 씩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따라, 목 에 따라 다르게 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의 

수신료에 한 성격도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체 으로 수신료 제도가 정착되고 탄력 으로 운 되는 나라

일수록 법  성격은 조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는 <표 2-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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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독  일 랑스 일  본

법  

성격
특별부담 수신허가료

공공시설

이용료
조세 특수부담

결정

기

KBS이사회, 

방송 원회, 

국회

DCMS(문화부) 

장 과 

재무부장 , 

BBC 3자 구조

KEF 제안, 

주 의회 

승인

국회

총무성 

검토, 

국회의 

포  승인

정기성 - 5년 4년 - -

징수

기
한 TV Licensing GEZ

통합세

고지서
NHK

<표 2-19> 주요국의 수신료 현황 및 성격

출처: 김승수 2002

국의 경우 수신허가료와 련된 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결정의 주기성을 가짐으로서 수신허가설의 단 을 보완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시청자의 납부의무와 벌 인정이

라는 차원에서 조세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은 수신료를 공공구조물의 

이용요 이라는 입장에서 공공시설이용료로 단하고 있는데 이는 목 세

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다는 에서 조세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공 방송이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

스에 해 시청자들이 일정한 부담 을 낸다는 의미에 따라 특별부담 과 

같은 의미의 특수부담  형식으로 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특별부담 과 비슷한 특수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처럼 시청 여부에 상 없이 납부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은 수신료는 국가의 지출을 충당하기 해 징수하는 조세가 

아니고 한 국가가 징수하는 목 세도 아니라고 보았다. 신에 NHK라는 

특수법인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운 과 유지를 한 특수한 

부담 이라고 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1987년에 공표된 ‘방송정책간담

회’의 보고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즉, 고료나 조세, 유료방식이 



- 57 -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제도가 공 방송의 자율성과 립성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다른 방법보다 낫다고 했던 것이다(해외방송정보, 

2005.11). 

이러한 수신료의 승인 차를 살펴보면, 우선 NHK가 방송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총무 신의 인가를 획득한 후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의회는 직  월 수신료 액을 정하는 방법을 피하는 신 차년도 

NHK 산 승인시 수지 산에 포함시킨 수신료 안을 승인하는 포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NHK 경 원회의 의결을 거친 산

안은 총무 신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단지 의

견을 첨부하여 내각과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만 함으로서 정치권력의 통제를 

막고 있다. 의회 한 의결이 아닌 승인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승인이란 산안에 해 의회 역시 수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의회는 단지 일 으로 승인 혹은 거부하는 수 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수

부담 격인 수신료의 결정기 과 과정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해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법 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이 아니어도 특별

부담 이 가진 기본 인 성격으로 볼 때 특별부담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에 언 되었던 특징을 근거로 보면 첫째 공 방송

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에 해 징수하는 것으로서 방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의 목 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둘째로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부과하기 

때문에 지상 를 통해 공 방송이 모두 제공된다는 이 논리 으로도 합치

되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특별부담이라는 형태로 

법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수신료 제도의 제도  성격

법  성격에 한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헌법재 소의 결 등을 통해서 

수신료제도가 어느 정도 법  정당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  정당성은 부여되었지만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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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을 한 법 인 기반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이다. 

다시 말해서, 수신료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근거를 법 으로 제시는 했지만, 

수신료 제도를 수행하기 한 법제화된 제도  차원의 기반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제도  정당성의 문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

분에 한 체계 인 연구도 부족할뿐더러 수신료와 연 되는 분야별, 부분별 

연구가 체계 으로 제시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제도  차원의 

문제 에 한 지 이 실질 인 개선방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은 우선 으로는 지 까지 수신료 제도를 실  차원과 

이론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시도해 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고, 

둘째로는 수신료 제도를 포함한 공 방송의 재원과 재정분야를 문 으로 

다룰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제도  정당성의 문제에 해서 별도로 지 하는 경우는 체 으로 

제도 자체의 미비 과 보완의 필요성에 해 을 맞추고 있다. 를 들어, 

김승수(2002)는 제도상의 문제가 지 않다고 하면서 수신료 액의 결정방식, 

수신료의 배분 방식, 수신료 면제 기 의 타당성, 징수의 효율성, 재정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좀 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  차원에서의 보완과 강화는 결국 수신료를 인상이라는 형태로 

실화하는데 있어서 필히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 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  보완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지속 으로 수신료를 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 으로 명시하는 형식을 통해 제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정치  단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  기구에 의한 수신료 설정을 법 , 제도  차원에서 

이루는 것에 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 으로 이러한 독립  기구를 

운 하는 국가는 독일이고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로 KEF(공 방송 

재원수요조사 원회)가 있다. KEF는 1975년에 설립된 독립 공 조직으로서, 

16개 주정부 경 , 경제, 미디어 문가로 구성되어 수입, 인력, 로그램, 

투자, 자문 등 5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설립당시 주수상들의 편의를 해서 

설치되어 원구성에서는 물론 방송료 인상에서 정치 인 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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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왔던 KEF는 16개 주 의회들  어느 한 주라도 수신료조약의 수정이 

포함된 수정조약의 비 을 거부할 때 KEF의 결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KEF의 콘라드 원장이 언 했던 것처럼 공 방송에 한 정치  향력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독립성의 유지가 쉽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1994년 방송 결로 KEF의 개 이 가능해져 1997년 방송국가조

약을 근거로 새로운 기구로 개편하고, 2007년 9월에 있었던 연방헌법재 소

의 결은 공 방송뿐만 아니라 KEF의 법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

었다. KEF가 산정한 수신료 인상액에 한 내용을 독일 내 주들의 정치  

이유로 삭감할 수 없고, KEF의 인상권고안과 차이가 나는 주들에 한 수

신료 책정은 경제침체나 국민 조세부담이 과도할 때와 같은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함으로서 KEF의 독립성을 지켜주었던 셈이다. 

이와 같은 법 인 단과 보장을 통한 안정성과 독립성의 제공은 공 방송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공헌했다는 에서 요하고, 공 방송을 한 기구 

상과 역할에 한 보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보여  사례라는 에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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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수신료 제도분석

1. 수신료의 성격

그동안의 국내 수신료제도의 변화에 따른 수신료의 성격을 살펴보면 특수

부담 , 수신면허료, 조세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1963년 수신료 

제도가 시작된 이래 시청료(수신료)는 공 방송의 유지를 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수부담 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로그램 시청의 가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상충되어 수신료의 법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가 1989년에 ‘텔 비  수신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신

료는 텔 비  수상기의 소지 면허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다. 즉, 수상기 

소유자가 공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해 부담하는 ‘허가’의 

성격이다. 1994년에는 징수방식이 기료와의 통합고지로 변경되어 수신료 

납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99년 헌법재 소는 수신료의 법  성격을 ‘특별부담 ’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공 방송의 비용을 부담하기 해 일정한 

수신료를 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수용자들이 시청하는 채 의 종류, 

시청량, 유료방송의 가입 여부에 무 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 인 부담  

성격을 갖는다.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 비  방송을 수신하기 하여 

텔 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 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재 소는 1999년에 수신료 부과에 한 헌 소원 사건에서 하이라고 

시했다.6) 

6) 헌법재 소의 결에 따라 법 으로는 방송수신료가 특별부담 으로 규정되었지만, 학

설에서는 여 히 조세로 악하는 입장이 있다. 수상기가 없는 세 가 없을 정도로 일

반화되어있고, 기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방송수신료는 법 으로는 조세가 아니지만 

실 으로 시청자들은 조세와 같은 부담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법 으로 방송 수신료의 특별부담  성격만 강조하고 학설에서는 조세 성격만을 강조

하고 있기도 하다(김태수,2006). 김태수(2006)는 행 공 방송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 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세나 특별부담 이라고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세의 성격이 짙은 특별시설이용료라고 보는 것이 재 우리의 방송 실에 합하

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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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64조(텔 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 비 방송을 수신하기 하여 텔 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 비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수

상기에 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부 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수 신 료 조    세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함
재정 수입을 목 으로 함

TV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부과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함

<표 3-1> KBS 수신료와 조세의 차이점

출처: 헌법재 소 원재 부 1999. 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헌소원】 [ 례집 11-1, 633~652] 

재 KBS 수신료는 KBS 방송을 수신하기 한 가 인 성격이라기 

보다는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상으로 국가 기간 방송의 유지를 부담

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수신료는 텔 비 시청에 한 반 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이 공 방송의 운 재원을 분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선방송이나 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과의 계약에 

따른 시청료가 아니라 수상기 소지만으로도 법 인 납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KBS). 이것은 공 방송이 공  성격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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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의 특별부담 으로서의 요건 충족사항

- KBS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하여 부과된다.

- 헌법재 소 례에서 수신료는 ‘텔 비 방송의 수신을 하여 수상기를 소지

하는 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 하여 부과 징수하는 부담으로 결

하 다.

- 공사가 수행하는 공 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 한 계가 성립된다.

- 징수된 수신료는 국가의 일반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수행하는 텔 비 방송 등의 특정 공익사업의 재정에 충당된다.

-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리된다. 

출처: 헌법재 소 원재 부 1999. 5. 27. 98헌바70

2. 수신료 수준

국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변함없이 월 2,500원(연 30,000원)의 수신료를 

책정하고 있다. 1963년에 최 로 징수된 수신료는 월 100원 수 이었고 이후 

조 씩 인상되다가 1981년 컬러 TV가 도입된 이후부터 800원에서 2,500원

으로 인상되었다 (<표 3-2> 참조). 흑백 TV는 이 과 마찬가지로 월 800원

의 시청료가 징수되다가 1981년 두환 정권 때 2,500원으로 책정하고 한국

방송공사에 부과  징수권한을 부여했다(서범석, 2007). 그리고 컬러TV가 

차 보 됨에 따라 1984년 12월 1일부터는 흑백 TV의 시청료를 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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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3 1964 1965 1969 1974 1979 1980 1981~

수신료(원) 100 150 200 300 500 600 800 2,500

<표 3-2> 수신료 인상 추이

출처: KBS 홈페이지

연도 1984 1994 1996 2006

비율(%) 1.65 0.45 0.35 0.20

<표 3-3> 1인당 소득에서 수신료 비율(%)

출처: 공 방송수신료 법제와 정책(정윤식, 2007)

그러나 1981년에 시청료가 폭 인상되자 1986년에는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까지 확 되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총액이 1984년에 

1,148억 원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785억 원까지 감했다. ‘TV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은 불공정보도, 국민 다수인 하층계층의 실정에 한 외면, 그리고 

향락, 선정  로그램  고와 스포츠 로그램의 과다가 거부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이희용, 2004). 한 2000년 방송법 이 까지 

지상  방송의 구조는 공 방송 심이었지만 유료방송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공 방송의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디지털 환에 따른 수신료 

인상 논의는 좀 더 차별화된 략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정인숙, 2007).  

KBS는 2007년 6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방송 원회에 수신료 인상 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폭은 1,500원으로 4000원으로의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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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료 책정제도

가. 산정방식 

행 방송법은 수신료 인상 기 이나 시 과 련해서는 구체 으로 명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하고 범 를 정하려면 국 

독일등의 공 방송과 같이 수신료 산정에 한 객 화된 기 이 필요하다. 

나. 결정과정

행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의하면 수신료의 액은 KBS 이

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

된다. 원래는 국회의 승인과정이 없었으나 1995년에 헌법재 소가 수신료 

액의 결정과 련해서 국회의 여 없이 KBS 이사회가 독자 으로 수신료 

수 에 한 결정권을 갖는데 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헌법재 소는 수신료의 액이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 , 수신료의 징수

차와 함께 그 본질 인 요소로서 국민들의 이해 계에 직  련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헌법상의 법률

유보원칙에 어 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7) 따라서 2000년 1월 12일 수신료 

산정 차가 변경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방송법(법률 제6139호)에서는 수신

료의 액을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

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경과조치로서 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 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액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칙 제4조 제2항).

7) 헌법재 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 소 례집 11-1권, 643-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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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 수신료의 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함

- 경과조치로서 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 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액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

(부칙 제4조 제2항)

다. 수신료 배분  사용 

수신료 수입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나 어 사용된다. 첫째, 국가 기간 방송의 

운 자 이다. 수신료는 KBS1/2TV, 성방송 ‘KBS Korea’, ‘KBS World’, 

KBS1/2라디오와 1/2FM 방송 외에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한 사랑의 

소리 제3라디오, 북한  북방동포를 한 자유의 목소리 사회교육방송, 

해외동포를 향한 한국의 창 국제방송, 기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의 난시청 

해소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방송문화사업과 방송기술개발을 한 사용이다. KBS 교향악단 

 국악 악단을 통해 품격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 KBS 기술연구소를 

통해 성방송과 디지털 방송기술을 개발하는 등 방송기술의 개발과 연구,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등 국가 인 스포츠 행사를 주  방송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방송 EBS 지원기 으로 사용된다. 행 방송법 68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

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  지원하고, 교육방송의 송신도 KBS에서 지원

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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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68조

   KBS는 방송수신료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 49조

 

   통령령인 방송법시행령에 EBS가 행하는 방송에 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액을 EBS에 

지원하여야 한다.

KBS의 결산내역은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확정)에 따라 매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방송법시행령 제33조(경 평가  공표)에서는 

결산 내역에 해 사내외 문가들로 구성된 경 평가단의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는 다음해 5월 이내에 KBS 방송과 일간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정

했다. 

※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 원회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 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 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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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시행령 제33조(경 평가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경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 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 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 실 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 과 경 개선을 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평가를 실시하기 하여 경 평가단을 

구성ㆍ운 하여야 한다.

③경 평가단이 경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 평가 결과와 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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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료 징수방식

가. 수신료 징수기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 비 방송을 수신하기 하여 텔 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 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기 소지 여부에 따라 수신료의 부과가 이루어진다. 가정용 수상기는 주거 

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는데 세 별로 1 분의 수신료를 

부과한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한다.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방송법시

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신료는 월을 단 로 계산하여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방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 방송법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 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하여는 세 별로 1 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②수신료는 월단 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

인 징수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수신료는 KBS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징수

업무를 1994년 10월 1일부터 한국 력공사에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탁하고 

있으며, 한국 력공사는 기요 과 수신료를 통합된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가로 한국 력공사는 KBS로부터 수수료를 

지 받고 있다. 수수료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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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제67조 3항

매인 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  안에서 

수수료를 지 하여야 한다.

한편, 한 의 탁 징수는 방송법 제67조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법 인 

근거를 갖고 있다.

※ 방송법 제67조 제2항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매인, 수입 매인 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 )에게 

수상기의 등록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수신료의 납부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련된 

고지행 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한 기공 약  제82조( 기요  이외 부담  등의 병기청구) 

한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  등을 기요 과 병기청구 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수신료 징수 제도의 변화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던 방법은 징수원에 의한 방문 징수 으나 1971년

부터 은행 자진납부가 부분 으로 시행되기도 하 다. 그러나 방문징수제도는 

경비 과다 지출이라는 단 이 있었고 은행납부제도 한 징수율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입된 방법이 탁제도이다. 즉, 

수신료의 한국 력공사 탁은 종래 수신료의 징수방법이 방문징수, 은행납부 

등으로 분화되면서 징수업무를 리하기 어려워지고 징수비용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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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된 데 따른 것이다. 1991년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방송 원회에서 

KBS로 이 하여 담당하면서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게 되었지만 1994년

부터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 에 탁하 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라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련된 

고지행 와 결합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 력

공사는 매월 수신료와 기요 을 하나의 고지서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탁제도의 결과 수신료 납부율은 상승하 다. 1993년 52.6%에 그치던 

징수율이 2002년에는 97.3%로 높아졌다(방송 원회, 2001).  

※ 수신료제도의 변천

1961.12.31 서울텔 비 방송국(KBS-TV) 개국

1963.1.1 시청료 징수개시(월 100원)

1973.3.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국 방송 ⇒ 공 방송)

1980.12.1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1981.4.1 컬러TV시청료 신규책정(칼라:월2,500원/흑백:월800원)

1983.9.1 통합공과 제도(행정기  탁징수제도) 도입

1984.12.1 흑백TV 시청료면제(폐지)

1986.7.1 가정용 TV시청료 부과기  변경( 수단  ⇒ 세 단 )

1989.1.1 시청료 명칭변경(시청료 ⇒텔 비 방송수신료)

1991. KBS가 수신료 징수를 담당(징수업무를 방송 원회에서 KBS로 이 )

1994.10.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 탁(통합공과 제도 폐지)

2000.1.12 행 방송법  동법시행령 시행(수신료 액은 국회에서 승인)

출처: KBS 수신료 실화를 한 제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방송 로듀서연합회 주최 

‘공 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논문(김동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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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료 미납처리 문제

수신료 미납에 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방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방송법 제66조제1항 

   KBS나 피지정자는 그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 으로 징수한다.

※ 방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수신료 체납액  가산 ,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 징수를 한다는 뜻을 명시한 독 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 방송법시행령 제47조 제5항

  방송 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 상범   체납 액 등을 명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

  텔 비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추징  

는 가산 을 징수함으로써 수신료 납부의 이행을 담보한다. 수상기의 등록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KBS나 피지정자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 을 

부과할 수 있다.

※ 방송법 제66조 제3항 

   수신료  추징 이나 가산 을 체납하면 방송 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

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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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신료 면제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 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원칙

으로 텔 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통령령에서 정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부 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부과기 은 텔 비  수상기 소지 여부이므로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면 당연히 수신료도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신료 면제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와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로 구분

된다(방송 원회, 2001). 

(1) 수상기 등록 면제8)

흑백수상기, 업을 목 으로 보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  

 군 의 외국인이 소지한 수상기, 군  투경찰  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는 시청각실의 교육목  수상기,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유아를 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이다. 

(2) 수신료 납부 면제9)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가 소지한 수상기,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

군경, 주민주화운동부상자등이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 의 수상기, 해당 월 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업장소의 수상기 

등이 해당한다.     

                                     

8) 방송법 시행령 제 39조에 근거함.

9)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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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2.24, 2004.9.17, 2006.3.10, 2008.2.29>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매인 는 수입 매인이 업을 목 으로 보  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세법」에 의하여 장치 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 하는 자가 업을 목 으로 보 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  는 외국군 의 소속원인 외국인 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투경찰  내에 비치한 수상기

 8. 교도소의 수용자 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하여 비치한 수상기

 9. 방송사업자  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한 수상기

10.「 ㆍ 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는 시청각실에 교육목 으로 비치한 수상기

11.「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유아를 하여 비치한 수

상기

1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무료시설의 수용자  이용자를 

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수상기

13.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

14.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하는 시회에 시 인 수상기

15. 조약 는 법령에 의하여 조세  이와 유사한 공과 을 면제받는 외국인 

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16. 자동차ㆍ선박 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  수신을 목 으로 하는 개인휴 용 수상기

17. 1세 가 주거 용의 동일주택 안에 2  이상의 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1 외의 수상기

18. 집단수용 인 나환자를 하여 비치한 수상기

19.「 기사업법」에 의한 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가 공 되어 있지 아니

한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20. 노인의 후생복지를 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한 수상기

21. 국가안보를 목 으로 설치ㆍ운 하는 유선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

기  행정안 부장 이 방송통신 원회와 의하여 지정한 수상기

22. 기타 방송통신 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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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하

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8호에 해당

하는 수상기  수상기 소지자가 업을 목 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3.20, 2002.12.26, 2006.3.10, 

2008.2.29>

 1.「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자가 소지한 수상기

 2.「국가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동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ㆍ 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 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2의2.「 주민주유공자 우에 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주유공자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 인 수상기

 4. 국가기 에 의하여 압수 는 압류 인 수상기

 5. 업을 목 으로 설치한 수상기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5의2. 업장소의 월 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당해 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 비 방송  부 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구

축물의 신축등 인 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주거 용의 주택용 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 가 소지한 수

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8.「독립유공자 우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9.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10. 기타 방송통신 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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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이를 공사 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2ㆍ제

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면제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3.20>

③공사 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

하여 수상기등록 장에 수신료면제 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 는 방송통신 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3) 난시청 지역의 수신료 문제

난시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문제 이 있다. 방송법시행령에서는 

난시청의 경우를 수신료 면제사유에 포함하고 있지만(제44조 제1항 제6호), 

실제로는 KBS가 지정하는 난시청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

다(동조 제4항). 오히려 이들은 공 방송을 시청하기 해 이블방송( 계

유선 포함)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것은 수신료를 이  부담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방송법시행령은 건물  구축물의 신축 등 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6호 단서). 

인  원인이란 TV송신소(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 가 고층 건물이나 

아 트 등으로  장애를 받아 텔 비 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경우, 수상기 소지자는 일단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신 

장애를 제가하기 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 제36조). 그러나 KBS는 

공 방송의 의무를 다하고자 난시청 지역 해소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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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청자에게 책임을 가하게 되는 셈이다. 

난시청으로 인한 수신료 면제 차는 시청자가 난 시청을 이유로 수신료 

면제 신청 → 정부에서 정한 의 강도와 화면 상태 기 에 따라 KBS에서 

장  조사 → 난시청 지역 유무 정 과정을 거친다.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6. 공사가 행하는 텔 비  방송  부 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구축물의 신축 등 인 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면제받고자하는 

때에는 수신료 면제 신청서에 수신료 면제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이를 공사 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 면제 상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통부 난시청지역 승인기  

(2000.12.21)> 

① 화질평가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한 규칙(정보통신부령)」제110조에 

규정된 화면등  보통미만 

② 계강도기  - VHF 47dBuV/m 미만, UHF 54dBuV/m 미만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범 는 방송통신 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출처: KBS,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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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료 인상논쟁과 공영방송의 위상

우리나라 수신료제도의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상황과 정 에 따라 서로 수신료 인상

안에 한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개하여 왔다. 1986년 시청료 거부 운동을 

비롯해 수신료 제도는 끊임없이 의문과 비 의 상이 되어왔으며 많은  

단체들이나 개인 수 에서 헌법재 소나 법원에 수신료 제도의 헌성, 

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신료 인상

안의 논의는 2007년에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KBS수신료 4000원 

인상안에 한 찬반논쟁을 들수 있으며 4000원인상안은 찬반양론의 논쟁가

운데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2007년 수신료인상안에 한 

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2007년 수신료 인상 찬성논리

KBS는 2007년 수신료인상안에서 ①왜곡된 재원 구조 개선을 통한 공

방송의 공  서비스 기반 확  ②국가정책 과제인 디지털 환 완수를 한 

재원 마련 ③방송ㆍ통신 융합시 의 공공 서비스 기반 강화 ④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확 와 제작비용의 증가 등을 인상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제일 먼  2007년 인상안의 근거로는 공 방송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들수 

있다. KBS는 공 방송으로서의 상을 가지고 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에 합한 정상  재원확보를 해 수신료 수 이 조정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다. 즉, KBS가 재정 으로 안정되어야 정치권력, 자본, 사회이

익집단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이 보장되므로 수신료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수 이 국의 사례처럼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반 하자는 요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해 국, 랑스, 독일, 

일본의 수신료 비 을 국내와 비교하고 연간 수신료가 월등히 낮은 사실을 

지 하 다(연합뉴스, 2008). 유료방송시장의 확 와 경쟁 미디어의 출 으로 

KBS는 더 이상 고수익을 통한 재정확보를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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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 KBS를 포함한 지상  방송은 재정  기에 

착했다는 이 2007년 인상안의 첫 번째 근거라 할수 있다. 

두 번째 인상안의 근거는 디지털 환을 한 재원마련이었다. 이는 수

신료 인상안이 거부될 경우에는 디지털TV방송으로의 환 등 안사업을 

추진하기 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2년까지 디지털 TV

방송으로의 환을 완료하기 해서는 8,52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책정

하 다. 그러나 재는 수신료 비 이 총 수입의 4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 의 수익구조로는 공공성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환 사업을 동시에 

이루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KBS는 ‘공 방송 정체성 

확립과 디지털 환’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60%인상

된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김정섭, 2007).

세 번째는 방송통신 융합시 의 공공서비스 기반의 강화를 해서 수신

료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를 들어 KBS 콘텐츠가 다른 방송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의 유수 공 방송의 로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 품질의 개선에 공 방송이 앞장

서야 하며 특히 KBS 2TV의 차별성을 높이기 해서는 수신료를 인상하고 

더욱 창의 인 콘텐츠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강형철, 

2008). 2007년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최 로 국회에 상정 을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 안을 지지했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고 의존도가 떨어져서 

KBS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 KBS는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신환경 개선과 난시청 해소에 

투입할 계획이며, 임 피크제, 명 퇴직 등의 구조조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  2007년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1. 2012년까지 디지털 환 완료, 

2. 난시청을 해소, 3.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4. 세계 최고 수 의 로그램 제작, 5. EBS 수신료 

지원 확 ,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6. 한국 문화 정체성 수호 발 , 확산 

노력, 7. 2TV 고 폭 축소, 8. 로그램 공정성과 신뢰도 극 화, 9. 지역

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 , 10. 재난재해방송 강화등 10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신료 인상안에 한 명분을 요약해 본다면, 재원의 공 성 확보

(시청자에게 사하는 진정한 공익방송의 건립), 2012년 디지털 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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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모두가 차별 없이 리는 디지털 방송환경의 구축), 난시청 해소, 

KBS 2TV 고를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축소, EBS 지원을 3%에서 7%로의 

확  지원, 방송ㆍ통신 융합시 의 공공 서비스 기반 강화, 공  서비스 확충

으로 정리될 수 있다(서범석, 2007).  

나. 2007년 수신료 인상 반 논리

한편 2007년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한 반  논리의 근거로 가장 강조

되었던 은 방만한 경  구조 다. 수백억 원의 자에도 불구하고 KBS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는 여 비 53.3%에 달한다(<표 6-6> 참조). 이것은 

경 상의 문제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부기 을 따로 두고 경 효율성에 

한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에 수신료 인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되었다. 국에서 BBC 이사회가 아닌 BBC Trust라는 별도 기구가 경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상안에 반 했던 두 번째 논리는 공 방송시스템의 필요성에 한 회

의론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특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다매체 상황에서 

공 방송의 필요성 자체에 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 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 방송과 상업방송의 콘텐츠 등을 고려한 방송의 성격 면에서 시청자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따라서 공 방송 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한 회의론을 토 로 수신료인상자체에 한 반 론을 

제기하 다. 

세 번째 반 론의 근거는 난시청 지역의 해소에 한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이었다. KBS가 1973년∼2006년 수신료로 7조 3,185억 원을 받았지만 

난시청 해소에 쓴 돈은 1,605억 원(2.2%)에 불과하다는 지 이 있었다.10) 

따라서 공 방송의 의무를 이행하기 해 난시청 해소를 극 추진한다는 

논리는 제 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신료 인상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환의 진행상황, 

수신료 인상에 따른 재원 증가분을 어떤 목 으로 사용할 것인지 검토하여 

상세히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10) 문  장윤석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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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수신료 제도 분석

1. 수신료의 성격

(1) 영 국

국에서 텔 비  수신료는 수신면허로의 성격을 갖는다. 국 커뮤니

이션 법(Communication Act 2003)에 따르면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방송수신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수신료를 징수한다. 즉, 텔 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지닌 모든 

가구는 수신을 허가받는 가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률은 1949년 

무선 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1990년 방송법, 1998년 무선 신

규칙에 의해 이미 명시된 바 있고 이후 커뮤니 이션 규정으로 체되었다.

2003년 커뮤니 이션 법에서는 텔 비  수신 면허에 한 반 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363조에서는 합한 면허 없이 텔 비  수신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64조에서는 텔 비  수신 

면허 장 기구를 BBC로 명시하여 면허 자격에 련된 항목들을 기록해 

놓았다. 국의 텔 비  방송 수신료는 를 사용할 목 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고 ‘면허(license)’에 해 지불하는 액이므로 ‘면허에 한 수수료’ 

개념을 갖는다(정 희, 2005). 

(2) 독 일

독일에서는 수신료를 방송수신료(Rundfunkgebϋhren)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 방송국 간의 약으로 규정

하고 있다. 

독일 연방 헌법 재 소는 1971년에 수신료가 서비스에 한 비용이 아니며 

수신료에 의한 공 방송 재원조달이 연방의 세 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결

하 다. 이것을 살펴보면,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들이 납부하여 해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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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조물)에 귀속되는 수신료는 방송 공공시설물이 제공하는 방송 

로그램에 한 반 부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어 방송 업무수행을 한 

재정  지원책으로 도입된 수단이 된다. 즉, 수신료는 공 방송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기 한 충분한 재원이 되는 실용주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의 법  성격과 련하여 방송서비스에 한 비용이 

아니라고 했을 뿐, 이것을 세 의 한 형태로 볼 것인지, 공공시설이용료로 

볼 것인지에 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왔다(정윤식, 2007). 

헌법재 소는 6, 7, 8차의 연이은 결을 통해 수신료의 성격을 규정해 

왔는데, 1994년 2월에 열린 제8차 방송결정(일명 ‘수신료 결정’)에서 “수신

료의 징수는 가입자가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한다는 사실에 기 한 것이

므로, 수신인의 시청 습 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수신료 납부의무를 단지 

가입자라는 지 에서만 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재 수신료의 법  성격은 ‘목 세(Zweeksteure)’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독일의 방송 수신료는 방송을 이용하는 가가 아니라 공 방송 

서비스에 한 출자 부담 의 성격을 갖는 ‘공공시설이용료’ 개념에서 ‘목 세’ 

성격으로 변화하 다. 

(3) 프랑스

1980년  반에 등장한 민 방송은 랑스 공 방송과의 경쟁을 불가피

하게 했고 공 방송사의 기에 따른 안정 인 재원확보가 해결과제로 주어

졌다. 따라서 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신료 련 논쟁이 있어 왔다. 

수신료는 ‘ 랑스 텔 비 (France Télévision)’ 그룹[France2, France3, 

France5, 랑스령 방송(RFO, Réseau-France-Outre-mer), 그리고 Festival 

채 을 포함한 디지털 지상  공 방송], 랑스 아르테(ARTE), 라디오 

랑스(Radio-France), 랑스 국제라디오(RFI, Radio France Internationale), 

랑스방송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로 이루어진 공  

방송 서비스의 기본 인 재원이다.

랑스의 수신료 용어를 분석해 보면, ‘수신료(Redevance audiovisuelle)’

는 ‘Redevance’에 무게를 실어 ‘반 부에 한 사용료’를 뜻한다. 따라서 

용어만을 해석하면 Redevance audiovisuelle는 ‘ 상서비스라는 반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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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에 한 사용료’를 말한다. 즉, 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

람은 이 세 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어와 맞지 않게 실제

로는 이 단어의 성격이 ‘ 조세(Taxe parafiscale)’로 규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조세로 환되었다(성욱제, 2005).11) 수신료의 법  상을 알아보면, 1960년에 

헌법 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수신료를 세 이나 서비스의 가가 

아닌 행정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 다. 이것은 의회가 아닌 정부가 

수신료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계기가 되어서 많은 비 을 낳

기도 하 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30일 방송법 제43조에서는 수신료를 의

회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라는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수신료가 조세의 성격을 띠었고 이것은 국사

원회, 법제처의 례에 의해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2004년 1월 이후에는 

수신료의 상이 국세(Impot d'Etat)로 변화되었다. 국세는 헌법의 34조에 

비추어 모든 사람에게 징수되는 범주의 조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랑스의 

수신료 개 은 랑스 공 방송과 공  방송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이로써 랑스에서 수신료 성격은 서비스의 

반 부가 아니라 텔 비 을 수신할 수 있는 기구(유사기구를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유무가 납세의 기 이 된다. 그러므로 랑스 공 방송의 

수신료는 납부에서 강제 인 ‘조세'로 기능한다. 

(4) 일 본

일본에서 수신료는 ‘특수부담 ’ 성격을 갖는다. 법 으로는 “정부나 방

송국과 맺는 사용의 계약(수신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신료”로 정의된다. 

여기서 수신료는 랑스와는 달리 조세가 아니며 국가가 징수하는 목 세가 

아니라 특수한 부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공 방송=NHK’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국가기 이 아닌 NHK라는 특수법인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HK의 운 과 유지를 한 특수한 부담 으로 해석

해야 한다. 

NHK의 수신료가 갖는 법 인 성격에 해서는 1964년에 발표된 ‘방송

11) 2004년 12월 30일 산회계법을 통해 수신료의 성격은 조에서 조세로 변경되었다

(성욱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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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조사회’의 답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우정성은 ‘방송 계 법

제에 한 검토상의 문제 과 이에 한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신료의 

성격을 4가지로 정리하 다. ① 방송서비스에 한 가로 보는 견해(계약설), 

② 수상세와 같은 세 으로 보는 견해(세 설). ③ 수신허가수수료로 보는 

견해 (허가료설), ④ 공공부담의 일종으로 수익자 부담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견해(공용부담설)이다. 그러나 조사회에서는 우정성이 정리한 것과는 별도로 

특수법인에 징수권이 인정된다는 을 강조하여 수신료를 ‘특수 부담 ’으로 

정의하 다(안창 , 2005).

2. 수신료 수준

물가 상승을 배제하고 공 방송의 2007년 수신료를 비교하면 국내보다 

최  4배에서 최고 8배까지 많은 수치이다. 국은 135.5 운드(254,100원)로 

국내보다 8배 많고, 독일은 204.36 유로(258,900)로 8.4배, 랑스는 133유로

(168,500원)로 5.5배, 일본은 16,740엔(129,700원)으로 4.3배가 많다. 수신료 

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국내에 비해 

해외 수신료는 상당 부분 인상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한국 국 독일 랑스 일본

1981년
30,000원

84,060원

(46 운드)

96,150원

(156마르크)

65,790원

(358 랑)

82,290원

(10,560엔)

- 2.8배 3.2배 2.2배 2.7배

2007년
30,000원

254,100원

(135.5 운드)

258,900원

(204.36유로)

168,500원

(133유로)

129,700원

(16,740엔)

- 8.0배 8.4배 5.5배 4.3배

1981년 

비
- 286% 261% 249% 159%

<표 4-1> 주요국 공영방송의 연간 수신료 금액과 인상 현황

주: 유로는 2007년1월3일 환율 기 (마르크, 랑은 2001년1월3일 환율 기 , 이후 유로화로 

통일, 운드는 2007년 7월 환율기 )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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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국

1946년 4월에 수신허가료는 흑백텔 비 이 2 운드 으나 1968년에는 

컬러텔 비 에 수신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흑백텔 비 의 2배에 달하는 

10 운드가 책정되었다.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신료도 꾸 히 인상되었으며 

2007년에는 흑백텔 비 이 45 운드(84,600원), 컬러텔 비 이 135.5 운드

(254,100원)까지 증가하 다(정보통신부, 2007).

(2) 프랑스

랑스 수신료는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연간 3∼5% 인상되어 왔다. 200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16유로를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가 물가에 연동되어 

왔다면 2008년에는 128.64유로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징수 액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 으로 물가 비 수신료는 10%가 어든 셈이다. 연간 

수신료를 1유로만 인상하여도 연간 2,000만 유로의 수입 증 를 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과 HD 방송으로의 이행과 같은 기술변화를 따르는데 

충당하기 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무시할 만한 수 이 아니다(유 선, 2007).

(3) 독 일

독일의 수신료는 1953년 9마르크(약 4.6 유로)에서 2007년에는 204.36유로

까지 인상되었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년에 비해 88센트가 인상된 가격인 

월 17유로 3센트로 책정되었고, 텔 비 에 한 17.03 유로를 지불할 경우

에는 라디오 청취료가 포함되어 17.03유로만 지불하면 될 수 있게 하 다. 

수신료는 석 달에 한 번씩 징수되는데 라디오에 해서는 석 달에 15.56유로, 

텔 비  시청료는 51.09유로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수신료 책정 방법의 

변화로 1953년에 9마르크(약 4.6유로)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04.36 유로까지 

인상되었다(정보통신부, 2007). 

독일의 공 방송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필요한 재정을 

방송재정수요조사 원회(KEF)에 보고하 다. 보고 내용에서 ARD는 매달 

95센트 정도 더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Deutschland-radio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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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재정이 한 달에 4.5센트 수 이라고 설명하 다. ZDF도 다음 

4년간 추가 으로 필요한 재정을 월 50센트에서 70센트 사이로 추정하고 

이를 KEF에 보고하 다. 이들 방송사들은 필요한 재정의 요구가 물가상승

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 공 방송사들의 요구가 

승인되면 매달 수신료가 약 1유로 50센트 정도 더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는 한 달에 18.50유로 이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제안은 주 정부의 수상회의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한국방송 상진흥원, 2007.5).

수신료 인상폭 논란과 함께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서는 인상 수 에 한 

결이 있었다. 연방헌법재 소는 2009년 1월부터 발효될 수신료의 인상폭과 

련해서 독일 공 방송 수신료 인상폭이 방송재정수요조사 원회(KEF)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헌이라고 결하 다. 지난 2005년 4월에 결정된 방송

수신료 인상폭이 헌법에 보장된 방송자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시하 는

데, 이것은 공 방송사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폭(2유로 1센트) 뿐만 아니라 

KEF가 제안한 인상폭(1유로 9센트)도 철되지 못한 수 이다. 이러한 

결은 지난 1994년 제 8차 방송 결(방송수신료 결) 이후 13년 만에 다시 

등장한 헌법재 소의 방송 련 결이다. 방송 결을 통해 ‘공 방송의 존

속과 발  보장’, ‘공 방송 편성의 자유’, ‘공 방송의 방송료를 통한 재원 

조달’을 재확인하고 방송료 인상을 한 3단계 과정을 계획하 다. 1단계에서는 

공 방송사들이 다음 방송료 회기(보통 4년 단 )를 해 필요한 재원을 신청

한다. 2단계는 16명의 다양한 문가들(경제학자, 방송법학자 등)로 구성된 

공  독립 원회 KEF가 공 방송사들의 신청 액을 조사·평가해 정한 

방송료 인상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주들의 방송 원회(16개 주들의 방송정책 

조정 원회)에 추천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 으로 16개 주 

수상들이 방송국가조약(그  방송료 조약)을 맺어 KEF 추천액을 인상액

으로 승인한 다음 그를 16개 주 의회들의 비 12)을 거쳐 다음 회기의 방송

료(인상액)을 확정한다(임혜경, 2007).

12) 방송료는 국 16개 주 모두에 용되는 국가제도로서, 주들이 주권을 갖는 여느 다른 

부문드로가 마찬가지로 16개 주수상들의 만장일치 의결에 16개 주의회들의 비 을 거친 

국가조약(방송료 국가조약)을 통해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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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본

일본은 액 수신료 체계이며 NHK 사업 수익의 96.3%를 차지한다. 

국도 수신료 심 체제이지만 기타 수입의 비 이 큰 데 비해 일본은 기타 

수입이 거의 없다(정윤식, 2007). 1983년도 월 수신료를 기 으로 살펴보면, 

컬러TV가 1,820엔, 흑백TV가 890엔, 성TV는 1,820엔, 그리고 특별계약

수신료는 1,040엔(난시청지역 성수신)으로 설정되었다. NHK는 고수입

이 없기 때문에 수신료에 으로 의존하는데 만성 인 재정악화로 인해 

공 방송의 기를 겪기도 하 다. 이에 한 조처로서 매년 4년마다 2～

30%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인 보장을 받고 있다. 2006년에는 지

상  TV 수신료가 15,490엔까지 인상되었고 성방송 수신료는 25,52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일본의 수신료는 지난 20년 동안 10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 한국(원) 국( 운드) 독일(마르크) 랑스( 랑) 일본(엔)

1981 30,000 46 156 358 10,560

1985 30,000 58 195 526 12,840

1990 30,000 71 228 552 16,440

1995 30,000 86.5 285.6 670 16,440

2001 30,000 104 378.96 751 16,740

2002 30,000 116 193.8유로 116.5유로 16,740

2004 30,000 121 193.8유로 116.5유로 16,740

2007 30,000 135.5 204.4유로 133유로 16,740

<표 4-2> 주요 공영방송 수신료 연간금액 비교

출처: 김형일(2005). 공 방송의 역할과 과제. 공 방송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자료  

KBS(2007). 방통  제출 자료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수신료는  수치상으로만 비교해볼 때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에서 수신료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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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 은 2006년의 경우 한국에 비해 독일이 4.2배, 국이 3.6배, 랑

스가 2.5배, 일본이 2.3배 높다. 공 방송에서 수신료 비 은 일본의 NHK 

97%, 국의 BBC 75%,(25%는 기타수입, BBC Worldwide), 독일은 수신료

와 고료를 병행(수신료 수입이 80%이상), 랑스 64% 수 이다. 이것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1) NHK와 같이 으로 수신료에만 의존하는 경우 

(2) 국과 같이 고수입은 없지만 기타 수입이 상당 부문 차지하는 경우 

(3) 독일과 같이 “수신료+ 고수입” 모델이지만 수신료가 주가 되고 고가 

보조수입인 경우( 고가 없는 국보다 수신료 비 이 높음) (4) 랑스의 

“수신료+ 고수입” 모델이지만 수신료 수입이 고수입보다 높은 경우

(64%:36%)로 나 어 볼 수 있다. 

한편, KBS의 재원 비 을 살펴보면 수신료는 40%, 고수입은 60%의 

비 을 보여 으로서 비교 상국가 에서 수신료가 차지하지는 비 이 

가장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정윤식, 2007). 

3. 수신료 책정제도

가. 산정방식

(1) 영 국

국의 수신료는 물가연동제를 따른다. 산정방식은 “물가연동제+@” 체제

로써 안정 인 수신료 시스템을 확보하기 한 방안이 된다. 국이 물가연

동제를 채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9년 무선통신법을 근거로 하는 수신허가료 명목의 수신료는 1970년

까지만 해도 BBC의 안정 인 재원조달 수단이 되었으나 1980년  반에 

어들면서 수상기 보 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수입이 정체되기 시작하 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해 BBC의 경 진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 다. 그 

결과,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소매물가지수에 따라 탄력 으로 인상하는 물가

연동제를 수신료 산정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수신료를 지속 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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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다시 동결되는데, 1997년 이후 인 이션을 억제

한다는 취지에서 ‘5년 정(five-year agreement)’을 통해 5년간 수신료 동

결이 결정된다. 이에 한 책으로 BBC는 수익사업을 목 으로 하는 

BBC Worldwide를 발족하여 수신료 외에 기타수입을 얻고자 하 다. 그리고 

자사에 소속된 제작시설, 부설조직, 자료 등을 여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창구를 확 하여 경 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하 다. 

이 후 수신료 산정방식은  한 차례 변화하여 2000년 4월 수신료를 3% 

인상하고, 2007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1.5%씩 인상함으로써 

향후 7년간 평균 2억 운드에 달하는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환하 다. 수신료의 액은 정부가 소매물가지수를 반 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탁재택, 2003). 그러나 BBC는 인상폭의 상승을 주장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3%’ 상승폭을 제안함으로써 논쟁을 진했다. 2005년 10월 에 

‘공공가치를 실행하기-BBC의 향후 재원(Delivering Public Value - the future 

funding of the BBC)’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BBC 제안서에는 1.5%를 

2.3%로 인상하는 새로운 수신료 징수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BBC는 인 구조조정과 

경 합리와(송신부문 매각 등)를 추진하 으며 이 성과를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BBC의 경제 기여도, 국제 인 명성, 

국 문화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들어 수신료 체제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가디언, 2008). 그러나 물가연동제에 따른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최근에는 BBC에 한 국민들의 신임이 약화되면서 인상요구를 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의 물가연동제는 공 방송이 안정 이고 

지속 인 발 을 보장받고 정치권과 상업 인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상을 재정립하기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윤식, 2007).13) 

13) 그러나 그동안 BBC에 한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는 최근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

하 다. 2008년 ‘가디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 국민 반이 TV 수신료에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방송 모델인 BBC의 주요 재원인 방송수신료(license fee) 

납부에 해 응답자의 41%가 수신료는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답했으나 

37%는 그 지 않다고 응답하 다. 한 응답자의 47%가 공 방송의 서비스가 수신료 

값어치를 제 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청자 인식

의 부정  변화는 그간 수신료 체제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해 온 BBC측

에게는 기 상황으로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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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최근 랑스에서는 수신료 제도에 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 

6월 25일에 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통령은 공 방송에서 고를 폐지하고 

민 방송이 재원조달 역할을 할 것임을 선언하 다. 공 방송이 시청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2009년부터는 공 방송 속의 고를 

단계 으로 폐지하여 2011년까지 완  폐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고수익이 

사라지면 연간 6억 5천만 유로에서 8억 유로의 손실이 상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터넷  휴 화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휴 화 사업자의 매출에 0.9%의 별도 

세 을 부과하여 연간 3억 7천만 유로의 재원 확보를 기 할 수 있다. 한 

민 방송 사업자는 공 방송의 재원을 지원하기 해 연간 8천만 유로의 

세 을 따로 부담하도록 하 다(연합뉴스, 2008). 민 방송 사업자의 고 

수입에 부과되는 세 은 재원으로 활용되어 랑스의 2개 공 방송 채

( 랑스2, 랑스3)에 자 을 제공할 정이다(미디어와 디지털 정책보고서, 

2008).

이처럼 랑스는 공 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고 비 을 이고 수

신료 비 을 늘리되, 공 방송이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 성을 

강화하기 한 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 과제 내    용

공 방송 고 폐지 방송의 공 성 강화

공 방송 재정지원 강화

인터넷·휴 화 사업자에게 0.9%를 

추가과세해 그 재원을 공 방송 지원

으로 사용

통령에게 공 방송 사장 임명권 부여
민간조직인 방송 원회가 가진 공 방

송 사장 임명권을 정부로 이양

<표 4-3> 프랑스 방송 산업 개혁 주요 내용

 출처: 조선일보. '미디어그룹 키우기' 팔 걷은 랑스.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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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①  산정기

독일의 경우 KEF의 수신료 산정 기 은 공 방송사의 장기 인 재정수요 

황을 토 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방송집 과 방송재정

수요에 한 기본 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수신료의 정한 수 을 정하게 

된다(김승수, 2002). 이 때, KEF는 공 방송의 장기발 계획에 따른 재정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 이고 약 인’ 경 황을 단하기 해 방송사의 

재정 리를 직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KEF가 조사한 경

실 과 재원필요액수를 가장 요한 기 으로 삼고 수신료를 책정한다. 방송

국가 정에서는 공 방송의 재정운 실태 조사와 재원 소요 심의를 해 

연방차원의 16개주 공동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하 고 이에 따라 방송국가 정 

제1부 제2장 제13조는 수신료 산정에 있어서 객  기 을 마련하기 해 

KEF를 설립하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성숙희, 2004). 

②  수신료 산정 시 고려사항

수신료 수 을 정할 때에는 공 방송사의 경쟁력 유지 여부, 뉴미디어 

발 에 따른 공 방송의 시설 확충 필요성, 투자비용의 확충 소요 상액, 

방송 요 의 징수 상태, 고 수입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 일반 물가

상승과 방송 특수 물가 상승(스포츠 방송권 가격 인상 등)을 수신료 책정 

시 함께 고려하여 수신료 액을 결정한다(성숙희, 2004). 

③  심의내용

수신료 결정을 한 조사내용은 공 방송사의 고수익을 포함한 상 

수익, 로그램 제작비용, 인건비, 기타 비용 모두를 철 히 포함하여 검토

한다(EBS, 2006).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KEF에 수신료를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산정할 것을 제시하 다(김상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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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 방송사가 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다.

둘째, 정부 리, 정치인, 방송사 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자율 인 문가

원회에서 공 방송사가 낸 안을 검토한다.

셋째, 최종 으로 주지사 연석회의와 주 의회에서 수신료를 결정하되, 원안과 

다른 안을 내거나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KEF 원들은 각 공 방송사들이 제출한 장기재정계획안 심의, 공 방송사

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 으로 활용하 는가, 공공재원을 약하여 사용하

는가를 심의한다. 주요 내용은 ① 방송재원수입(수신료, 고료, 기타수입)의 

황과 발 가능성( 측), ② 인력 리비, ③ 로그램 제작비 사용 황, ④

시설투자비  자산 리, 부채 등으로 이루어진다(Conrad 1994, 6-7).

 (4) 일 본

일본에서 수신료 월액은 국회가 NHK의 수지 산을 승인할 때 정한 액

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안창 , 2005). 수신료를 산정할 때 인 이션과 

물가지수, 그리고 공공요 에 한 국민의 반응과 정부 정책 등 여러 경제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액을 산정한다(성숙희,2004). 

나. 결정과정

(1) 영 국

국 수신료 제도 결정과정은 정부 주도의 3자 상으로 수신료가 책정

되는데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주도하고 재무성, BBC와 3자 상을 통해 

수신료 제도를 결정한다. 수신료를 결정해서 그것을 규칙에 포함시키는 권

한은 문화부에게 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14)는 BBC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14)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TV 수신료 수 을 설정

하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BBC가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감 련 수 을 설정한다

(방송 원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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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수 을 산정한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3자간 상으로 이루어진다. 

상 상이 되는 주체는 수신료 장기구인 BBC가 포함되며, 재무성(the 

Treasury)의 동의가 필수 이다(정 희, 2005). 

즉, BBC 수신료는 자체 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면 독립 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정부를 거쳐 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수신료는 독립 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인상 여부가 정해진다. 문화미디어

스포츠부-재무성-BBC 3자간에 이루어지는 수신료가 정되면 향후 7년간의 

수신료가 결정된다. 최종단계에서는 수신료가 BBC 산에 포함되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보통신부, 2007).

수신료 책정과정에서의 특징은 첫째, 정부가 주도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장  주도하에 BBC 경 원회와 문화부장 이 수신료 

운용 감독을 맡는다. 이 때 의회의 개입에 의한 직 인 향력은 없다. 

둘째, 3자간 상을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의사결정체계가 간소화되어 

있다. 셋째, 5년마다 정기 으로 수신료를 검토하는 정기성을 띈다. 넷째, 

의회가 수신료 결정과정에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수신료 

책정을 원만히 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신료 책정과정이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정윤식, 2007).

수신료 제도는 정보획득의 자유 해, 가구 구성원에 한 고려 없이 가

구당 징수하는 비합리성, 이용 채 에 상 없는 납부의무, 디지털 텔 비 이 

수신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 등을 이유로 비 의 상이 되어왔다. 그

러나 여러 비 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 여 히 세

이다. Peacock Committee, Davies Committee, 2001년 Ofcom 보고서를 통해 

수신료 제도의 지지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다. 수신료 제도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의 이 으로는 다양성, 고품질, 교육, 신, 오락, 정보, 오리지  

제작, 다원주의, 근성, 마이 리티 포용, 자유로운 근 등이 언 되었고 

한 BBC가 고와 정치  압력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지근거로 제시되었다(정보통신부, 2007).  



- 98 -

수신료 산정: 

BBC/독립 원회

수신료 수  동의:

재무성

수신료 결정

 :문화부

[그림 4-1] 영국 수신료 결정 과정

(2) 독 일

①  결정과정

독일의 경우에는 공 방송사인 ARD, ZDF의 재정요구가 있을 경우 KEF 

(공 방송재정수요산정 원회;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가 산정하고, 16개 주정부의 검토  주 의회의 비 을 

거쳐 수신료가 책정된다. 수신료 액을 책정하기 해서 가장 먼  KEF 

문가들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KEF는 ‘다양한 여론 형성과 보호’를 해 방송  분야에서 다양한 목

소리를 변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술  가능성을 

제공해  의무와 연계하고 있다. 의무이행을 해서는 공 방송의 경 에 

한 반 인 실태조사 권한을 가지며 경 망 평가를 통해 수신료 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 경 , 법률, 방송기술, 세무 등의 비정치  문가들

(경제학자, 방송법학자 등) 16명을 KEF 구성원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공

방송사들이 수신료 수입을 경제 이고 효율 으로 활용하 는지, 공공재원을 

약하여 사용하 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한 일반 물가와 방송특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각 공 방송사들이 제출한 장기 재정 계획안을 토 로 수신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독일 수신료 결정과정을 요약하면, 책정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공

방송의 수요 신고(공 방송사들이 다음 방송료 회기를 해 필요한 재원을 

신청하는 과정) - KEF가 이것을 심사, 신청 액을 조사·평가하여 정한 

수신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주들의 방송 원회(16 개 주들의 방송정책 조정

원회)에 추천 - 입법자가 최종 으로 수신료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곽상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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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 에는 정부에서 수신료를 결정하다가 이후에 정부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은 공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헌법재 소는 이에 해 헌 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1994년부터는 

KEF가 수신료 산정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서의 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공 방송사

(ARD,ZDF)

: 재원신청      

KEF

: 정 수신료 

산정

입법자

(주정부/주의회)

:최종 수신료 

결정

[그림 4-2] 독일 수신료 결정 과정

②  KEF 원회 구성

KEF는 독립  문 원회로 1975년 2월 20일에 창설되었다. 방송재정

국가 정 제 4조는 KEF 원의 구성에 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성숙희, 

2004). KEF 원회는 비정치  문가들(경제학자, 방송법학자 등) 16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그리고 원 16명은 자신들 가운데 원장 

1명, 부 원장 2명을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심의 원은 연방 16개 

주에서 각각 1명씩 견된 회계․세무․경  문가를 비롯하여 방송법 문인, 

언론학자, 방송기술 문인 등으로 구성된다(<표 4-4> 참조). 

정부 리나 역 의원, 공․민  방송사 는 방송 련기업과 련된 

사람은 심의 원 자격에서 제외된다(KBS, 2008). 심의 원 자격 제외 상을 

살펴보면, 16개주 헌법기 (입법부, 행정부)의 의원이나 공무원, ARD 회원

사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독불문화채  아르테(Arte), 민 방송의 이사 

 직원, 방송 계 유 기업 계자를 비롯하여 KEF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인 이해 계가 연 된 사람은 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1988년까지 KEF 원의 2/3 이상을 주정부와 주의회, 주회계원의 고  공

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이 

제기되어 1988년 이후 주정부와 주 의회의 계자들은 원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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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희, 2004). 이처럼 KEF가 정치  향력에서 벗어나 독립 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자격을 정치 으로 립 인 인사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KEF를 운 하기 한 재원은 ARD(48.7645%), ZDF(48.7645%), 도이칠란드

라디오(2.471%)가 각 부담한다.15) 연간 산계획은 16개주 주정부 총리실 매체

담당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성숙희, 2004). 

KEF 원 조직구성 분과별 업무내용 책임자

- 회계  경 자문 분야의 

문가(최소 3명), 

- 인사문제나 투자  경

합리화에 문 지식이 있는 

경제인(2명),

- 방송법 문가로 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2명), 

- 언론경제와 언론학 문가

(3명), 

- 방송기술 문가(1명), 

- 회계원에서 임명한 사람

(5명)

제 1분과
공 방송의 수입  재정 

조정에 한 조사심의

분과 원장

각 1명

제 2분과
인력 리 산에 한 

조사심의

제 3분과
로그램제작비용에 

한 조사심의

제 4 분과

운 경비, 투자비용, 자

산, 은행융자에 한 

조사심의

제 5분과
조사방법과 경제성에 

한 조사

특별분과 원회 필요에 따라 구성함

<표 4-4> KEF 구성

출처: 성숙희(2004) 내용을 토 로 표로 구성함

③  KEF 역할

독일 수신료 결정과정에서는 KEF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KEF는 공

방송의 산 황과 경 상태를 근거로 수신료 인상여부를 결정한다(KBS, 

15) 공 방송사 수신료 제도 결정제도 개선 방안(성숙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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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즉, 방송사(ARD, ZDF)들이 신고한 재정수요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한 요 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KEF의 수신료 조사심의 

업무를 해 ARD의 각 지역 공 방송사와 ZDF, 그리고 독일공 라디오

방송사(DeutschlandRadio)는 각각 경 자료를 KEF에 의무 으로 제출해야 

한다. KEF도 독자 으로 공 방송의 경   투자 황에 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KEF의 조사심의 과정에는 공 방송의 공동참여와 

방송사의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최소 2년 주기로 발표되는 KEF 정기보고

서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 에 공 방송사와 주정부에 발송하여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KBS, 2008).

KEF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KEF는 정치 으로 독립된다. 이 기 은 

정치권의 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 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합리 인 

수신료 결정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KEF가 갖는 권한과 역할은 우리의 

행 수신료 제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성숙희, 2004). 

둘째, KEF는 방송의 다양성과  국민의 보편  서비스를 이루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약성’이라는 경 원칙에 근거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KEF는 

재정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신뢰를 받고 있다. 

셋째, 임무 수행을 해 KEF가 갖는 권한은 독일헌법재 소의 결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KEF 결정은 법  강제권을 지닌다.  

(3) 프랑스

독일과는 다르게 랑스에서는 세 액이나 징수방법 등에 국회가 개입한다. 

1974년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징수에 한 허가권과 수신료 배분에 

한 인 권을 국회에 부여하 다(성욱제, 2005). 즉, 수신료 책정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며 공 방송사가 수신료 결정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수신료 액은 F3, F2, RadioFrance등이 필요한 

재정을 요구 → SJTIC16)(공 방송 재정산정  조정 원회/총리 소속)가 

액을 산정 → 문화부·재무성 의 → 매 연말 국회의 수신료를 포함한 

산 의결 시 결정 단계를 거친다(오성일, 2003). 

16) SJITC(총리소속): 신문·방송 정책 조정, 고 규제, 방송법 개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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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F2,

Radio 

France

:재원신청

SJITC

: 수신료 

산정

문화부/

재무성 

: 의

총리

매연말, 국회의 

수신료 포함한 

산의결 시 

결정

[그림 4-3] 프랑스 수신료 결정 과정

 (4) 일 본

일본의 경우 NHK의 산 규모에 따라서 수신료 수 이 간 으로 결

정된다(정보통신부, 2007). 수신료 책정은 NHK의 산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NHK가 수신료를 정해 총무성에 제출하면 총무 신의 의견을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신료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NHK 산정→총무성 인가→국회가 차년도 NHK 산 승인 

시 수지 산에 포함 결정 과정을 거쳐 수신료 액을 결정한다. 수신료에 

해 제 38조에서는 수신료의 월액은 국회가 NHK의 수지 산을 승인할 

때 정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창 , 2005). 국회는 직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수신료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  향에서 벗어나 NHK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에 총무성은 NHK의 

수신료 제도에 한 연구회를 설치하 다. 총무성의 수신료 연구회는 수신료 

산정에 있어서 가구/사업소의 수 등에 한 기 인 데이터 활용문제, 

수신료 제도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안창 , 2007). 연구회 설립의 

실질 인 목 은 NHK에 수신료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

었지만 NHK와의 마찰로 갈등을 빚기도 하 다. 연구회는 수신료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므로 NHK의 수신료 산정방식에도 계속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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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 수신료 산정
총무성 인가

국회

:수신료 결정

(승인권한만 가짐)

[그림 4-4] 일본 수신료 결정 과정
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신료성격 수신 허가료 목적세 조세 특수 부담금

수신료 

징수 근거

2003 

Communication 

Act

방송수신료 

국가 조약

방송법 제53조(’86)/

각령 제82-971호 

(’82.11.17)

방송법 제 32조

수신료 

징수기관
   Capita

GEZ

(시청료징수센터)

재무부 수신료과

(75년부터 징수)

NHK 시청자 총국의 

영업국

수신료 

금액 결정

BBC및 독립위원회 

산정→내무장관이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

⇒정부-재무성-BBC

*소매물가지수(RPI)에 

따른 연동제(‘88~)

*디지털 경비조달과 

관련한 연도별 차등

인상제(’96~)

ARD, ZDF 재정요구

→KEF 산정→16개 

주정부 검토 및 주 

의회 비준

(KEF가 중요한 역할)

F 3 , F 2 , R a d i o 

France 등 재정요구

→SJTIC 산정→문화성․
재무성 협의→총리→

매 연말 국회의 수신료 

포함한 예산 의결 시 

결정

NHK가 수신요금 예산

안을 제출→의회와 

내각의 승인

수신료 

면제

75세 이상 

노인-'free over 75 

license'

(시각장애인은 

50%할인)

공공기관, NATO병력, 

저소득자, 시청각 장

애인, 공적 생활이 

어려운 신체 장애인, 

양로원, 요양소

(인터넷TV는 2004년

말까지면제)

관공서,국립학교,65세 

이상 노인, 80%이상 

중증 장애인

전액면제

반액면제

아동복지시설, 생활

보호시설,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 사회

복지시설, 재해피해자

미납에 

대한 벌칙

형사처분,

최고 1천 파운드 

벌금형

1개월 내 미등록, 6

개월 이상 체납 시 

최대 2,000마르크 

벌금(실제 처벌사례 

별로 없음)

미납자는 30%과태료

→6개월 이후 강제

징수 등 모든 법적 

조치 가능

NHK방송수신규약에 

따름→계약상 부정, 

면제사유 소멸 시 

미신고는 2배할증/3

분기 이상 연체는 1기

당 2% 연체이자 할증

<표 4-5> 주요 공영방송사 수신료 제도 비교 

출처: 국가별 수신료 제도 비교. KBS 해외 방송정보. 7-17(오성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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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료 배분  사용

(1) 영 국

징수된 수신료는 1차로 정부의 종합 재정(Consolidate Fund)으로 편입된다. 

해당 회계연도 산 조정법(Appropriation Act)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에 한 표결을 거친 뒤 BBC로 이 된다(정보통신부, 2007). 

그러나 최근 수신료 배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신료를 BBC가 

독 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이 나 어 써야 한다는 주장(top 

slicing)이 제기되고 있다. 국은 BBC 이외에도 Ch4 등이 공공방송의 성

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송사에서는 수신료 재원을 분할하자고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BBC에서 수신료의 사용처에 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 

다만 BBC 칙허장이 기술하는 BBC의 목 과 활동에 한 규정에 따르며, 

BBC 정서 반에 BBC의 '책무'형태로 상술되어 있다. 특히 10장 ‘BBC의 

재원’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BBC1, BBC2 (50%)

- 지역 TV  라디오 (15%)

- 네트워크 라디오(12%)

- 디지털(BBC3, BBC4, BBC News 24, BBC Parliament CBBC, CBeebies) (10%)

- 송 비용  수신료 징수(10%)

- BBC Online, Ceefax, 상호작용 콘텐츠(bbc.co.uk  BBCi) (3%)
  

BBC 수신료 수익은 홈서비스(Home Service) 역에 사용된다.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채 들의 리, 로그램 제작/편성·발주, 기술/설비/건물투자, 

텔 비  신호의 송 등을 해 BBC는 공공서비스 방송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수신료를 사용하야여 한다. 사용처에 한 검토는 BBC 경

원회가 일차 으로 리하며 문화부 장 이 경 원회가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해 회계감사를 철 히 했는지, 수신료가 BBC 홈서비스의 목

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단한다(정 희,2005). 

BBC는 수신료 수입 사용내역을 와 같이 보고하 다(BBC New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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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 일

수신료 배분은 ARD(10개 주 방송국 배분), ZDF(라디오 몫을 뺀 액의 3%), 

도이칠란트라디오에게로 이루어진다(오성일, 2005). 

수신료 사용처에 해서는 온라인 방송 진입으로 인한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 다. KEF 조사에 의하면 방송국가 정에서는 인터넷 방송에 체 

연간 산의 0.75%를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조사결과, ARD는 0.84%, ZDF는 0.9%, 그리고 도이칠란트라디오는 0.8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국가 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3,400만유로가 

더 지출된 것이다. 이에 해 공 방송사측은 온라인 방송을 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KEF측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최은희, 

2007).

(3) 프랑스

랑스 수신료 배분의 특징은 다수 공 방송사에게 배분된다는 이다 

단순히 텔 비  방송사에만 배분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 방송 체를 

해 사용된다. 수신료 배분은 France Television(F2, F3, F5), RadioFrance, 

RFO, ARTE, INA, RFI에 각 나 어지는데 France Television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얻는다17). 2004년에 랑스가 거둬들인 시청료는 모두 23억 유로

(한화 3조원)이고, <그림 4-5>의 비율로 골고루 배분되어 사용되었다(미디어

오늘, 2006).

2005년 2월 12일에 최종 개정된 1986년 방송법 제 53조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산회계법 의결 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이 재경  보고서에 따라 공 방송사 간의 수신료 배분을 승인

한다. 한 공 방송사들의 상황과 경 에 한 보고서가 산 회계법에 첨

부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기구의 장기 발  계획서의 실행이 자

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France 2, France 3, France 5의 자체 

수입, 그리고 상 수입/지출에 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7) France 2,3,4,5( 랑스 텔 비  방송사), Radio France(공  라디오 방송사), ARTE

( 랑스와 독일의 합작 문화채 ), RFI(국제 뉴스 문 라디오), INA( 상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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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할 은 국회는 수신료 배분에 한 승인권만을 가지고 있

으며 체 공 방송 기구에 한 수신료 배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방송정책 입안 기구인 ‘미디어발 국(DDM)’과 

주무부서인 ‘문화/커뮤니 이션부’, 그리고 ‘기획 산처(Ministrere du Budget)’를 

지칭한다. 통상 으로 이들 사이의 상으로 수신료 배분이 이루어진다

(성욱제, 2005). 

총 수신료

ARTE 

France

(7.3%)

Radion

France

(17.5%)

INA

(2.6%)

RFI

(2%)

수신료

징수가구

운영비

(2.8%)

France

Television

(66.5%)

[그림 4-5] 프랑스 수신료 배분

출처: France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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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  분 사 용 처

  국 BBC 100%

BBC1, BBC2

지역 TV  라디오

네트워크 라디오

디지털텔 비  채

송 비용  수신료 징수

BBC Online, Ceefax, 상호작용 

콘텐츠(bbc.co.uk  BBCi)

독  일

ARD 79.2%

ZDF 20.8%

도이칠란트라디오

-

 랑 스

France Television 65.7%

Arte France

INA

Radio France

RFI

RFO

로그램 편성/송출/제작

인건비 등의 기타 지출

일  본 NHK 100%

로그램 제작, 송출/수신계약, 

징수/수신서비스활동/홍보활동/조사연구/

사업 리 등

<표 4-6> 국가별 수신료 배분 및 사용처

(4) 일 본

NHK는 사업수익의 부분인 수신료를 자체 리하여 사용한다. 주된 

사용처는 로그램 제작·송출, 수신계약과 징수 등이다. 방송 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을 해 총 지출 액의 74.8%에 해당하는 5,003억 엔을 사용

하 다(2005년 기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방송 로그램 제작  

송출(73.0%), 국제방송 로그램 제작  송출(1.7%) 수신계약  수신료 

징수(12.3%), 수신서비스 활동(1.1%), 홍보활동(0.8%), 로그램  방송

기술에 한 조사연구(2.9%), 사업 리(4.5%), 재무비·특별지출· 비비(3.7%)로 

각 사용된다(안창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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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상  방송사의 디지털 환과 수신료 인상

공 방송 수신료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한 필수 요소

이다. 방송사 수익  고수입이나 기타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할수

록 방송의 공공  성격은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쟁 미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 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그동안의 

수신료 책정 방법은  상황에 합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방송 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수신료 책정 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로의 환에 따라 공 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외국의 공 방송사들은 디지털 환 비용의 일부를 수신료 인상을 통해 

충당해왔다. 그러나 수신료 산정방식 변화에서 주의할 은 재원 확보가 

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인 지원과 사회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납부거부운동'을 이미 경험을 한 이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산정

방식을 새롭게 규정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 방송의 디지털 환 비용은 국고지원, 수신료 인상, 간 고 도입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 비용에 한 부담은 주체에 따라 소비자, 

방송사, 국가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정인숙, 2007). 

(1) 영 국

국은 2012년 디지털 방송 환완료를 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 의 디

지털 보 률을 보이고 있다. Ofcom(2007)은 “공공서비스방송 연간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환으로의 목표가 기존 공공서비스 방송을 지속 으로 확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

방송이 갖는 성격은 그 로 이어져야 하며 공 방송의 디지털화의 궁극 인 

목 은 공 성 강화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정인숙, 2007). 국 수신료 산정

방식은 물가연동제를 따르는데, 이것은 디지털 환 재원 확보 방안18)에도 

18) 디지털 환에 드는 비용은 앞의 15페이지 수신료 산정방식에서 함께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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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용되어 수신료 인상을 합리화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 으로 디지털 

수신 황을 정확히 집계하여 DTV보 률에 한 통계기 을 체계 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물가연동제만을 그 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송 련 비용의 증가 비율이 물가와는 차등을 보이기 때

문이다. 1988년에는 피코크 원회의 건의로 년도의 소매물가지수에 따른 

연동 인상제를 도입하여 1996년까지 시행하다가 1996년 12월 디지털 경비 

조달과 련, 연도별 "차등인상제"를 도입하 다. 1997년 이후 인 이션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수신료가 동결되었다가 2000년 4월 수신료를 다시 

3% 인상하고, 2007년까지 매년 소매물가지수에 1.5%를 더해 인상하 다

(성숙희, 2004).

이처럼 기본 으로는 물가연동제가 추진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독 일

독일은 디지털 방송의 수신에 해서는 ‘디지털 수신료’에 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한국방송 고공사, 2006). 그리고 재원확보를 해 연 2,760만 

유로(414억 원)를 인상할 계획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지상

를 포함한 방송 송로의 디지털 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은 

인구 집지역을 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에 따른 비용은 

수신료를 기 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해 공 방송사들의 

수신료 인상액을 산정하는 KEF가 지상 의 디지털 환 비용을 산정한다. 

행 수신료 회기(2005년 4월 1일～2008년 12월 31일)동안 공  ARD 9개 

방송사에 해서는 연간 1,840만 유로(약 220억 원), 그리고 ZDF를 해서는 

연간 920만 유로(약 110억 원)가 디지털 환 비용으로 수신료 비용에 포함

되어 있다(임혜경, 2007). 

2008년 , KEF는 공 방송 수신료를 2009년 1월 1일자로 월 17.98유로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행 수신료보다 95센트 인상된 수

이다. 주정부에서는 다음 수신료 인상 기간 동안에 용되는 공 방송 수신료에 

한 새로운 법 인 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난 번 수신료 

책정 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액을 산정하 다. 차는 방송사에서 KE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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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들어가는 산을 정해서 KEF에 신청→ KEF에서는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희망 수신료 인상 액인 1.44 유로에서 

하다고 생각하는 수 인 93센트로 인상 조정→조정안에 해 방송사와 주

정부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KBI, 2008.1.28).

(3) 프랑스

랑스는 디지털 환에 따라 수신료를 매년 2.5% 인상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 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방송 환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하여 

수신료 인상을 사회 으로 수용하고 있다.

(4) 일 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년 여 앞서서 2011년 7월 24일까지 디지털 방송으

로의 환을 완료할 정이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는 우리

나라보다 늦게 지상 의 디지털 환을 시작하 으나 우리보다 앞선 시

으로 종료일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으로의 강한 의지와 극성을 보이고 

있다(정인숙, 2007).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수신료 

인상을 한 사회  합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수신료는 공공 로

그램을 지원하기 한 것이므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로그램을 축소하여 

오히려 인하하라는 요구가 강하다. 따라서 일본 NHK는 유럽 국가들과는 

반 로 수신료를 오히려 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14일, NHK 경 원회는 수신료 10%환원을 선언함으로써 “2012년부터 

수신료 수입의 10% 환원19)을 실행한다”는 내용으로 경 원회가 이 안을 

최 로 의결하 다. 의결된 경 계획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신료 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NHK 경 원회, 2008). 

19) 경 원회는 ‘환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로그램의 내용 등을 통한 간 인 환원이 

아니고 수신료의 삭감을 통한 '환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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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징수율을 2007년도 말의 71%에서 2011년도에는 75%로, 5년 

뒤인 2013년도에는 78%로 차 높여나간다.

수신료의 방문수 을 폐지하고 수 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미지불자에 

한 책 사업에 투입한다.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 소를 통한 지불 독  시스템을 폭 

확 해 나간다. 

이러한 목표가 실 될 경우, 2013년도에는 7천억 엔을 넘는 수신료 수입을 

기 할 수 있다.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의 완  이행에 따라 660억 엔의 

추가 부담이 상되지만 이와 같은 략을 통해 2011년도에는 126억 엔의 

흑자 경 으로 환시킨다는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가 경 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0% 환원의 근거이다.

4. 수신료 징수방식

가. 수신료 징수 기   방법

(1) 영 국

국에서 수신료의 징수는 가구를 단 로 하여 이루어진다. 징수기 은 

종 에는 정부가 수신료를 수납하고 경비를 뺀 나머지를 BBC에 교부하는 

방식이었으나 1949년 무선통신법을 개정한 1990년 방송법 제173조 3항에 

의해 BBC가 직  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징수는 우정공사(Post 

Office)의 자회사인 TVL(Televison Licensing)에 탁하다가 1999년 4월

부터는 7년 계약으로 Envision에 징수를 탁하 고 BBC는 Envision의 활동 

반을 감사하는 기능을 하 다. 이후 2002년 7월부터는 수신료 수납업무를 

민간회사인 ‘캐피타(Capita)’에 탁하여 수상기의 매업자나 임 업자는 

고객의 주소와 성명을 통보하도록 하 다. 수신료 징수를 사기업에 탁하는 

것은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한때 그 성과가 주목되기도 하 다. 캐피타와의 

계약기간은 10년이며 BBC는 총 6억 6천만 운드를 징수비용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이 과 비교하면 40% 감된 수 이다(김승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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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을 살펴보면, 징수 상이 되는 수신기기는 TV수신의 정의에 따라 

텔 비  로그램 수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가 해당된다. 텔 비 , VCR, 

셋톱박스, 방송 수신을 한 PC튜 카드  유사기기가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 에는 국 이외의 지역의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수신면허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2003년 Communication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수신 

출처에 상 없이 TV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정보통신부, 2007). 

국 정부가 발표한 BBC 칙허장에서는 수신료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징수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칙허장에 따르면, 수신료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재원 조달 모형이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료 수 을 정하고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 속한 기술발 과 디지털 환에 따라 수신료 

징수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따라서 2016년 이후에 수신료를 

보완하거나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고민하기 해 두 차례 

조사기회를 갖기로 정하 다(방송 원회, 2005). 

(2) 독 일

독일은 ‘방송수신료 국가조약’에 의거하여 방송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기본료와 TV 수신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 상이 되는 수신기기는 3가지다. 첫째, 라디오 수상기에 부과하는 

기본요  둘째, 텔 비  수신료 셋째, 텔 비 을 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 요 이다. 2007년 1월부터 인터넷 컴퓨터 요 을 수신료 징수에 

포함시키기 시작하 는데 이 요 은 PC, 노트북, PDA, 이동 통신 등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든 단말기에 부과된다(임혜경, 2006). 

‘PC수신료’는 2005년 4월 1일에 개정․발효된 독일수신료국가 약

(Rundfunkgebuehrenstaatsvertrag)에서 인터넷 속을 통한 방송 로그램 

수신이 가능한 PC에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데 따르고 있다. 법으로 

명시된 이후부터 수신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어 수신료 증가액은 올해

에만 1,200만 유로가 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200만 유로가 증가할 

망이다20)(KBS, 2008).

20) 이에 한 정재계의 반발이 심했다. 독일상공회의소(Deutsche Industrie-und Handelsk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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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독일에서는 ‘PC 수신료’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PC수신료’를 두고 PC 보유여부만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이라는 

결이 나오고 있어 이 규정에 한 법  타당성이 재검토되고 있다(서명 , 

2008). 시청료징수센터(Gebühreneinzugszentrale, 이하 ‘GEZ’)와 공 방송사는 

PC 수신료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GEZ는 앞으로 멀티미디어에 한 수신료 

징수를 확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  연립정부 집권

당인 기민당(CDU), 자민당(FDP), 독일 상공회의소, IT․경제단체 등은 정

반  입장이다. 이들은 PC 수신료 징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신

기당 수신료 부과는 시 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 하고 징수방식을 가구/

사업체당 부과로 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 방송사와 GEZ의 

PC수신료징수범  확장 의도에 반 를 표하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모바일TV 수신료 규정은 GEZ가 2007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바일(Universal Mobile Telecom 

munications System, UMTS) 기능이 있는 휴 폰,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 Handshelds) 휴 폰에 해서도 수신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롯되었다. GEZ는 컴퓨터의 경우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OUT이나 DVB-T 카드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장치를 

설치해 TV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 상에 포함시켰다. 모바일

TV 수신료를 두고 GEZ는 수신료 용 조항을 구체 으로 설정하 다. 를 

들어 집에서 텔 비  수신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바일 휴 폰

이나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컴퓨터에 해 수신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바일 휴 폰이 직업상 사용된다면 그 모바일 사용자는 수신

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재 독일의 공 방송 수신료는 라디오 청취료가 

월 5.52유로(약 6,000원), 텔 비  수신료는 월 17.03유로다. 텔 비  수신료

에는 라디오 청취료가 포함되어 있다. GEZ는 새로 실시되는 수신료 규정을 

용할 경우 수신료 증가액은 2007년 200만유로, 2008년 1,200만 유로, 2009년 

2,200만 유로 정도가 증가되고 디지털 텔 비  방식으로 완  환되는 

와 독일수공업 앙 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는 소기업과 자

업자들의 피해를 크게 우려했고, 보수여당인 기민/기사당(CDU/CSU)과 자유주의  야당인 

자유민주당(FDP)도 모든 수신기에 방송수신료를 일 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를 후하여 수신료 징수센터의 폐지 주장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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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3,000만 유로가 징수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그리고 송 기

구에 한 수신료 부과를 해 2007년부터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을 라디오나 텔 비 에서 ‘방송 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기구(neuartigen 

Rundf unksempfangsgerate)’로 명칭을 변경하 다(KBI, 2006).

독일의 수신료 징수는 가구를 단 로 이루어지며 징수 담당은 방송재정

수요조사 원회(KEF)가 맡아서 공 방송사의 고 수익을 포함한 상 수익, 

로그램 제작비용, 인건비 등을 검토한 뒤에 수신료를 결정하여 징수한다. 

이 의 징수기 은 원래 우체국으로 정하 다가 1976년에 공 방송 ARD, 

ZDF, 제3방송 그리고 Deutschlandradi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인 시청료

징수 센터(GEZ)에서 공 방송 시청료 징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바 었다. 

리기구가 독일 우정국에서 공 방송이 세운 징수센터로 옮겨진 배경은 

방송 련 리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통신 련은 연방정부에서, 방송 련은 주정부에서 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리하는 방송사의 시청료를 연방정부의 리 기구

에서 징수하는데 따르는 주도권 분쟁을 해결하기 해 시청료 징수센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EZ가 설립되면서 시청료 운용은 각 주정부의 

공 방송사에서 하고 있으며 GEZ와 련한 규칙이나 법령은 주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3) 프랑스

랑스는 1986년에 방송법 제53조에 수신료 징수근거를 마련하 다. “수신기 

소유자는 소유 후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고, 수신기에 해 사용권료를 매년 

일  선불”하도록 규정하여 엄격하게 수신료 징수를 리하고 있다. 이 때 

액은 국회가 국가 산의 세부항목으로 의결하며 징수업무는 재무부가 

담당한다. 

2008년에는 수신료 산정방식에 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다. 헤센주의 

자유민주당(FDP)에서는 기존의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고 모든 성인을 상

으로 ‘미디어세 ’을 내는 것을 제안하 다. 재 랑스 수신료의 산정방식은 

수신기(라디오, 텔 비 ) 소유가 기 이 된다. 그러나 라디오와 텔 비  

수상기에 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 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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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FDP는 지 은 휴 폰과 lab-top이 라디오와 텔 비 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기 기 이 아닌 모든 성인에게 공 방송 시

청에 한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안이 통과되면 재 

공 방송 수신료로 책정된 17.03유로보다 은 액인 일인당 10유로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FDP는 ‘미디어세 ’으로의 산정방식의 변화에 한 

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당에서는 미디어 세 이 더 정당하고, 

투명하며, 간단하고 효과 이라고 본다. 이것은 수신료 면제에 한 논쟁, 

인터넷이 가능한 PC에 한 수신료 부과 문제, 호텔에 있는 텔 비  수상기에 

한 수신료 부과문제,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나 텔 비  기기에 한 수신료 

부과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KBI, 2008.5.). 

징수범 에서 납부 상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주민세 납부 상자이어야 한다. 즉, 주민세 납부 상이 아닌 

자는 자연스럽게 수신료 상에서도 제외된다. 둘째, 해당 연도 1월 1일 기

으로 해서 텔 비  수신기기 는 텔 비 을 수신할 수 있는 유사기기를 

보유한 자(2004년 산회계법 41조)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신료가 모든 사

람에게 동일하게 용되는 조세 성격을 갖는 장단 이 있다. 조세에서 조세 

성격으로의 변화는 수신료를 일 으로 인상하게 되면 소득층에 해서는 

상 으로 인상률이 높다는  때문에 징수방법을 두고 논쟁이 있기도 하

다. 그러나 조세로 바꾸고 나서 징수방법이 간소화되어 재정증가 효과를 

거두는 정기능이 나타나기도 하 다(EBS, 2006). 재원확보를 한 이러한 

노력은 안정 인 재원을 마련하여 로그램 품질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보

편 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실제 본보기가 되고 있다(EBS, 

2006). 

(4) 일 본

 일본에서 수신료는 체 사업 수익의 97%를 차지하며 수입의 12.3%는 

수신 계약  징수비용으로 지출된다. 

수신료 징수기 은 NHK가 시청자 총국의 업국에서 담당하는 비효율  

구조이며 이로 인한 지출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시청자 총국의 업국에는 

업추진센터, 수신기술센터, 수도권 업추진 센터 등이 있다. 수신계약을 



- 116 -

강화하고 수신료 납부를 진하기 해 도시 지역에는 20개의 업 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징수방법에 해서는 수신료 부과 상이 가구를 단 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신기는 NHK의 텔 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가정용, 휴 용, 자동차용, 

공동수신용 등의 수신 설비 모두를 포함하는데 수신기에 따라 수신계약이 

달라지는 것과 징수방법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먼 , 수신계약에 한 것은 

컬러계약, 보통계약, 성 컬러계약, 성 보통 계약, 특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가구마다 수신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주거에 

2  이상의 텔 비 을 가지고 있어도 1건의 수신계약으로 취 한다. 둘째로 

징수방법에는 방문 징수, 계좌이체, 연속불입이 가능하며 6개월이나 12개월

분을 일시불로 미리 낼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안창 , 2005).

이와 같이 NHK는 일본에서 수신료 징수에 한 반 인 권한을 가지며 

공 방송으로서의 입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료 산정과 징수에 

한 모든 것을 NHK가 거의 직  담당하고 국회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여건이 가져오는 정 인 측면은 국회의 향력

이 직 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인 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다. 즉, NHK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공 방송인 NHK가 직  징수를 담당하면서 래되는 문제 이 

있다. 첫째, 신뢰성 결여 문제이다. 지난 2005년 NHK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고조되었는데 NHK 직원 비리와 이를 감싸  감사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면서 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제작비 횡령, 출장비 과다 

청구, 시청료 착복 등이 납부 거부운동을 부추겼고 일본 군 안부 문제를 

다룬 로그램을 자민당 실력자들의 압력으로 축소 방 한 사실이 폭로되어 

공정성까지 의심받기에 이르 다. 이러한 사건은 수신료 징수에 한 NHK의 

권한이 지나치게 부여된 데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효율성

이다. 수신료 징수를 NHK 업 총국에서 담당하며 특수부담 이라는 수신료 

성격 때문에 납부율이 떨어져서 별도의 방문 수 원을 통해서도 수신료를 

걷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방문수 으로 인한 소요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효율 으로 평가된다. 

이상, 주요 공 방송 국가의 수신료 징수기 을 정리하면, 별도의 수신료 

징수에 련된 담기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BBC)과 일본(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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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다른 요 과 함께 수신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랑스(통합세

고지서), 한국(한  기료)이다(정윤식, 2007). 

나. 수신료 납부 방식

국에서 수신료 납부주기는 1년간 일시불로 지 하는 방법, 반년 간, 

4분기, 월 분할 납부 등 다양하며 결제방식은 , 당좌수표, 신용카드, 자동

이체 등이 있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 화납부, 우체국 납부 등이 있다

(정윤식, 2007).

독일은 분기 선납, 반기 선납, 1년 선납으로 선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선납 시 할인혜택은 주지 않고 있다. 수신료는 은행납부, 자동이체(85%)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오성일, 2003).

랑스는 2005년 1월부터 수신료를 주민세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수납방법은 은행과 우체국에서 1년 치 수신료를 일 으로 

수납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지로(45.5%), 우편(수표), 

우체국,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납부율을 높이기 

해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를 들면, 2002년에 등장한 주민세와의 

통합고지서 발부 방안이나 2003년에 나온 이블/ 성 가입자 명단을 참고

해서 수신료 미납자를 철 히 색출해서 리하는 아이디어, 는 수신료 미납

자나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상으로 벌 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성욱제, 2005). 여기서 통합고지서 발부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보다 

합리화되고 간편화된 방법은 납부방식을 고려한 납부율 상승효과를 기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수신규약 제6조에 근거하여 2개월씩 묶어서 수신료를 납부한다. 

한 수신규약 제7조에 따르면 NHK는 수신계약자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부하여 거주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안창 , 2005). 앞서 설명하 듯이 

일본은 수신료를 별도의 방문 수 원을 통해서도 받고 있는데 이 방법은 

방문 수 에 필요한 비용만도 체 징수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값(한화로 

약 7천억 원)이므로 부과방식에 있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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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료 미납처리

수신료에 한 항의 하나로 수신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수신료 비 이 

높은 공 방송의 원활한 운 에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납부율을 

높이기 해 수신료 미납에 한 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체납할 경우 106 운드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그래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고 1,000 운드(약 170만원)의 벌 을 물어야 한다. 만약 불응할 경우 

구 형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실제로 국에서는 연간 1,000명 

정도가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벌칙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성일, 

2003). 이러한 강제 인 집행권(벌  부과, 형법에 의한 고형)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조 인 모습이다. 수신면허 회피에 의한 반에 한 법  규제 

내용은 2003년 커뮤니 이션법 36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 희, 2005).

독일에서는 수신료 납부의 반사항에 해 방송국가 약 제 9조에 따라 

주방송 회가 고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 인 벌  용 요건과 벌 액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탁재택, 2003). 1개월 내 미등록,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납 시 최  2,000마르크까지 벌 을 내게 되는데 실제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랑스에서는 미납에 한 강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벌

은 차 강화되고 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변칙 으로 납부할 경

우에는 텔 비  수상기 액의 2배를 벌 으로 물어야 하며  다시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기 액의 4배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 체납한 

경우에는 3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모든 것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법  조치가 가능하다(오성일, 2003).

이와는 다르게 일본은 NHK 자체에서 방송수신규약을 마련하여 미등록, 

미납부자에 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가 특수부담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항에 한 처 방안이 우리나라와 같이 애매

모호하다는 단 이 있다(정윤식, 2007).21) 미납에 한 처벌을 보면, 계약상 

부정, 면제사유 소멸 시 미신고의 경우에는 2배 할증의 벌칙을 받을 수 있고 

21) 최근 일본 NHK는 수신료 거부운동과 NHK민 화 등으로 인한 기에 직면해 있다. 

납부 거부 가구와 장기 미납가구가 체 가구(약 4800만)의 3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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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1기당 2% 연체이자 할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오성일, 2003). NHK는 물가상승

으로 인한 운 비용 상승 등 재정난이 차 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강제성이 약한 것은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

정난이 심각해지자 NHK는 수신료 미납 독 을 해 2006년 4월 6일, ‘수

신료특별 책센터’를 설립하 다. 이 센터는 국 업 거 에서 수집된 미납 

세 의 데이터를 기 로 하여 문서 는 방문 차를 통해 미납액에 한 

지불을 요구한다. 동시에 간이 재 소를 통한 독  등 법  차를 실행한다

(KBI, 2006).  

라. 수신료 면제

국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free over 75 

TV license), 등록된 시각 장애인에 해서는 수신료의 50%까지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한 정년퇴직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육체 , 정신  장애인들을 

한 수용시설에서 거주하는 자에 해서는 각자의 가정마다 5 운드씩 납부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때 면제 상당액을 정부에서 BBC에 지불한다. 한편 난시청은 1% 

미만인데다 민원 한 기 때문에 난시청 감면제도는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오성일, 2003). 체 수신료 면제율은 3.6%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정보통신부, 2007).

독일은 극빈자나 장애인 등이 신청을 할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병원, 장애인 수용시설, 청소년 수용시설 등과 같이 

사회  부조를 요하는 단체나 시설도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탁재택, 

2003), 난시청에 해서는 면제 해당사항이 없다.

랑스에서 수신료 면제는 사회당 정부의 1982년 방송법에 따른다. 면제 

상으로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특정 주

거상태의 거주자, 사회보조  혜택을 받는 기 들,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가 

없는 병원이나 치료기 이 해당된다. 랑스 역시 난시청에 해서는 면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안 보이면 TV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때문에 난시청은 면제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성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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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는 NHK는 아동복지시설, 생활보호시설, 생활

보호 상자, 극빈자, 사회복지시설, 재해피해자 등에 해 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탁재택, 2003). 신체장애, 정신박약, 나병, 사회복지시설, 학교는 

액 면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시청각장애와 지체부자유 등의 경우에는 

반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오성일, 2003). 



제5장 공영방송의 재정지원구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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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영방송의 재정지원구조

공 방송의 목 과 존립근거를 확고히 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가장 요한 것이 수신료라는 것은 앞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공

방송이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경제 , 정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고 

방송이 구 해내야 하는 창의성을 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도 확인이 

되었다. 한 수신료를 실  수 에서 합리화하는 것은 공 방송의 발 을 

한 략 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요한 방안이라는 것도 언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이 공 방송의 유일한 재원은 수신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고와 수신료, 그리고 수익활동이라는 다변화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의 공 방송사가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해서 다른 재원조달 

방안을 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 이면서 효율 인 방안이라는 은 

김해식(1999), 이남표(2007) 등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 특히 

김해식(1999)은 고수입과 수신료수입이라는 결합구조는 재정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다는 에서 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수입과 달리 수신료 수입은 제도 자체가 탄력 으로 운 되지 

못해왔고 수신료 한 실 인 수 으로 조정되지 못한 채 20여년을 지내

왔기 때문에 여러 에서 많은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

했다. 이런 에서  시 에서 수신료의 실화는 필요하다는 이론 인 조건은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수신료 제도에 한 개선을 포함한 좀 더 

포 이고 거시 인 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신료의 

실화를 해서는 수신료를 포함한 공 방송의 재정구조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디지털 방송환경의 변화와 전환비용

공 방송의 재정지원구조는 에서도 언 된 것처럼 공 방송이 존재해야 

하는 목 에 따라 역할 수행의 충실도를 높이기 해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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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지원구조는 단순히 수신료라는 부분에 한 개선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를 포함해 안정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공 방송의 재정지원구조는 첫째 

외부의 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로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처할 수 있는 탄력 인 지원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다. 

첫 번째로 제시한 지속성의 문제는 수신료를 포함한 공 방송에 재정에 

해 오랜 시간동안 제시되어온 부분이지만 두 번째 부분인 방송환경의 변

화에 따른 부분은 최근에 와서 더욱더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즉 디

지털 환경으로의 환에 따른 비용의 충당이  시 에서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digitization”으로 종종 언 되는 디지털 기술의 용은 방

송환경의 근본 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Armstrong과 Weeds(2005)는 디

지털 압축 기술의 도입을 통해 채 제한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고, 조건  

속 시스템을 통해 무임승차식의 방송이용을 좀 더 통제할 수 있게 됨으

로서 수신료의 징수가 좀 더 실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 비디오 

녹화 기술(personal video recorders; PVRs)을 통해 시청자들이 텔 비  

로그램 시청에 한 시간 , 내용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김

명 (1999)은 이보다 좀 더 구체 으로 디지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디

지털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로 보면서 이는 정보의 

압축을 통한 텔 비  계비용의 렴화와 압축 기술을 통한 방향서비

스의 실 , 디지털 상 조작의 편리화와 멀티미디어 방송의 실 으로 나타

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로그램에서의 변화가 질 , 양  모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은 재정  뒷받침의 제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완 한 디지털 방송을 해서는 스튜디오와 제작기술, 송신과 분배기술, 

그리고 단말기 기술 분야가 모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김명 , 1999).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디지털 환은 우선 수신료와 같은 재원의 지속  확보방안을 

통해 충당된 재원이 있어야만 시기를 결정하고 환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이다. 즉, 탄력 으로 디지털화를 한 투자가 가능해지기 해서는 재원의 

지속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임 (2008)도 지 했던 것처럼 국

에서의 디지털 방송환경으로의 환은 BBC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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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 건설(Building digital Britain)’의 정부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민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생존 략이 되는 것이고 지역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수신료는 이러한 에서 재정충당을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수단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환과 수신료의 인상의 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에 해 정인숙(2007)과 김 호

(2007)는 디지털 방송 환경의 구축을 수신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인숙(2007)은 수신료만을 통한 디지털 환은 사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시 이기 때문에 첫째 공 방송사가 수신료 인상을 통한 디

지털 환을 하기 해서는 국과 같이 공 방송의 디지털 환 목표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사회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둘째 

디지털 환에 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분담 주체의 다원

화를 통해서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 김 호(2007)는 좀 더 구

체 인 책을 제시하려 했다. 즉, 디지털 환은 국책사업 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와 동시에 소요재원의 충당 방안으로 정부-방송계-가 업계로의 분담이

라는 재정충당주체의 다원화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공 방송의 재원을 유지하기 한 재정지원구조가 해결해야 하는 

 시 의 요 이슈 의 하나인 디지털 방송 환경으로의 변화는 재정지원 

방식을 수신료에 제한시켜 확보하는 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  

방안을 통해 수신료에만 국한하지 않는 충당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입장 

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앞으로 디지털 환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이슈가 미래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경우 해결 방안으로

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도 요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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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방송의 재정지원모델

공 방송의 수신료 부분에 한 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 지 을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개별 이고 부분 으로 시도하기 보다는 체계화된 재정지원의 

모델을 기반으로 할 때 미비 에 한 보완 략 간의 연계 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에서 재원지원모델의 

확립이 더욱더 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재원지원모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지 까지 수신료 제도를 포함한 공 방송의 재정 조달 방식에 한 포 인 

개선을 시도한 이 없기 때문에  시 에서 수신료 제도에 한 개선과 

함께 재원지원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모델의 국내 환

경에 한 용을 통해 장단 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이다. 공

방송의 수신료에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에 합한 

사례를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단 을 꾸 히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례별 장 의 도입을 제시하는 형식에 그칠 뿐이지 각 사례의 모델화를 

통해 한국  모델의 제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해외 

사례의 변화에만 심이 집 될 뿐이지 실질 인 용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장단 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단계  모델의 보완을 찾아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 까지 논의된 재정조달 방식의 형태를 통해 

모델을 개발해 용을 한 제시가 필요한 시 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재원지원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는 수신료의 성격과 재정지원방식에 

있어서 수신료의 비 이라는 기 에 따라 크게 수신료 모델과 조세 모델, 

그리고 혼합형 모델이라는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델들은 

모두 수신료 제도에 한 법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신료가 공

방송의 재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해야 한다는 제를 갖고 있다. 

가. 수신료 모델

수신료 모델은 일본의 NHK와 국의 BBC의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HK와 BBC는 특수부담  방식과 수신허가료 방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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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신료의 법  근거가 다르다. 하지만 수신료의 부과범 가 공 방송 

운 비용 반이라는 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에서 

오는 장 을 살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상기 소유자에 한 행정

비용  측면과 공 방송 이용자에 한 공공서비스  측면을 포 함으로서 

부과 상을 수상기 보유자  공 방송 이용자로 넓게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수신료를 재원모델로 하는 주체에 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수신료 징수의 

정기성을 확보하면서 책정과정에서 정치  간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질 수 있다.  

나. 조세 모델

조세 모델은 수신료의 징수 상을 일반 국민 모두에게 용시키는 에서 

독일과 랑스의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신료를 일종의 

세 으로 간주함으로서 징수 상이 수신료 모델보다 넓을 수 있고 강제  

징수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의 안정성이 수신료 모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한 징수 상 매체를 일반 인 텔 비  수상기에서 

텔 비  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확 하는데 있어서 법  근

거를 마련하기가 쉽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환경  변화에 한 비용을 수신

료에 반 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조세  성격이

라는  때문에 수신료 책정  결정과정에서 입법기 인 의회의 권한이 

상 으로 수신료 모델보다 강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혼합모델

세 번째 혼합형 모델은 수신료의 법  성격에 따른 구분보다는 수신료의 

비 이 공 방송의 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을 가지고 단하게 되는 

모델이다. 즉 수신료의 비 이 인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조달방식과

의 혼합을 하되 그 비 을 가장 높은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신료 모델의 장 을 그 로 용하면서 재원조달방식의 다변화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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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와 결합해서 이용될 수 있는 재원의 형태로는 고와 정부 혹은 

유 기 의 보조, 그리고 수익활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고료이다. 재정지원의 향력 측면에서 고료는 수익

활동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공 방송에 한 정치  개입을 낮출 수 

있다는 에서는 정부의 지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앞의 <표 2-15>에서도 

제시되었던 비교 분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공 성과 보편성, 다양성이라는 

공 방송의 성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료보다 나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 부담이라는 에서 가장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고료

이기 때문에 고에 한 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 방송의 재정지원모델 역시 혼합재정방식

이다. 이와 같은 혼합재정방식에 의한 공 방송의 고와 련된 문제로는 

첫째, 공 방송의 재원 에서 고 의존도의 심화, 둘째,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청률 하락으로 고매출액의 격감을 들수 있다. 다매체 다채  시 의 

등장으로 고가 더 이상 안정 인 재원확보수단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 인 재원확보를 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다. 셋째,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공사의 독 매 행이라는 비합리 인 방송

고제도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혼합재정에 의한 고 

재정지원방식의 문제 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 , 고 의존도 심화에 따른 문제이다. 방송법에 제56조22)에 따라 재 

KBS 제2TV는 MBC나 SBS와 거의 마찬가지 수 으로 상업 고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러한 고수입이 KBS 체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수신료와 

고에 의한 재원조달을 허용하는 혼합재정방식이 공 방송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 고에 의한 수익 허용이 불가피한 것

이라 하더라도 재 고비와 수신료 수익 비율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상당하다(방송 원회, 2001).

1981년부터 1998년까지 KBS의 총 재원  수신료의 비 이 57.7%, 고가 

40%, 기타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징수된 수신료의 규모를 보면 연평균 4,432억 원으로 이는 KBS의 

연평균 체 수입의 약 4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00년 KBS 연차

22) 방송법 제56조. 공 방송인 KBS는 원칙 으로 수신료에 의해 그 재원을 조달하지만, 

보조 으로 고방송 수입과 기타 수입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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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보면, KBS의 총 수입 1조 1,791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4,472억 원으로 39.9%를 차지한 반면, 고방송 수입은 6,723억 원으로 

60%, 기타 수입은 596억 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수신

료의 비 이  어드는 신 고수입에 한 의존도가 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KBS자료)

연  도 수 신 료   고

1981 58.9 36.9

1983 51.0 47.3

1985 44.9 51.3

1987 34.2 63.1

1988 23.4 63.9

1991 31.2 68.8

1993 35.5 64.5

1995 42.6 57.4

2000 39.9 60.0

2001 44.5 55.5

2006 42.1(524,619) 50.1(623,117)

<표 5-1> KBS의 재원 비율(%) 

  

출처: 1: 1981-8: KBS 연지 (1981-1988); 김해식(1994:216)에서 재인용 

        (비율은 기타 수익을 포함한 것을 100%로 해서 계산한 것임)

      2. 1991-5: 한국방송 회 (1997), 『한국방송 70년사』, 1060쪽. 

        (비율은 수신료와 고수익만을 합산한 것을 100%로 해서 계산한 것임)

      3. 2000-1: KBS 2001년 연차보고서 

        (비율은 수신료와 고수익만을 합산한 것을 100%로 해서 계산한 것임)

      4. 2006: 서범석(2007), 방송재원과 고제도. 

이처럼 고 수입에 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에는 과도한 시청률 경쟁, 

고주로부터의 제약, 선정  로그램의 과다 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권호 , 2004). 공 방송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사명을 

안고 있는데 상업 고에 의한 수입이 수신료 수익을 훨씬 넘어설 경우에는 

공 방송의 역할을 제 로 하기 어렵다. 특히 민 미디어랩 도입과 같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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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춰볼 경우 방송의 공 성은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의 행 재원조달 방식은 공 방송의 

상을 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와의 계에서 평등 원칙의 

반 문제를 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KBS가 수신료와 상업 고에 의한 

재원조달 모두를 허용받는 것은 MBC나 SBS 같은 방송사들에 비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 일본과 같이 수신료에 으로 의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므로 KBS의 부분  고 수입을 허용하되, 상업 고의 비율을 

축소하고 수신료의 진 인 인상을 통해 수신료 비 을 늘려 나가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다. 

결국 문제는 고수입에 한 지나친 의존이다. 방송 고수입은 시청률

이라는 실 인 잣 에 따라 변동하는 고시장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

는다. 따라서 공익 인 로그램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고수입은 감소하기 

쉽다. 더구나 향후 민  미디어렙 실시와 같은 방송 고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 방송의 로그램 제작과 운 에까지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이와 함께 공 방송의 재원조달이 수신료보다 고에 의존할 경우 공

방송사 자신만이 아니라 방송문화 반의 다양성(distinctiveness)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방송 원회, 2003). 

3. 공영방송 수신료와 공공서비스이론

가. 공공서비스에 한 이용료의 성격

기본 으로 순수공공재는 비배제 (non-exclusive) 성격과 비경합  

(non-rival)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재인 공공서비스는 무임승차의 문제

가 원 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공 방송의 경우가 형 인 비배제 , 비

경합  성격이 모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즉, 공익증진의 목 으로 제

공되는 공 방송은 수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서 공 방

송의 시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떤 이용자의 추가 인 소비에 따라 경합

자인 다른 소비자의 편익이 감소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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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이용에 한 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의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공 방송은 공익, 나아가 사회  후생과 직결되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한 제공은 필수 인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

법으로 공 방송에 한 이용 가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응익원칙

(benefit approach)에 입각하여 이용자가 향유하는 편익에 한 반 부로써 

이용 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공공재에 한 이용 가는 

이용자의 편익에 상응하는 규모가 아니라23)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소요

되는 비용에 입각하여 책정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한계비용이 지속 으로 

체감하는 자연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 가인 가격은 한계비용

(marginal price)보다 낮은 수 에서 책정이 된다.

비록 공공서비스에 한 이용 가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비배제성이 존

재하는 한 무임승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 강제  징

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 으로 공 방송의 경우 공공서

비스의 특징상 순수한 이용 가로써 수신료 개념을 용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수신료에 조세  성격을 도입하는 것이다.

나. 행정비용 성격

수신료의 행정비용(administration fee)  성격은 엄 한 의미에서 공공

서비스 이용과 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비용  성격은 공공의 

목 에 따른 정부의 행 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한 성격을 

의미하는데, 표 으로 행정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며 방송통신 부문에서는 

사용료( 리를 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24), 허가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의 사례와 같이 수신료를 행정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은 2가지 측면

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TV 수상기를 일종의 무선국(radio station)으로 

23) 공공재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표출에 극 이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선호 악의 제한성을 갖는다.

24) 주 수 이용에 따른 혼․간섭을 배제하기 하여 정부가 한 수 의  리(감시, 

단속 등)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 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법 제67조). 지상  방송의 경우 방발기  납부를 근거로 사용료는 액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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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수신료를 무선국 허가에 따른 허가비용(license fee)으로 보는 것과, 

둘째, 허가의 강학  특성25)상 행정당국의 ‘TV 수상기 이용을 한 권리를 

부여’하는 차  반 부, 즉, 수수료  성격을 갖는다.26)

일반 으로 행정비용 는 행정수수료는 행정 차가 완료되는 순간에 납부

하는, 즉, 1회성이자 완결  성격이 있다. 그러나 수신료는 특정 주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수수료 인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 도 

있다. 한 수신료를 수수료로 보는 경우 의 이용 의 편익에 한 반

부라는 이용 가와 달리, 공  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목 이 된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리체계 하에서는 형식승인을 제외한 수신 용 무선

국(TV도 이에 포함)인 경우 별도의 허가 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사용료 역시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

승인 상인 TV 수상기(수신 용)에 해서 무선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다소 치 않으며, 따라서 수신료에 해 행정수수료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조세 성격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

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까지 함께 지불하게 

된다. 이는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 형평성에 배되는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세를 통해 의무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재 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25) 허가라는 것은 행정당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행 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 일반 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국가목  는 행정목  달성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행정법상의 

행 로써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독  권리가 인정

된다. 그러나 국 수신료의 경우 배타  권리를 부여한다기 보다는 승인에 가까운 면허

(license)이므로 법률 으로 타인의 행 에 한 동의, 즉, 수상기 이용에 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6) 수신료를 면허비용(license fee)으로 해석하게 되면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수상기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신료 납부가 TV 수상기를 통해 공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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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반 부 없이 과징하는 에서 사용료 는 수수료와 구별된다. 

한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 계가 있는 자

에게서 징수하는 부담 과도 다르다. 즉, 수신료가 조세가 된다는 것은 공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 방송을 제

공하기 해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 으로는 공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원칙  ‘응익원칙(benefit approach)’

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 이 있다. 랑스와 독일(목 세)의 수신료

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공 방송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

에서 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를 들어 국방 는 치안의 경

우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릴 수 있는 공공재이므로 조

세를 통한 비용 충당이 타당하나, 수신료의 경우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 인 성격도 문

제 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라. 특별부담  성격

특별부담 은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 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 의 부담 이다. 즉, 

공 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공 방송의 비용을 충당할 목 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부담 은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부과하게 되며, 공 방송 운 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부과할 수 있다. 이용 가의 경우 수익자의 편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 방송 

로그램에 한하여 지불하게 되나, 특별부담 은 공 방송 운  비용 반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조세와 다른 은 부과 상이 일반 국민 

체와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의 차이를 갖는다.

일본의 수신료가 특별부담 의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

소 례에 입각하여 특별부담 의 법  성격을 갖는다. 특별부담 은 공

방송 운 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수신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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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행 수신료 제도 문제 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제도 자체에 한 지 이고, 둘째는 징수방식에 한 것이며, 

셋째는 수신료 재원의 배분과 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행 수신료 책정 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김

해식(1999), 김승수(2002), 박선 (2001, 2002.3), 박천일 외(2007), 정윤식

(2007), 안임 (2008) 등 여러 학자에 의해 문제 이 제기되었지만 해결책에 

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박천일 외(2007)와 정윤식(2007)은 

 시 에서 독립  기구의 설치보다는 방송통신 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반해 김승수(2002), 안임 (2008)은 독립  기

구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수신료의 조세  성격을 강조하는 박선

(2001, 2002.3)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오히려 국회 쪽을 간

으로 강조하고 있다. 

첫째 범주의 두 번째 문제 은 수신료 산정기 (방식)이 미흡하다는 것

이다. 아직까지 수신료 인상을 시행해 본 이 없고 법 으로도 어느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 들 에서 뚜렷

한 해결방안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 (1999), 김해식

(1999), 성숙희(2004), 권호 (2004), 박천일 외(2007), 정윤식(2007), 안임

(2008)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체 으로 물가연동

제(김명 , 김해식, 권호 , 박천일 외, 정윤식)를 국의 BBC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편이고 특히 권호 (2004)은 수신료 산정 회귀식이라는 수학  방식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성숙희(2004)는 이보다 더 

거시  시각에서 물가요인 외에 재원에 한 정책  단, 공 방송의 경

평가, 체 방송시장의 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한편, 남궁 (1998)은 물가연동이 아닌 노동비용연동 방식을, 그리고 

안임 (2008)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 을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 범주인 징수방식에 한 제도  개선필요 부분은 징수 상 선정과 

구체 인 징수방식의 문제에 한 것이다. 이미 컴퓨터나 DMB 등 다양한 

텔 비  시청 가능 매체가 이용되고 있는 재의 매체 환경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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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수상기를 기 으로 결정되는 징수 상의 선정문제는 수신료 수입의 

확 를 추구할 수 있다는 에서 신 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범주의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  문제 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한 것으로 미납자들에 한 처리방안이 표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 수신료를 기세와 함께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제도에서 간 강제의 방법으로 단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법리

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 을 받고 있다(박선 , 2001, 

2002.3).  다른 형태의 문제로는 한 이 수신료징수업무를 탁받아 수행

하면서 얻게 되는 가인 수수료가 15%로 외국에 비해 높다는 이 지

되기도 하고 있다(김승수, 2000; 박선 , 2001, 2002.3; 안임 , 2008). 한 

한국 력이 민 화를 하게 될 경우도 감안한 새로운 징수방식의 필요성이 

지 되고 있기도 하다(김해식, 1999). 

세 번째 범주인 배분의 문제 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신료 

배분 자체에 한 것으로서 수신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EBS와의 문제에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BS와의 수신료 

배분의 문제는 KBS의 수신료 문제에 한 연구와 비교해볼 때 상 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청 지역  상에 한 사항으로 난시청 지역에 한 

부분과 수신료 면제 범 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서는 

연구 한 문제 에 한 지 이 있는 수 이지 해결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김승수(2002)와 안임 (2008)의 경우 둘 다 수신료 면제 

상 범 의 확 를 언 하면서 실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박선 (2001, 2002.3)의 경우에는 범 의 확 와 함께 

이로 인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보조 을 통해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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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영방송 재정수요와 수신료 산정방안

 

1.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방안

가. 수신료 산정 방식

(1) 공영방송의 공익성 증진을 위한 간접 보조 방식

공 방송 수신료의 성격에 한 규정에 따라 수신료 산정의 원칙  방식 

역시 다르게 용된다. 수신료 산정방식은 공 방송의 성격과 기능에 의해

서도 크게 향을 받는데 결론부터 언 하면 수신료는 공 방송의 재원이

나, 수신료가 포 하는 범 가 어디까지인가이다. 즉, 수신료가 공 방송이 

제공하는 공익 로그램 제작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공 방송의 운 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충당할 것인지는 결국 수신료의 

성격과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언 한 공 방송 수신료의 성격에 입각하여 수신료 

산정방식을 분류해 보면, 첫째는 공 방송의 공공성  공익  기능에 한 

자  수요를 보 하는 방식이다. 즉, 이는 계약설에 입각한 수신료 산정방

안이 된다. 공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를 한 책무를 가지

는데, 공 방송이 민 방송 는 상업방송과 가장 큰 차이가 ‘공익’의 제공

이다. 따라서 공익  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 수익자 지불원칙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 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사회 체 인 총량의 사회후생의 형태로 나타

나고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증진은 공익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 방송이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가로써 수익자(시청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신료가 공공서비스, 즉, 공 방송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편익에 한 이용료

(반 부) 인 성격이므로 수신료는 공 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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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따라서 1물1가의 원칙에 따라 공익  로그램의 가격이 수신

료가 되고 수신료가 충당하는 범 는 공익  로그램의 제작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따라서 의의 개념으로써 공익성은 공 방송이 제공하는 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구 되므로 수신료는 공익  로그램을 제작하기 해 소요

되는 비용에 해 보조하는 것이며, 시청자가 공익  로그램을 향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용의 반 부로써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며, 공 방송의 

경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서는 수익자의 책임이 없다. 이 경우 

수신료가 포 하지 않는 범 는 고 매 수입, 로그램 매 수입 는 

정부 보조 등과 같은 부차 인 수입을 통해 공 방송 운 비용 반을 충당

하여야 한다.

해당 방식의 장 은 첫째, 방송의 공공재  성격을 반 하여 공  방송과 

정부의 역할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공익  로그램의 제작  송출이 증가하여야 하며, 보다 양질의 

로그램을 제작․공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  방송사로 하여  

경  효율성 달성을 한 인센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이윤극 화를 추구할 유인이 없으므로 사 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은 수신료가 

포 하는 이외의 범 에 해서는 공 방송사 자체의 노력으로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셋째, 공 방송의 비용 반을 충당하는 

방식에 비해 시청자들의 수신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 이 있다.

한편, 단 으로는 첫째, 공 방송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여 

경  악화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자체의 요성뿐만 아니라 제공 주체가 원활히 지속 으로 공공서

비스를 공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역시 요하기 때문에 해당 산정원칙에 

입각하면 공 방송사가 지상  방송사가 아니라 공익 PP로 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단순히 로그램으로써 달성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총체 인 시스템을 통해 달성된다. 공 방송은 공

익  로그램의 제공 외에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방

송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해서는 공 방송이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수 의 

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산정원칙에 따르면 공 방송이 타 수입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이는 공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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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계량 인 방법으로 산출이 곤란한 

추상 이고 개념 인 가치이다. 따라서 공익에 한 반 부를 책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27) 넷째, 공 방송 운 비용 충당을 해 

고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필수 이기 때문에 장기 으로는 공 방송의 공

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고수입에 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 방송의 불편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2) 공영방송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보조 방식

공 방송 수신료의 성격상 두 번째 산정원칙은 공 방송의 활성화  공

공성을 확보하고 공 방송의 원만한 경 을 한 비용 반을 보조하는 방

식이다. 이는 2장에서 언 한 수신료의 성격  조세 는 특별 부담 의 

성격에 입각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 방송 수신료를 통해 공 방송의 

활성화와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해 공 방송의 운   공 방송의 

진흥에 필요한 비용 반을 직  보조하는 방식이다. 공익성의 범 를 비교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공 방송이 존재하여야 공공서비스인 공익  로그

램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 방송 자체가 공익증진에 기여한

다고 보는 것이다. DTV 환 비용을 로 들면, DTV 환 시 시청자들은 

보다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한 방송의 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DTV 환비용 

역시 수신료를 통해 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은 공  방송

만이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 방송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제 

하에서 공 과 민 (상업방송)이 완  분리되고 1 공  체제에서 주로 채택

되는 경향이 있다.

의의 개념으로써 공익성 개념에 따라 ‘공  방송의 존재’ 필요성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가 보조하는 범 는 공 방송이 제공하는 공

27) 사무엘슨의 공공서비스 일반균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의 사회  무차별 곡선(indifferent 

curve)은 사 재의 경우와 달리(사 재의 사회  무차별곡선은 개개인의 무차별곡선

의 수평  합이 됨) 수직  합이기 때문에 사 재는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량을 결정

하는 형태이지만, 공공재는 주어진 공 량에 해 지불할 수 있는 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가격을 설정하

는 것 역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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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로그램 제작  송출, 공 방송 운 에 필요한 경상비용, 공 방송 

진흥을 한 투자  연구개발 비용에 한 보조를 포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공 방송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를 추정하여 수신료를 산정하게 된다. 

앞서 언 한 공익  로그램 제작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보조하는 

방식은 가변비용만을 수신료 산정 근거로 이용하게 되나, 해당 방식의 경우 

수신료가 공 방송 운 의 반을 포 하기 때문에 공 방송에 해 간

보조 방식에 비해 높은 수 의 사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의 장 은 첫째, 공 방송에 한 포 인 직 보조로 공 방송의 

운  정상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 방송의 특성상 공 방송은 

가  무차입 경 이 바람직하며 고 매 경쟁, 나아가 시청률 경쟁으로

부터 립 이야 하므로 해당 방식을 통해 공 방송의 합한 상과 경

목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공  방송진흥을 한 재원 마련과 

수신료 산정에 비교  용이하다. 첫 번째 방식과 달리 해당 방식은 비용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고, 체 소요비용에 해 평가하면 되므로 수신료 산정

방식이 비교  단순하고 용이하다. 셋째, 장기 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

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업 고의 배제로 양질의 공공 방송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고수입에 한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산업자본에 의한 방송 

향력이 축소되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시청자 권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방식의 단 으로는 첫째, 공 방송의 도덕  해이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시청자들의 수신료 부담 수 이 높아 공  방송에 한 정부의 

역할  책임에 한 논란 발생 가능하여 납부 항이 있을 수 있다. 공

방송의 자체 인 경  효율화 노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  해이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공 방송의 비용 반에 한 보조이기 때문에 

수신료의 납부 수 이  방식에 비해 높다. 따라서 높은 수신료에 한 국

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복수 공  체제에서는 반 인 방송에 

한 시청자들의 비용 부담을 의미하므로 공공재  성격으로써의 방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수신료를 수취하는 공 방송이 복수 이상인 경우, 

는 공 방송이 지상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경우에는 수

신료를 통해 지상  방송시장 반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필요 

이상의 징수  납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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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리  수신료 산정을 한 방안

(1) 공영방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격화

①  수신료에 Pricing system 도입

만약 공 방송의 수신료가 공 방송이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한 이용

가라고 본다면, 공 방송 수신료가 방송서비스의 가격이 되도록 하는 가격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상 는 무료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  

지상 의 경우 자사의 로그램 시청률을 가로 고를 매하고 이를 통

해 재원을 조달하여 운 을 하게 된다. 즉, 이는 로그램의 가치가 시청률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고라는 것이 시청률을 매하는 것이 된다. 공

방송의 경우에는 수신료라는 가를 통해 공익  로그램을 제작․송출

하는 것으로 수신료에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공 방송의 방송서비스에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타 공공재 는 공공서비스에 해서 이용 가를 지불하는 논리

를 따르게 되면 방송서비스에 해 이용 가를 지불하는 논리 역시 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방송서비스에 한 가치 산정  공 방송이 제

공하는 공익성의 가치에 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질 인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 가의 도입 보다는 공 방송의 존재에 한 

보조 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신료에 이용 가 인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칙 으로 합리 인 수신료를 산정하기 해서는 공공서비스에 

한 가격책정 방식이 일정 부분 반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한계비용이 매우 낮음을 감안 할 때,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공공재의 

경우 한계비용이 지속 으로 체감하므로 실제 수신료의 할인 유인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공 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보다 낮은 수 에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 방송이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한 가치 산정이 필요한데 이에 한 당한 방안이나 방법론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의 공익성에 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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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공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효용과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

(willingness to pay)로써 가격이 근되는 것이 아니라 공 방송이 방송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 특히 한계비용 - 에 입각한 가격책

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 가격 시스템을 반 시키게 되면 다(多)공  체제 

 상업 고가 존재하는  체제에서의 수신료는 공익  자  소요분에 

해서만 수신료 산정에 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 는 용역을 소비하는 데에 지불되는 반 부이므로 재화 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비용과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려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시스템을 수신료 산정 시 반 시키게 되면 고의 축소에 따른 

자  부족분을 보 하되, 경상비용에 해서는 보 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활용 가능한 가격책  모형으로는 공 방송의 방송서비스에 한 기회비용 

모형인 변형된 AIP 모형(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원래 AIP모형은 주 수의 가치를 산정하는 모형인데 일종의 

기회비용 모형으로써 어떤 주 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를 타 부문에서 

제공하기 해 소요되는 비용(기회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특정 주 수의 

가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 방송의 가치를 책정함에 있어 공

방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  로그램을 타 민 방송( 는 상업

방송)에서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공익  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공 방송에 한 기회비용

으로써 역으로 공 방송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방송서비스의 무형  가치  비경제  가치에 한 바람직한 

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보인다. 이 외에 방송의 수탁이론에 입각한 가격책정 방식에 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탁이론에 입각한 가격책정 방식에서도 방송서비스의 

공익  가치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요한 

것은 수신료가 단지 공 방송에 한 보조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양질의 공익  

로그램을 지속 으로 공 하게 하기 해서는 일정부분 가격  요소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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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 방송의 비용 보 에 수신료의 인센티  시스템 도입

공 방송의 수신료가 조세  성격 는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갖게 되면 

이를 징수․이용하는 측면에서 도덕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

방송에 소요되는 비용 반에 한 보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 방송이 

경 효율성 달성을 한 노력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생긴다. 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수신료 수입에만 의존하여 수익률 규제(제약)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 사업자는 Averch-Johnson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수익률 규제가 

있거나 자신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이윤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경우 독 기업 보다 높은 수 의 설비투자 는 지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28) 

따라서 경상비용 등과 같이 방송사 스스로가 내부화 시킬 수 있는 변수에 

해서는 인센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 방송이 

자체 인 비용 감 노력 등을 통해 경 을 효율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신료 

산정의 카테고리에 공  방송진흥을 한 투자비용, 공익  로그램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경상비용이 포함된다고 가정 할 때, 각 주요 항목에 한 

지수화  비 을 책정함으로써 체 비용에 한 일 인 산정 보다는 

각 항목별로 가 치를 차등화 함으로써 수신료에 인센티  시스템이 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 고 비  축소와 공

익  로그램 제작 진을 해 고 축소에 한 자  소요 분, 공익  

로그램 제작비용 등에 높은 가 치를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고 수입의 실제 액이 축소되지 않더라도 고

수입 ‘비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고수입의 경우 수신료 산정 

이 에 고 수입 비  는 액수를 사 으로 목표화(target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신료가 단지 비용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것뿐만 아

니라 공 방송의 경 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8) Averch and Johnson(1962)은 특정 기업에 해 수익률 규제가 용될 경우 기업의 

노동 비 자본의 투입비율이 비효율 으로 높게 선택됨을 보 다. 를 들어 이윤함

수가 π= PQ-wL-rK로 표 되고 수익률 규제가, S가 허용 수익률을 의미할 때, 

s≥(PQ-wL)/K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수익률 규제를 받는 기업이 독 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 146 -

이 외에도 정부와 일정 부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직  보조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 DTV 환 등 방송진흥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투 되는 것이므로 환비용에 해 정부의 부담 비 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 , KBS의 DTV 련 추가 소요액 항목  

‘HD 제작 고품격화  편성비율 100% 증가’ 항목은 공익  로그램 제작 

지원과 실질 으로 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 비용 

 로그램 제작과 련된 항목은 복반 (double counting)의 우려가 있

으므로 로그램 제작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디

지털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 개선은 실질 으로는 방송 설비  네트워

크 투자와 련된 항목이므로 해당 항목에 해서는 정부 역할의 강화 

는 별도의 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신료에 인센티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정부의 보조 확 를 요청하여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납

부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보다 합리 인 공 방송 수신료 산정방안

으로 단된다.

2. KBS의 경영수지 및 비용구조 분석

가. KBS의 경 수지 분석

(1) KBS의 경영성과 분석

공 방송 수신료 산정 기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한 검토에 앞서 

기  수립  타당성 검토를 해 KBS의 경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결론 으로 KBS의 최근 5년간 경 성과는 외부 요인들을 감안하더

라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단된다. ’02～’07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CAGR)은 약 0.1%에 불과하 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04년(△638억원)과 

’07년(△279억원)에 자를 기록 하는 등 최근 5년간의 경 성과는 만족스

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비 리 공 방송임을 감안하더라도 

경 상의 애로 사항이 발생할 정도의 경  수지 악화는 문제가 된다. 재 

KBS의 경  상황이 문제가 될 만큼 악화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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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다면 문제 이 될 수도 있다. KBS의 경 수지가 최근 들어 악

화된 원인은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고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방송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 기 때문이다.29) 체 방송 고(TV  라디오)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침체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KBS의 고매출은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3.5%) 하 기 때문에 타 방송사에 비해 상 으로 조

한 실 을 올렸다고 단할 수 있다.

한편, 지출 부문  핵심항목인 방송제작비는 원고출연료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2005년을 제외하고는 빠른 상승세를 보여 KBS의 경 실 을 악화시

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KBS는 산 감을 목

으로 토털리뷰를 실시한 바 있어 비용이 폭 감되긴 하 으나(출처: 2007 

KBS 경 평가 보고서), 다음연도(2006년)에 제작비가 다시 큰 폭 상승하여 

지속 이지는 못하 던 것으로 단된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1,234,211 1,214,979 1,276,658 1,335,542 1,300,731

증감률 -4.57% -1.56% 5.08% 4.61% -2.61%

매출원가 942,954 1,043,111 1,006,867 1,100,895 1,108,722

사업총이익 291,257 171,868 269,791 234,647 192,010

비 247,840 245,868 245,099 252,199 240,901

사업이익 43,418 -73,999 24,692 -17,552 -48,892

사업외 수입 36,062 34,098 95,639 66,721 29,414

사업외 비용 39,799 23,888 61,597 22,007 8,069

경상이익 39,680 -63,790 58,734 27,162 -27,547

당기순이익 28,801 -63,790 57,633 24,154 -27,855

<표 6-1> KBS의 최근 5년간 경영실적(단위: 백만원)

출처: KBS 재무제표 각 연도(KBS 홈페이지)

29) 비용항목에서 방송제작비의 연평균 상승률(4.1%)이 가장 높았으며, 수입 항목에서는 

방송 고 수입이 가장 큰 감소폭(-3.5%)을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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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의 수익구조 분석

KBS의 경 성과를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하여 우선 으로 KBS의 

수익구조를 고찰하면, KBS는 수신료 수입과 방송 고 수입이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성장하여 완만히 증가

하는 추세이나 TV수상기 보 률이 포화치에 도달하 고 수신료 징수율 역시 

한계에 도달하여 수신료 수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방송제작 비용 등 비용

산 충당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KBS2의 방송 고 수입은 ’07년에 년 비 11.2%가 감소한 5,931억원 

수 이었으며, 5년간 연평균 3.5%의 감소세를 보 다. 이는 체 방송 고 

시장의 침체에 따른 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체 방송 고 시장 규모는 

’06년 2조 4,638억원에서 ’07년 2조 3,883억원으로 약 3.2% 감소하 다. 지상  

방송 고 시장이 이블TV  신규 매체(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인해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상  방송 고 

시장은 향후 정체 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단된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수신료수입 499,692 513,391 524,619 530,428 537,175
1.82%

증감률 3.68% 2.74% 2.19% 1.11% 1.27%

방송 고수입 678,154 628,231 653,657 667,540 593,102
-3.52%

증감률 -7.75% -7.36% 4.05% 2.12% -11.15%

<표 6-2> KBS의 수신료 및 방송광고 수입 추이(단위: 백만원)

출처: KBS 수신료 인상안 2007

수입 항목별 비 을 살펴보면 체 수입에서 수신료와 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년 40:55에서 ’07년 41:45의 비율로 변화되었다. 이는 고매출의 

감소와 기타 수입( 로그램 매 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즉, KBS의 

고수입 의존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고수입  체 매출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 상이며, 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변화

하지 않았으나 고수입 비율은 10% 가량 감소하 고 ’06년부터 발생한 보

조  수입  간 지원 등 기타 수입 비 이 10% 이상으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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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신료 수입 비율 40.5% 42.3% 41.1% 39.7% 41.3%

고수입 비율 55.0% 51.7% 51.2% 50.0% 45.6%

기타 수입 비율 4.5% 6.0% 7.7% 10.3% 13.1%

<표 6-3> KBS의 수신료 및 광고수입 비율 추이

출처: KBS 수신료 인상안 2007

재 KBS의 수신료 수입 의존 비율이 해외의 공 방송에 비해 낮은 수

이며 공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고수입 의존도가 더 

낮아져야 함과 동시에 수신료 수입의 비 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06년 

기  해외 주요 공 방송사의 체 수입 비 수신료 수입 비율은 BBC 77%, 

NHK 95.5%, RAI 52.6%, ARD 82.3% 수 인데, KBS(39.7%)는 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이다.

감소하는 고수입을 보 하기 해서는 수신료 수입이 지속 으로 증가

하여야 하는데 ’06년 기 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고수입 

비율이 1% 감소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비율은 1.3% 증가하여야 고수입 

감소분을 보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의 수입 구조 하에서 수신료를 인상

하지 않으면서 KBS의 고수입 비 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수신료 수입의 증가와 기타 수입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KBS의 비용구조 분석

둘째로 KBS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KBS의 체 비용 비 방송제작 

비용의 비율은 45% 이상이며 방송시설장비 운 비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 으로 부분의 비용을 유하고 있다. 매 리비는 ’03～’07년간 

연평균 1.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상비용 비 은 감소 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방송제작 비용은 타 비용항목들과 달리 높은 증가세가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어 KBS의 경 에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제작비의 증가는 방송서비스 시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이며, 

타 방송사의 경우에도 체 비용에서 방송제작비가 차지하는 비 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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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06년 기  SBS 68%, MBC 63% 수 )으로 제작비 증가 추세는 방송

서비스 시장 반의 문제이다. 모든 방송사의 재정압박  요한 요인은 

방송제작비의 상승이며 특히 원고출연료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방송제작비 584,645 658,939 618,219 690,958 737,809
4.16%

증감률 1.22% 12.71% -6.18% 11.77% 6.78%

총비용 비 

방송제작비 비율
47.37% 54.23% 48.42% 51.74% 56.72% -

비 247,840 245,868 245,099 252,199 240,901
-1.32%

증감률 -4.98% -0.80% -0.31% 2.90% -4.48%

<표 6-4> KBS의 주요 비용 추이(단위: 백만원)

출처: KBS 수신료 인상안 2007에서 재구성

  

원고출연료의 경우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 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일반 인데 출연료 자체를 내부화하는 것은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제작비의 증가세는 경기침

체로 인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인상압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손익계산서의 항목  내용을 바탕으로 KBS의 ‘지출’구조를 분석하 을 

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지출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의 

특성상 사업비 지출 비 이 높은 것은 당연하나, 공 방송의 역할에 부합되는 

공익  내용의 제작에 비용이 소요되기 보다는 출연료와 같이 공익과 큰 

계가 없는 항목에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인건비 지출의 

경우 여 항목에 비해 복리후생비의 증가가 더 높은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표 6-6> 참조). 이는 항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타 방송사에 비해 상

으로 낮은 KBS의 임 체계를 복리후생비를 통해 보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인건비의 내부화를 해서는 이러한 인건비 구조를 조속

한 시일 내에 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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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CAGR

사업비 750,278 689,573 768,012 775,434

3.16%

증감률 13.1% -8.1% 11.4% 1.0%

인건비 342,439 369,343 384,985 385,798

3.41%

증감률 5.0% 7.9% 4.2% 0.2%

경상운 비 196,262 193,050 200,097 188,392

-1.28%

증감률 -2.3% -1.6% 3.7% -5.8%

기타 23,888 62,698 23,598 8,376

-30.2%

증감률 -52.9% 162.5% -62.4% -64.5%

계 1,312,867 1,314,664 1,376,692 1,358,000

1.81%

증감률 5.8% 0.1% 4.7% -1.4%

사업비 비율 57.15% 52.45% 55.79% 57.10%

-인건비 비율 26.08% 28.09% 27.96% 28.41%

경상운 비 비율 14.95% 14.68% 14.53% 13.87%

<표 6-5> KBS의 지출 추이(단위: 백만원)

출처: KBS 재무제표  수신료 인상안 2007에서 재구성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 비 

복리후생비 비율
57.9% 33.5% 29.3% 47.1% 52.7% 53.3%

<표 6-6> KBS의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출처: KBS 재무제표  수신료 인상안 2007에서 재구성



- 152 -

나. KBS의 경  효율성 분석

(1) KBS의 주요 재무비율 분석

KBS의 수익  지출 구조 외에 주요 재무비율 항목을 살펴보면 재까지의 

재무비율은 안정 인 것으로 단된다. KBS의 총자산은 2007년 말 재 1조 

744억 원으로 년 비 268억 원이 감소하 으며, 부채는 5억 원이 감소하여 

자기자본이 263억원 감소하 다. 총 자산  자기자본이 감소한 이유는 술한 

바와 같이 ’07년도 고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7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결과에 기인한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자 산

유동자산 217,127 202,078 287,069 273,622 227,160

비유동자산 795,966 818,547 806,783 827,600 847,222

자산총계 1,013,093 1,020,625 1,093,852 1,101,222 1,074,382

부 채

유동부채 168,719 196,993 220,500 206,537 212,550

비유동부채 219,429 263,839 256,189 246,484 239,899

부채총계 388,148 460,832 476,689 453,021 452,449

자 본

자본 206,192 206,192 206,192 206,192 206,192

기타 418,753 353,601 410,971 442,009 415,741

자본총계 624,945 559,793 617,163 648,201 621,933

<표 6-7> KBS의 요약 대차대조표(단위: 백만원)

출처: KBS 재무제표 각 연도(KBS 홈페이지)

KBS의 부채비율은 ’07년 말 재 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수 이나 

단기부채의 비 이 높아 장기 인 자 조달 방안 마련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07년 재 97.8%로 추정되는데(LG경제연구원), 

이러한 일반 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하면 KBS의 부채비율은 낮은 수 이다. 

그러나 KBS의 부채비율은 타 방송사에 비해서는 높은 수 이며 단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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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에서 93%로 증가하여 단기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수 도 

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62% 82% 77% 70% 73%

<표 6-8> KBS의 부채비율 추이

출처: KBS 재무제표 각 연도에서 재구성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23.6% 23.2% 23.0% 23.9% 19.5%

<표 6-9> SBS의 부채비율 추이

출처: SBS 차 조표 각 연도(SBS 홈페이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장기부채 22,500 45,417 42,083 23,750 9,167

비율 19.8% 28.7% 28.4% 19.8% 7.2%

단기부채 91,405 112,969 105,918 96,174 118,313

비율 80.2% 71.3% 71.6% 80.2% 92.8%

<표 6-10> KBS의 부채구성 변화(단위: 백만원)

출처: KBS 수신료 인상안 2007  KBS 경 평가 보고서 2007

한편, KBS의 부채구성을 살펴보면 단기 부채의 비율이 높아 DTV 환 

등과 같은 장기 투자에 소요되는 자 과 같이 장기 인 자  조달 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단기부채는 운 비용을 충당하고 

장기부채가 투자비용을 충당한다는 에서 재의 KBS는 단기비용 충당에 

상당한 자 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수신료 수입 등의 추가 인 수입 증가 

없이 재의 자  조달 방식만으로는 KBS의 장기 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

려울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하여 수신료와 고수입에 의하여 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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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방송인 KBS는 무차입 경 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KBS 경 평가 보고서 2007).

KBS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일반 기업에 비해 업이익률은 높은 

수 이나 당기순이익률은 낮은 수 이다. KBS의 업이익률은 ’07년 재 

14.8%, 당기순이익률은 -2.14%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업의 평균 업이익

률은 8.2%이며, 순이익률은 7.2% 수 (출처: 한국은 기업경 분석, 2008)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방송공익성 확보  DTV 환 등에 소요되는 자 을 

확보하기 해서는 내부 유보율을 높여야 하나 수익성 자체가 열악하여 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이익률 23.60% 14.15% 21.13% 17.57% 14.76%

경상이익률 3.22% -5.25% 4.60% 2.03% -2.12%

순이익률 2.33% -5.25% 4.51% 1.81% -2.14%

<표 6-11> KBS의 주요 수익성 지표

출처: KBS 재무제표에서 재구성(KBS 홈페이지)

3.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기준

가. 공 방송 수신료 산정의 방향  제

①  KBS 수신료 산정의 기본 원칙  방향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해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

방송 특징을 고려해 보면 특별부담 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 방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

요되는 비용의 충당,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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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서 부과된다는 , 공 방송의 존재 자체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을 모두 고려하 을 때 공 방송 수신료는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가지고, 수신료를 통해 공 방송의 공익  로그램 제공에 한 보조 

외에도 공 방송의 경  정상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충실하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 방송 수신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

방송의 공익  로그램 제공과 KBS의 경  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는 방식으로 수신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 방송 체제는 순수 공 방송과 민 방송  성격의 공 방송 

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고, KBS 역시 수신료 수입과 고수입을 기

반으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엄 히 말하면 KBS의 재정  수신료 산정 

시에는 KBS 자체의 재정수요 역시 요하지만 고수입 역시 매우 요하게 

다 질 필요가 있다. 재의 상황에서는 고수입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있

으나, 이상 인 공 방송의 수입구조를 지향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단된다. 

즉, 공 방송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 에 제약되어 고 비 을 지나

치게 낮추는 경우 오히려 KBS의 재정수지에 악 향을 끼칠 수 있으며, 수

신료 인상폭이 과다할 경우 조세 인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신료에 

한 납부 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한 균형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수

신료 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공익  목 에 소요되는 자 수요에 해서는 수신료 수입을 통해 

확충하도록 하는데, 특히 공익  로그램 제작  송출에 필요한 자 , 시

청자에 한 시청복지(음 지역 해소 등)에 련된 비용, DTV 환비용의 

일부에 해서는 수신료가 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 DTV의 경우 

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보조가 확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KBS의 경상경비(운 경비, 인건비 등)에 해서는 수신료를 통한 

지원 보다는 고수입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료에 

의존하게 되어 발생 가능한 문제인 도덕  해이를 방지하고 자체 인 경

효율화 달성을 해 수신료가 인센티  시스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제작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비 등의 인상에 따른 

재정 수요에 해서는 가 치를 별도로 책정하여 내부 변수에 해서는 경

효율성 달성을 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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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 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과거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KBS의 시청료에 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정 인 

측면도 존재하고 조세 인 인식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신료의 산정 만큼 

수신료의 수 을 책정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하다. 수신료의 개념이 공 방

송의 로그램(공익  로그램)에 한 이용료 개념으로 본다면, 수신료 

인상을 통해 양질의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는 다분히 

행정편의  발상이라는 지 과 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로

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이에 한 이용료로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논리가 더욱 

설득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신료에 한 인식을 환시키는 것과 동

시에 KBS의 자체  노력을 통한 설득, 그리고 정한 수 의 수신료 책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이블TV를 지상 의 체재로 인정한

다면 이블TV의 채 당 요 과 비교하는 방식 한 고려 가능30)하며 공

익  성격의 공 방송이 상업방송의 수신료보다 높을 수 없다는 을 고려

하여 이블TV의 이용료를 감안한 수신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수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높으나, 수신료 수입은 안정 이

라는 에서 고수입은 가변 비용을 충당하고, 수신료 수입이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공익 로그램 제작비는 가변비용이긴 

하나 공 방송의 필수 인 의무라는 에서 해당항목은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장기 자  수요 계획에서 가변비용은 

로그램 제작비와 인건비, 기술경비 등이 포함되고, 고정비용에는 DTV 환

비용, 음 지역 해소  커버리지 확  비용 등이 포함되어 결과 으로는 

공익  로그램 제작비를 제외하고는 공 방송의 기능을 강조하는 산정방식

과도 부합된다. 원칙 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나, KBS 자체 으로 

공익 부문과 상업부문( 고 등) 간에 회계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 통합

회계로 운 된다는 에서 실 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30) 2007년 재 이블 수신료 표  요 은 월 15,000원이며 평균 75개의 채 을 공 하

고 있음. 이는 채  1개당 연 4,800원 수 . KBS가 수신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채

수가 3개라고 가정할 때(KBS1, KBS2, EBS) 채  1개당 연 3,300으로 이블TV의 

채 당 수신료보다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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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가지 원칙 외에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수신료를 통해 인센티  시

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KBS의 자  수요를 인정하되, 방법론 으로는 

각 항목별로 가 치를 부여하여 앞서 언 한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최  가 치를 1, 최  가 치를 0.5로 하고 각 항목별로 

차등 용하도록 하여 각 항목별 수신료 반  는 인정 비율을 차등 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방안을 용하기 해서는 KBS의 수신료가 

KBS 자체 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인 외부 기  는 조직에서 

KBS 수신료를 산정 는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용이 가능

하다.

이 외에 KBS의 산정방식은 순 재가치(NPV) 개념이 용되어 있지 않

다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수신료 산정 시 상 수신료에 순 재가치 

개념을 용하여 ․장기 자  수요 추정 방식과 정합성을 갖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즉, 재가치 개념이 용되지 아니하면, 수신료를 반복 으로 

인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두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정 기

간( 를 들어 수신료 산정 주기) 동안의 할인율을 용하여 수신료에 재

가치 개념을 용할 필요가 있다.

②  KBS 수신료 산정 차

수신료 산정 원칙에 입각하여 수신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체 인 차  

방법론은 다음의 차에 따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  단계로써 KBS가 제출한 'KBS 수신료 인상안 는 기  자료'의 

․장기 자  수 계획의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고시장 망   

상황 유지 시 KBS 체 수지 망을 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KBS가 제출

하는 수신료 인상안에 해서 검토하는 것이었으나, 별도의 기 이 별도의 

기 으로 수신료를 객 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수신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항목을 기 으로 체 KBS 자 수요  수입 계획을 

추정하고, 이 에서 공익  목 과 경상비용을 분리하고, 가변비용과 고정

비용을 분리하도록 하고, 고시장 추정을 기반으로 고수입 규모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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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의 KBS 수신료 인상안은 사업별로 자  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단하게 되면 복 반 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분리된 항목들에 해 앞서 언 한 항목별 가 치를 부여하되, 

가 치는 항목의 요성  공 방송의 기능에 한 부합성을 고려하여 부

여하도록 한다. 이 역시 독립된 별도의 수신료 산정  검증 기 에서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으로 도출된 자  수요  수입 계획과 차액을 산출하고 순 재가치 

개념을 용하여 상 수신료 액을 추정한다. 나아가 추정된 수신료에 

해 제약 조건(국민 부담)을 부여하여 정 수 의 수신료 인상액을 제시

하도록 한다.

차 으로는 별도의 수신료 산정  검증 기 이 일정 주기로 KBS에 

수신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KBS는 기 에 맞춰 산정

기 에 자료를 제출하면, 산정기 이 1차 수신료 산정액을 도출하고 이를 

KBS에 제시하여 KBS로 하여  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에 산정기 이 

방송통신 원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는 방식이 되도록 하고, 방송통신 의 

승인 후 국회에서 포 승인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이 KBS에 해 인센티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수신료 인상 폭 뿐만 아니라 용처에 한 방향 설정 역시 필요하다. 수신료 

산정 기 이 감사 기능까지 가질 수도 없을뿐더러 감사의 복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 인 용처를 규제할 수 없으나, 사후검증  경

평가를 통해 조정 는 감시, 권고하여 차후의 수신료 인상안 수립 시 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KBS 수신료 산정기 31)

(1)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제

의 원칙  방향에 입각하여 공 방송의 수신료 산정기  마련을 해 

31)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안들은 재의 공 방송 제도  수신료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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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제는 첫째, 수신료 산정 시 평가 상의 범

는 공 방송 운 과 련된 총 비용  총 수입으로 설정하고 추정기간은 

수신료 평가 주기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둘째, 투자비용에 해서는 수신료 

평가주기의 기간에 맞춰 방송 공익성 증진을 한 투자비용에 해 평가하

도록 한다. 셋째, 제작비용은 로그램의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반에 해 

평가하도록 하되, 공통경비에 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공통경비 존재에 

의한 차감부분을 고려하도록 한다. 넷째, 운  경비에 해서는 인건비와 

기타 운 비로 구분하고, 기타 운 비에서 공 방송의 기능과 련된 부분을 

재구분하도록 한다. 다섯째, 개별 세부 항목에 해 공익증진 기여 여부를 

단하여 가 치 등을 부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재가치 산정을 한 할

인율은 세법상의 할인율 는 3년만기 국고채 리를 기 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제를 바탕으로 하되, 특정 주기( 를 들어 3년 주기)마다 

수신료 변동 필요성 여부를 단하도록 하여 기 의 개정 는 용을 탄력

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료 산정기   방법에 해서는 

고시를 제정하는 것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재는 기 이 미비되어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차가 불필요하나, 산정기  마련  평가항목 등을 

법 인 테두리 내에서 수행하기 해서는 별도의 고시제정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KBS 수신료 산정기준: 중․장기 자금 수요

공 방송의 ․장기 자  수요를 악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기 으로 산정  평가하도록 한다. 기존의 KBS 수신료 인상안은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자 의 수요  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산정하게 

되면 복의 우려가 높으므로 사업별 보다는 항목별로 비용  수입을 산정 

 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각각의 항목에 해서 별도의 가 치를 부여하여 수신료가 경 효율성 

달성을 한 인센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투자비 항목:

  ․구매비용/설치 는 설비비용/부가비용: 설비  장비 투자 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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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공사, 설비비용을 포 하고 이 외에 이에 따르는 부 /부가비용을 

산정  평가

  ․설비  장비, 시설에 한 임차비용/할부 는 리스비용: 설비, 장비  

시설 등의 구매 없이 임차 는 할부, 리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평가

  ․기술개발  R&D 비용: 신기술 는 신규 방송기술에 한 개발비용  

R&D 련 비용을 산정  평가

  ․시설  장비에 한 감가상각비

  제작비 항목:

  ․제작인건비/출연료: 임 과 련 없이 제작에 추가 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련비용, 출연료를 산정  평가

  ․물 비용: 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물 자산 제작, 구매  임차 비용

  ․외부비용  용역비: 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외부비용( 탁비용, 작

권료, 기타 사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제작  로그램 공통경비: 제작  편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공통비용

(차감항목)

  경상운 비 항목:

  ․인건비: 공 방송사 임직원에 한 임   련 비용(퇴직  등)

  ․시설 유지  운 비: 시설  장비에 한 운 비  유지보수 비용

  ․교육훈련비: 임직원  운 요원에 한 교육훈련비

  ․ 매수수료

  융비용  행정비용 항목:

  ․ 융비용: 차입  상환  이자비용

  ․행정비용  법정지원 : 방발기  등의 제반 행정비용

  ․교육방송 지원

  부 사업 경비  기타 비용 항목:

  ․공 방송과 련된 부 사업 경비:

  ․기타 비용: 비비  사업외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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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를 부여함에 있어 공익성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별도의 가 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 공 방송의 경   수신료 

산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 치 부여는 탄력 으로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치 부여의 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항    목 가 치( )

투자경비

구매/설치  설비비용/부가비용 1.0

설비, 장비, 시설에 한 임차비용/할부/리스비용 1.0

기술개발  R&D 비용 1.0

시설  장비에 한 감가상각비 0.90

제작경비

제작인건비/출연료 1.0 는 0.95

물 비용 1.0

외부비용  용역비 1.0

제작  로그램 공통경비 0.8

경상경비

인건비 0.95

시설 유지  운 비 1.0

교육훈련비 1.0

매수수료 1.0

융 

행정경비

융비용 0.95

행정비용  법정지원 1.0

교육방송 지원 1.0

부 사업 

기타 경비

공 방송과 련된 부 사업 경비 1.0

기타 비용 0.95

<표 6-12>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기준 및 가중치(예)

주: 만약 KBS의 로그램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치 못하다면 제작인건비 항목의 가

치를 조정할 수 있음( 를 들어 1에서 0.95로 조정 등)

(3) KBS 수신료 산정기준: 중ㆍ장기 수입

수신료를 산정함에 있어 ․장기 수입을 추정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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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KBS의 주 수입원은 수신료와 고수입이며, 최근 들어 로그램 

매수입  작권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 방송이 경기 는 

산업으로부터 립 이 되기 해서는 고수입에 한 의존도가 축소되고 

수신료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의 체제에서는 고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한 수신료 수입은 한 수신료가 책정되었을 

때 비교  측이 용이하여 공 방송의 ․장기 경  계획을 비교  정확

하게 수립할 수 있으나 고는 경기에 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고수입에 

한 측 역시 어렵다. 고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공 방송이 경

기에 의존 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신료 산정 기 을 수립하기 해서는 수입구조  측에 한 기  

역시 필요하다. 비용  지출에 한 기   단에 비해 수입은 구조가 

단순하고 항목이 어 비교  용이하게 기 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입에 한 측 자체가 어렵다는 - 특히 고수입 -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정기 을 수립할 때 거시경제 변수에 한 망 역

시 필요하다. 크게 구분하면, 첫째, 수신료 수입 항목에서의 하  항목으로 

인구증가율 망, 소득증가율 망이 필요하며, 둘째, 고수입의 하  항목

으로 체 지상  방송 고 시장 망, 고단가 망, 경제(GDP) 성장률 

망 등이 필요하다. 한 기타수입의 하  항목으로 로그램 매수입, 

료 수입, 부 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입항목들은 특정 주기에 일치하는 기간( 를 들어 3년) 동안의 망치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수신료 수입

  ․수신료 수입 망

  ․인구증가율 망: 검증 시 필요

  ․소득증가율 망: 검증 시 필요

  고수입

  ․ 체 지상 방송 고시장 망: 검증 시 필요

  ․ 고단가 망: 고 시 별 고단가 망. 검증 시 필요

  ․경제성장률(GDP) 망: 검증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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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고수입 망: 의 3항목을 감안한 KBS의 자체 고 매 수입 

망

  기타수입

  ․정부보조   찬수입: 정부 보조   기부 , 찬 수입

  ․ 로그램 매수입( 작권 수입 포함)

  ․부 사업 수입: 이벤트 수입, 부 사업 수입(교향악단 등)

  ․특별 수입: 자산 매각 수입, 융 수입

  ․사업 외 수입: 임 수입, 용역수입 등

수입항목들의 세부 기 들에 해서는 별도의 가 치가 불필요하나 수신료 

수입은 안정  추세를 갖고, 고수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수입 비율에 한 ․장기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고수입 비 은 50% 수 인데 고 비 을 축소하는 것 

외에 고수입의  액수를 감축시킬 필요가 있다.32) 수신료가 인상되었

을 때를 가정하고 고수입 비 을 30% 수 까지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 수입 증가율을 감안할 때 주요 항목별 

구성비가 수신료 수입 50%, 기타 수입 20%, 고수입 30%로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KBS 수신료 산정기 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과의 비교

(1) 산정 방식의 비교

우리나라의 공 방송 수신료 결정 체계는 비정기 이고 별도의 기  없이 

KBS가 제시하는 자 수요  수입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별부담  는 조세  성격을 갖는 수신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분히 

재량 인 단이 개입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 방송의 수신료 

산정 기  마련이 실히 요구된다.

32) 수신료 수입이 증가하면 고수입 비 은 고수입의  액수가 감소하지 않아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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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신료 산정기 과 KBS가 기존에 제시한 수신료 

인상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다. 첫째, KBS의 수신료 인상

안은 자체의 장기 사업계획에 의거 자 수요를 추정하고 수입 측과 비

교하여 과부족 분에 해 필요 인상분을 제시하는 구조이며, 세부 으로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하  세부 항목들의 ․장기 추정치를 제시한다. 사업

기반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도출하는 경우 다수의 공통항목이 존재할 개연

성이 커지고 이는 복추정에 의한 수신료의 과다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기  보다는 주요 지출항목  수입항목을 추정하고 해당 항목

에서 KBS의 내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분배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 이라고 

단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 은 이러한 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각 지출  수입 항목에 한 개별 추정을 유도하여 복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장 이 있다.

를 들어 KBS의 디지털 환 계획(사업)은 공 방송이 주도하여 추진

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공 방송 주도의 디지털 환 

추진은 디지털 환에 따른 편익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 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므로 KBS가 주도하는 디지털 환 계획은 필수 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디지털 환계획에 포함된 제작설비  시설 환, 노후

장비 교체 항목과 KBS 비 사업  난시청 지역 해소 등과 복될 가능성

이 높다고 단된다. 즉, 난시청 지역 해소는 아날로그 방송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고 다시 디지털로 환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 이며, 애 부터 디지털 

환 계획에 의거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KBS 수신료 인상안에서 언 된 난시청 해소 목표와 디지털 

환에 소요되는 항목이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에 한 확실한 설명 는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33) 디지털 환계획에 입각한 체 투자비를 추정  

단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환  난시청 지역 해소에 자 을 투하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수신료 산정방식으로 단된다.

둘째 KBS 수신료 인상안의 ․장기 수지 망안은 사업기 으로  

항목을 Top-down 방식으로 추정하고, 하  세부항목들을 bottom-up 방식

으로 추정하여 자  수지를 추정하고 있다. 즉, 체 자  필요액 총액을 

33) 수신료 인상안에 따르면 디지털 환계획에 제시된 항목과 난시청 지역 해소 목표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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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이후 각 항목별 세부 소요액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되, 각 세부 

항목별로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Top-down 방식의 장 은 추정이 용이하다는 이나, 반 로 세부 항목별

로 일 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 도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하여 

세부항목을 다시 조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이 갖는 문제

은 총 비용에서 각 항목별로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세부 항목, 특히 

비용 항목에 있어서 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반 되지 않게 된다. 한 

총액 추정 후 세부항목을 이에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부 

항목들의 증감률이 각 년도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주요 비용 항목인 방송제작비의 경우 장기 추정치가 ’08년 16.4%, ’09년 

4.5%, ’10년 9.2%, ’11년 0.05%, ’12년 7.5%로 변동이 매우 심하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서 제작비 추정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큰 

변동성이 일견 타당( 컨  계기방송 추정 반 , HD편성 등)하나, 매년 

일정률의 증가율을 반 하여 선형 추세의 증가를 제하고 있어 타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선형추세는 ‘ 원히’ 증가하는 것을 제하는 것이기 때

문에 일부항목에 있어서는 타당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를 

들어 뉴미디어 제작 항목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증가율은 둔화될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수신료 인상안은 체 자  수요 액을 

추정한 후, 이를 각 세부 항목별로 배분하 으며, 이에 응하는 수신료 인

상분을 역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 방법은 경  효율화를 

통해 감할 수 있는 항목들조차도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다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는 

제작비, 인건비와 같은 가변비용들을 어떻게 감하고, 경  효율성을 제고

하겠다는 노력이 투 되지 않고 있다.34)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자  수요 

추정  산정 기 은 순수하게 bottom-up 방식으로 각 세부 항목별로 합

리 인 측이 제되어야 하므로 각 항목에 한 비용 감 는 외부 변

수를 용시키기에 용이하며, 산정 방식  근거에 한 검증  단에 

합하다.

34) 수신료 인상안에 경 신 부분을 기술한 바 있으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 ‘KBS 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의 다양화’와 같은 내용은 KBS 수신료 인상  비용 감과는 하

등의 계가 없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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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KBS의 수입을 추정함에 있어 수신료수입- 고수입-기타수입 비율을 

사 에 획정하고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수입규모를 추정하 기 때문에 고

수입의 실질 인 감축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신료 수입과 

고수입을 추정함에 있어 고수입 비율을 낮추는 것에 을 맞추다 

보니 수신료 인상 후 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액수의 

감축효과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고수입을 추정할 때에는 고수입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 후 고수입 비 을 재 48%에서 33%로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나, 수신료 인상안의 고수입 추정치 자료에서는 오히려 고수입 자체가 

’08～’12년 연평균 1.2% 증가(CAGR)하고 있으며, 방송 원회의 의견과 같이 

수신료 인상 시에는 고수입 비 이 37%로 자동 하락하게 되어 실질 인 

축소 분은 4%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각 항목별 수입 비 을 사 에 획

정하지 말고 각 항목별로  액수를 추정한 후 항목별 비  가이드라인

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수입 규모 산정 방식이라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수입항목에 한 수입 규모를 사 에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입 항목별 의존도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

(2) 개별 항목별 설명 및 수신료 인상안과의 비교

①  체 비용지원

우리나라 공 방송 수신료의 성격상 수신료를 통해 KBS의 자 수요 

반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신료에 KBS의 자  부족분이 

실질 으로 모두 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디지털 환, 공익  

로그램 제공확 를 한 계획(비  사업), 타 공 방송 지원(EBS 지원), 

경상비용(기타 항목) 등에 소요되는 자  수요를 모두 반 시키고 있다. 그

러나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입을 증 시키는 것 외에 지출에 한 효율성 

확보를 통해 지출을 조정하려는 노력 한 필요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서는 KBS 자체의 경  효율성 달성을 한 노력이 

미미하고 공 방송(KBS, KBS2, EBS)에 한 포  지원을 요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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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해이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KBS 자체의 자  

수요 장기 망에 따라 수신료 인상분이 책정되어 객 성 여부를 담보하

지 못하고 있으며, 타 국가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수화, 는 물가 연동제 

등 수신료 부담의 감을 한 노력이 미미하다. 다만, 물가 연동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가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비교  높은 수 의 인  압력

이 있음을 감안하면 물가 연동제는  상황에서 하지 않다고 단된다. 

그러나 KBS의 산정 방식은 지속 인 수신료 인상을 제로 하고 있어 

KBS의 경  효율성 달성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KBS의 비용 항목  내부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에 해서는 

가 치를 부여하여 비용의 내부화와 경 효율성 달성을 한 노력을 유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비용 항목에 해 별도의 가 치 

부여 방안에 한 일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경 효율

성 달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KBS가 자  수

요를 제시할 때 차감 분을 고려하여 애 부터 과다 추정을 할 유인이 있으므

로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는 립 인 기  는 조직에서 사후 검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 이다. 이는 결론에서 언 하겠지만 별도의 독립

인 기  는 조직에서 단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투자비 지원

KBS의 표 인 투자 수요는 설비 확충과 음 지역 해소, DTV 환에서 

발생한다. 이는 국민들의 방송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수신료에 반 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수신료가 안정 인 수입이라는 

에서 장기투자 재원을 수신료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DTV 환에 한 책임 주체가 어디인가라는 에서는 다소 논의가 

필요한데, 1차 으로 공 방송이 DTV 환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 

하다. 그러나 산업정책 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 한 있어야 

할 것이다. 재 KBS의 계획에 입각하면, DTV 투자 규모가 3,200억원에 

달하고 이에 한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정 기 에서 제시한 투자 항목은 순수하게 KBS의 투자 재원 조달이 

요구되는 규모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설비에 한 구매 는 임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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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련 연구개발 비용 역시 투자 항목에 포함되어 반 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자 의 소요 규모가 크고, 회임기간이 긴 자 에 해서는 투자비에 

반 하여 수신료 산정 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KBS의 자  조달 계획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규모 투자는 주로 사업 주로 이루어진다는 을 감안하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수신료 산정 시에는 사업 주로 산정기 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 보다는 항목 주로 평가하는 것이 보 반 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주요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 구매, 임차, R&D 비용 등을 투자 

항목에 모두 집 하여 이에 한 자  수요를 악하는 것이 공통비용을 

악하여 경감시키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공익성 지원

KBS 수신료 인상안은 공 방송이 방송을 제공하고 조직을 운 하는데에 

소요되는 체 인 비용을 직  보조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만약 공익성과 

련이 있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총 자  부족분 9,871

억원  수신료 인상 논리가 용되는 규모는 3,626억원이며, 약 500원의 

수신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DTV 환 비용이 건인데 

DTV 환비용이 순수하게 공 방송 만의 책임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DTV 환이 공 방송 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DTV 

환이 산업정책과도 한 연 이 있다는 을 감안하면 정부의 역할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만약 DTV 환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면 DTV 

환 필요 재원  3,233억원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역

으로 설명하면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을 향유하기 해 부담해야 하는 비

용은 자신들의 수상기로 충분하며 시청자가 수신료를 통해 방송사의 DTV 

환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공 책임의 사 가라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한 제작비 측면에서도 KBS가 제공하는 모든 로그램이 공익성 증진에 

직 인 기여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작비 항목을 세분화 

할 수 있다면 주요 핵심 로그램에 한 공익 기여도를 단하여 가 치를 

차등 부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된다. 재 방송사에 한 평가 제도가 

운 되고 있는데, 이를 용하여 공익 기여도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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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된다. 이를 한 주요한 평가 기 을 상정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기 에서 총 기  800  이상인 경우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인정하며 별도의 가 치를 추가 용하여 공 방송의 공익성을 고양하도록 

수신료 인상을 통한 보상제도 도입에 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를 들어 

만약 800  미만이어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치 못하다면 제작비에 제

작비 가 치 1을 0.95 수 으로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KBS의 경우 지상 방송사업자 평가에서 높은 순 를 기록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제작비용 항목을 100% 수신료에 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 배 비고

로그램의 질 100

지상 방송사업자 평가 기  용

로그램 수상실 80

자체심의 운 실 50

시청자 원회 평가 70

방송심의 규정 수 100

편성의 균형성 100

편성의 다양성 100
수용자 평가 조사에 의한 편성의 

불편이성 조사

외주제작 로그램 편성 50

지상 방송사업자 평가 기  용

시청자 불만 처리 50

어린이 로그램 편성 100

장애인 로그램 편성 100

재난방송 100

계 1,000 -

<표 6-13>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척도(안)

주: 지상 방송사업자 평가 기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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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작비

지상 방송사업자의 비용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제

작비 항목이다. KBS 외에 타 방송사 역시 제작비 인상압력이 높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인상 요인으로는 출연료의 상승으로 알려져 있다. KBS의 제

작비에는 HD 편성, 뉴미디어 등에 한 제작비 인상요소가 반 되어 있으며 

재로써는 제작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제작비 감을 한 

노력이 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2005년에 있었던 토털리뷰에 

의해 제작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200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그러한 조치가 일시 이었다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제작비 감을 

한 지속 인 노력이 있는 경우 재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제작비 증가율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  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 방송의 취지  수신료 

제도의 취지상 100% 인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칙 으로는 공익  

로그램에 한 평가를 통해 로그램 제작비 반 이 필요하나, 방송 로

그램의 특징상 세부 로그램들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질 으로 어려

우므로, 앞서의 <표 6-12>에 따라 체 KBS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익 기

여도가 인정되면 제작비에 한 수신료 반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제작비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하고 제작비 감 노력을 진하도록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익 기여도가 충분치 못하다면 제작비 인정비율을 일정비

율( 를 들어 95%)로 차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방송기술경비

재 KBS의 방송기술경비 항목에는 세 과 공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경비 항목이 지나치게 포 이라고 단된다. 를 

들어 KBS 수신료 인상안의 방송기술경비 항목  세 과 공과 항목 추정 시 

공시지가 실화 등을 제로 하고 있으나, 경 신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불요자산 매각 등을 반 하지 않고 재의 상태를 그 로 제하고 있어 

모순이 되고 있다. 즉, 불요자산의 매각은 자산매각 수입의 증 와 더불어 

해당 자산에 한 세  는 공과 의 감소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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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매각이 많을수록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다소 감소하는 효과가 있

다. 수신료 인상안에서는 지역국 통폐합  불요자산 매각을 통해 경  합

리화를 도모하겠다고 언 한 바 있으나, 세   공과 항목에서는 이러한 

자산 매각에 따른 세  지출 감소분이 반 되지 않았다.35)

방송기술경비와 같이 비용을 포 으로 산정하는 것 보다는 련 비용 

항목을 구매 비용과 운 비용을 구분하여 구매 비용은 투자 항목에 운 비

용은 경상경비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유지 

 운 비는 시설 리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세   공과

은 방송의 제공과는 크게 련이 없으므로 행정비용 항목으로 이 시켜 

산정  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⑥  인건비

핵심항목임과 동시에 다소 논란이 되는 항목인 인건비는 KBS 자체 으로도 

경 신 등을 통해 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안에서 제시한 인건비 억제 기조를 반 한 은 높이 평가하여야 하나, 

여-복리후생비 간의 구조에 한 개선 필요성이  반 되지 않고 있다. 

한 수신료 인상안에는 인건비 등을 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자  수지 추정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다 객 인 단이 어렵다.  한가지의 

문제 은 KBS의 임  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61.4%로 추정되어 복리후생비가 

임 의 반을 넘는 기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행 임 구조를 실화하게 

되면 임  항목은 상승하는 신 복리후생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선 시 인건비 역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KBS의 인건비가 합리 인지 여부와 인건비 감  경 신에 한 

노력 여하를 단하기 해서는 노동생산성과 임 구조에 한 보다 객

인 평가가 필요하다. KBS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7년 기  

5백만원 수 이었으며, 1인당 매출액은 약 2억 4,600만원 수 으로 KBS 근로

자의 노동 생산성이 상 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임

35) 물론 지역국의 자산가치가 서울이나 도시에 비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KBS 수신료 

인상안에서 제시한 매년 6% 인상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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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타 방송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보 하기 

해 복리후생비를 상 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공사와 

임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일반 공사의 여 비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약 

30%～35% 내외이나 KBS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어 1차 으로 KBS의 

임   임 구조를 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여체계가 연공  

형태의 여체계로 되어 있어 KBS의 인건비 부담을 가 시키고, 임 이 

인센티  시스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한 검토 이 에 

임 구조 실화 방안 역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KBS 임직원의 직 별 분포가 상후하박의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인력구성의 효율성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말 재 근속년

수가 2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체 인원의 47.5%에 달하며, 직 별 

인원분포 측면에서도 ’07년 말 재 장(간부 )을 맡을 수 있는 직 에 

해당하는 2직  이상 직원이 44.4%에 달한다(출처: 경 평가보고서 2007). 

재 KBS가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인건비를 수신료에 100% 반 시키기 해서는 자 수요 제시 외에 인건비 

 인력구조의 실화 방안 역시 제시되어 보다 객  평가가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임원  이상 리직 1직 2~5직 6~7직 기타 계

인원 12 89 298 3,984 830 81 5,294

비율 0.2% 1.7% 5.6% 75.3% 15.7% 1.5% 100%

비율 0.2% 1.9% 7.5% 82.8% 98.5% 100% -

<표 6-14> KBS의 직급별 인원현황

출처: KBS 경 평가 보고서 2007  KBS 홈페이지

수신료 산정 기 에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으며 인건비를 수신료에 

반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재의 인건비 구조가 다소 기형 임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를 들어 인정비율을 100% 신 

95%로 한시 으로 차감하되, 경  효율화 노력이 인정되면 100%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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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수신료 산정 기 의 인건비 항목에는 임 과 

복리후생비, 퇴직 여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 상승 부

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무원 임  상승률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반 되

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작비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일반 인건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제작비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100%인정하되 일반 인건비는 KBS의 경  

효율화 노력에 따라 차등 용하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⑦ KBS의 지출 효율성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신료 수입을 증 시키는 것 외에 KBS가 지출 효

율성 달성을 통해 불요 지출을 최소화 하는 방안 역시 매우 요하다. 특히 

지출이 효율 이지 않은 경우 만성 인 수신료 인상압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효율성 달성이 매우 요하다. 실제로 ’02～’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21% 으나, KBS의 사업비  인건비 지출 

증가율은 이를 상회하는 3.2%～3.4% 수 이었다. 이와 같은 지출구조 하에서는 

수신료의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만성 인 자  부족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DTV 환과 같이 규모 지출 는 투자가 요구

되는 경우 KBS에 한 자 압박은 매우 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TV 

환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환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지출의 기간별 구조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단된다. 즉, DTV 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 방송이 주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재

까지 투자된 4,372억원은 KBS의 수입  지출, 자 조달 구조를 감안할 때 

KBS의 노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우수한 성과이긴 하나, KBS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입 구조를 

실화 시키는 것보다 1차 으로는 지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

이 우선 으로 필요하고, DTV 환 비용에 해서는 규모도 방 할뿐더러 

기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일정부분 정부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용 항목에 한 추정  제시 외에 지출 효율화 계획에 한 

내용 역시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KBS의 수신료 산

정시 계획의 타당성  비용 감 노력 등에 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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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⑧ 고 수입

수입 항목  핵심 변수가 고수입이다. 수신료 산정은 고수입  기

타수입 규모가 추정되었을 때 비로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신료는 

종속변수이고 고수입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 공 방송은 원칙 으로 

고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하지 않으나, 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추어 

보다 고수입은 필수 인 것으로 보인다.

지상  TV 고시장은 신규 매체의 등장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정체 는 감소할 망이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고수

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민  미디어렙의 도입 시 KBS의 

고 매 역시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제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지 시장 유율을 27%로 

책정하여 고수입을 추정하고 있다.36) 한편, KOBACO(2007)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08년 이후 체 방송 고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고시장의 완만한 성장을 제로 하고 KBS의 방

송 고시장 유율을 27%로 유지하게 되면 KBS의 고수입은 지속 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제로 하게 되면 고비 의 축소 

외에 고수입의  액수가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고수입에 한 산정기 은 체 고시장에 한 망과 KBS의 의지 

시장 유율, 이에 한 검증을 해 고단가 망  국내 경제성장률

(GDP)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장기 으로 고

수입을 감축시키기 한 계획안 역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KBS는 자사의 고수입을 추정함에 있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시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올림픽  월드컵) 조정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월드컵을 제로 150억원의 추가 수입을 

망하고 있으나 월드컵 경기에 한 직  고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을 망(시차로 

인해 월드컵 계 고는 C 시 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임)이다. 다만, 월드컵 생 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월드컵 경기의 고 매 외에 월드컵 련 고 매의 증가).



제7장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7





- 177 -

제7장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1. 공영방송모델과 수신료제도

가. 공 방송모델

공 방송의 성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 먼  소유구조의 

면에서 볼 때에 국 이나 민 의 형태와는 달리 공 방송은 법 으로 조

물법인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둘째로, 운 의 주체나 목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 방송은 국가나 개인이 아닌 ‘공공,’ 즉 국민 체를 주체로 

보고 그 목 은 ‘공공의 이익’을 해 운 하는 방송이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의 형태를 기 으로 해서 볼 때 공 방송은 그 재원 부분을 수신료라는 

공  제도를 통해 운 된다.  

공 방송 제도개 론은 이블 등 뉴미디어방송 도입에 따라 자원의 

희소성이 완화됨에 따라 기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한 공 방송의 비

효율 경 에 따른 문제제기에 근거를 두었고 최근에는 공 방송의 리서

비스를 한 타 업종과의 결합에 따른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공 방송의 제도개 의 배경은 정치 으로는 신자유주의  탈규제정책에 

따른 공 방송 보호론이 쇠퇴하 고, 경제 으로 미디어기업의 집 화와 시장

경쟁논리를 통한 미디어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더욱 시장경쟁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공 방송시스템의 경쟁력

문제나 공 방송매체에 한 직 지원에 따른 경쟁시장의 불공정문제등도 

두되고 있다. 

공 방송모델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기 해 공

방송은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무성 

에서도 사회 /도덕  토 를 가지고 자발 으로 화와 토론 속에서 력

계를 유지하면서 질 인 수 에 을 맞추고 비강제 이고 비물질 인 

처벌이라는 약속을 가진 답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책무성을 강화하기 

한 방안으로서 첫째, 최소한의 외부 규제를 두고, 자발 인 책무성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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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 이다. 둘째, 공 방송사를 일반 공공기 과 

함께 묶어 동일한 규제의 틀을 용하기보다 별도의 방식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는 방식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책무성 강화방안은 재 

진행 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구 문제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나. 수신료제도

공 방송 수신료는 공 방송 재원의 조건으로 공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

해  수 있어야 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공 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하며, 공 방송의 재원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 방송의 운 을 

한 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수신료는 공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  기능을 수행하기 한 수단이며, 방송의 

자유를 실 하는 제조건이다.

수신료 제도는 고나 정부 혹은 련기  보조와 같은 재원 조달 형태와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다. 수신료는 산과 재원의 규모가 일정하고 측가능

하기 때문에 공 방송의 운 과 리에 필요한 산  지출의 측이 가능

해지고 다른 재원조달방법에 비해 더욱 안정 이기 때문에 로그램을 시장 

논리에 따른 시청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로그램의 다양성과 소수 시청자 층을 

고려한 방송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수신료는 공 방송의 유지와 운 ,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해서 가장 효율 인 방법이다. 물론 수신료

제도의 단 을 보완하기 한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으며 고나 수익창

출을 한 리  사업의 운 도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KBS는 모든 국민

이 내는 수신료라는 공  부담 으로 운 될 때 국민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수신료는 KBS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

수신료의 법  근거로서 특별부담 이란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공 방송의 

비용을 부담하기 해 일정한 수신료를 부담하는 입장으로, 공 방송을 이

용하는 자로부터 공 방송의 비용 충당 목 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부과한다. 공

방송 운 비용 반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 방송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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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한하여 지불하게 되는 이용 가  성격을 가진 계약설과 차별되며, 

한 부과 상이 체 국민이 아닌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는 자로 한정

하기 때문에 조세설과도 구분이 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재 소의 결에 의해 특별부담 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공 방송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에 해 징수하는 것으

로서 방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의 목

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마지막으로 텔 비  수상기를 보유하고 공 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 부과하기 때문에 지상 를 통해 공 방송이 모두 제공

된다는 이 논리 으로도 합치되기 때문에 특별부담 이라는 형태로 법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도의 확립을 한 법 인 기반이 실질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신료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근거를 법 으로 제시는 

했지만, 수신료 제도를 수행하기 한 법제화된 제도  차원의 기반은 부족

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제도  정당성의 문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  차원의 문제 에 한 지 은 실질 인 개선방

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독립  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제도에 

한 개선과 둘째는 징수방식에 한 개선, 그리고 수신료 재원의 배분과 

련된 개선이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기 한 개선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가. 수신료 책정 제도의 문제

행 수신료 제도를 책정하는 방법에 한 여러 가지 문제 이 지 된다. 

첫째, 국회(입법부)의 과도한 결정 권한은 제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치 

논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수신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 원회의 

역할은 미미한 수 이다. 방송법에서는 방송 를 ‘거쳐’라고 표 이 되어 있

을 뿐 법  구속력이나 거부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07년 KBS 

인상안 처리과정에서도 방송 는 약간의 코멘트 정도만 할 수 있는 수 이

었다. 재 KBS 이사회가 제출하게 되는 인상안에 해 검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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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국회뿐이다. 따라서 국회 승인 과정에서 수신료 정성을 검토하게 

되는 등 국회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문제 이 있다. 이것은 방송재정의 

통제를 통해 방송을 통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권호 , 2004). 

둘째,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신료 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 , 징수 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한 본질 인 사항이므로 KBS가 수신료 액을 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어 난다. 따라서 수신료 결정의 주체를 KBS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방송 원회, 2001). 한 월 수신료 수

만이 아니라 수신료의 용도 한 KBS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KBS 이

사회 외에 수신료 용처를 감독 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

요하다. 즉, 공 방송 수신료 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수신료 책정방식의 문제

수신료 책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 은 책정을 한 기 이 방송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KBS의 방만한 경 상태의 문제가 지 된 

것처럼 KBS의 제작 원가 등 재정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경 상 불투명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KBS의 최소 운 자 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권호 , 2004). 우리나라와는 조 으로 국 BBC의 경우에는 라이버시 

침해나 방송사의 결정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투명

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산정을 한 한 기 을 정하

기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강형철, 2003). 

수신료 인상 때마다 명확한 산정 기 이 없이 수신료를 인상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1년 당시 800원이던 것을 재 수 인 2,500원으로 인상할 때에는 

컬러 TV 도입을 근거로 하긴 했지만 수신료 산정 기 을 엄 히 두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 방송의 기능을 제 로 이행하기 한 재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합리 인 수신료 산정의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신료 결정과정에서 60일 동안 방송통신 원회가 인상안에 한 입장을 

정해야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방송통신 원회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기 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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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신료 인상기 에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KBS의 새로운 투자요인이나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신료를 실

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국민과 KBS의 측가능성의 에서 볼 때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신료 액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산정기 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수신료 징수 련 문제

첫째, 통합징수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납부의 강제성 문제이다. 1980년  

반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으로 수신료 수입이 폭 감소함에 따라 1994년

에는 방송법을 개정했다(방송법 68조 2항  시행령 43조). 개정된 방송법

에서는 KBS 수신료는 한 에 탁하여 기료와 통합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통합징수는 기존에 50% 이던 징수율을 97%까지 향상시키면서 

징수비용은 3분의 1 가까이로 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KBS 2TV의 고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료와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과 체납가구에 해 단 을 담보로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은 

행정법상 ‘부당결부 지원칙’에 배된다는 지 이다(박선 , 2002). 한 

KBS수신료징수 헌소송 추진본부는 통합징수의 근거는 ‘한국 력공사는 

기타 정부(政府)로부터 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 력공사법 

제13조 6항에 나와 있는데 추진본부측은 “KBS는 정부(政府)가 아니므로 통합

징수는 ‘기타 정부로부터 탁받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통합징수는 불법

행 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6).

수신료를 기요 과 함께 징수함으로써 동시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한 문제 이 제기되자 1999년 헌법재 소는 분리징수방식을 다시 도입하면 

공 방송의 존립에 을 래할 수 있다고 결함에 따라 당분간은 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통합고지로 한 의 기 공  단 

조치를 무기로 하여 수신료 납부를 강제한다는 것은 여 히 개선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환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신료의 범 에 해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37). 국과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디지털 수신료’라는 

개념의 도입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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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원하고 무료방송을 통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면 수신료 범 에 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셋째, 수신료 면제 범 가 소하다는 이다. 재 우리나라 수신료 면제 

상은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국가유공자, 난시청지역 거주자 등으로 

외국에 비해 소한 수 이다. 국은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신료를 면제

해주고 있고, 랑스에서도 고령의  소득자에 해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의  소득자에 한 수신료 면제 혜택을 확

하고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 수신료 감면에 보다 극 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38)

넷째, 수신료 납부율을 높이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납율을 

낮추고 재원을 확보하기 해 미납자에 한 조치 기 을 마련하기 한 

책이 모색되고 있다. 수신료 납부 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랑스에서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텔 비  수상기 액의 2배를 가산 으로 징수하는데 이것은 텔

비  수상기의 액에 비례하여 가산 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수

상기를 가진 자에 해서는 소득 재분배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는 반 로 납부율을 높이는 사람, 를 들어 6개월 치나 1년 치를 한꺼

번에 선납하는 사람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KBS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방송 원회, 2001). 

다섯째, 탁 징수비용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의 수신료 징수비용( 탁징수비용)은 외국에 비해 높다39). 이것은 

KBS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이는 책 마련이 

필요하다(방송 원회, 2001).

라. 수신료 배분

KBS와 EBS간 정 수신료 배분 비율에 해 각각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EBS는 같은 공 방송인 KBS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 수신료의 

37) 정두남(2006). 방송통신융합시  방송공익성 제고방안 연구. KOBACO

38) 시안(2007년 6월 21일). 바보야, 문제는 1500원 올리는게 아냐

39) 국의 BBC가 5.5%, 독일의 공 방송이 3%, 일본의 NHK가 9.5%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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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에서 EBS 몫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BS에 한 

수신료 배분 비율 수 이 2002∼2005년 KBS 체 산에서 수신료가 차지

했던 40% 내외의 비 과 수신료 인상에 따른 증가를 감안할 때 15% 내외

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미디어오늘, 2007). 

배분 문제로 인한  다른 해결과제는 수신료를 기타 문화산업과 기술개

발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단하는 것이다.

마. 난시청 지역 문제

첫째, 난시청의 경우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제44조 제1항 제6호), 실제로 수신료를 면제받기 해서는 KBS가 

지정하는 난시청 지역 범 에 포함되어야 면제가 가능하다(동조 제4항). 

그러나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공 방송을 시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

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에는 공 방송 시청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이블 방송( 계유선 포함)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것은 

이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둘째, 방송법 시행령은 건물  구축물의 신축 등 인 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6호 

단서). 인 인 난시청이란 TV 송신소(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가 고층 

건물이나 아 트 등으로  장애를 받아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상

황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 제 36조에 따르면 수상기 소지자는 일

단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당해 수신 장애를 제거하기 해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KBS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서 조항은 

결국 시청자에게 책임을 가한다는 문제 을 야기하게 된다(방송 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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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료 책정제도의 개선방안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에서 수신료의 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 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와같은 행 수신료 

책정제도는 첫째로 공 방송 평가와 규제담당 기 의 역할에 해 법 으로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행 방송법에서 규제기

은 수신료 액산정과 차에서 법 으로 규정된 특별한 역할이 없으며 

따라서 KBS이사회의 수신료 산정과정과 산정액에 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권한도 없다. 두 번째로 수신료 사용기 인 KBS가 자체 으로 수

신료를 산정한다는 객 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KBS가 스스로 사용할 

수신료를 직 산정하기 보다는 독립  산정기구에서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수신료 책정기 과 과정에 한 객 성과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은 KBS이사회의 수신료 산정안에 해 직  입법부에서 검토, 검증, 

결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합리  산정에 한 검토보다는 정 성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수신료 책정과정의 지연, 왜곡 상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는 

이다. 따라서 행 수신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평가규제기 의 역할 미비, 

산정주체의 객 성, 입법부의 정 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신료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 수신료제도 개선원칙과 <공 방송재정 원회>

수신료제도의 문제 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해 수신료 책정제도와 차에 

한 개선방향에 해 기존의 논의는 독립기구 설치안과 독립기구보다는 

규제기 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안으로 요약된다. 독립기구 설치안의 

경우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원칙에 근거해 공 방송의 재원의 핵심인 

수신료의 책정도 정치 으로 독립 인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안은 정치  독립성원칙에 입각한 가장 이상  모델이라 할 수 있으나 

실 으로 정부조직 외부의 독립 원회의 경우 원구성의 문제, 법 상, 

업무수행의 효율성, 법 구속력, 정부부처간의 업무 조 등에서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 한 규제기 인 방통 의 역할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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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강화하자는 안의 경우에는 공 방송의 재원구조나 수신료결정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다는 에서 원칙 으로 공 방송의 철학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이 있다. 

따라서 수신료책정 차와 제도개선방향은 정치  독립성의 원칙과 업무

수행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한 수 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요하다. 공 방송의 핵심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해 정치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   공 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재정수요에 한 조사  검증의 업무를 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 방송재정 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재정 원

회는 수신료산정을 한 립  문기구로서 방송통신의 규제기 인 방송통신

원회의 규제업무와 규제역할을 분담하고 공 방송의 공익성  효율성원

칙을 토 로 수신료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립  기구이다. 수신료책정제도의 

개선방향의 원칙은 첫째로 수신료산정과 공 방송평가의 정치  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둘째로 합리  수신료산정을 해 수

신료산정기구의 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정기  수신료 산정에 한 제도  확립이라 할 수 있다.    

나. 공 방송재정 원회의 구성과 방송통신 원회의 역할

 

공 방송재정 원회는 원칙 으로 정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나 별도의 

독립 원회로 구성되기 보다는 방송통신 원회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

태의 특별 원회로 구성되는 것이 하다. 민간 독립 원회로 운 되어왔던 

방송 원회의 역사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통령직속 원회의 행정  

규제권한의 범주에서 운 되는 것이 실 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공 방송재정 원회는 수신료산정업무의 효율  수행, 조사심의권한의 

행사와 공 방송 평가를 한 방송통신 원회의 규제부서와의 유기  업무

조 필요하다. 따라서 공 방송재정 는 공 방송의 경 평가  수신료산정을 

해 립  문가들로 구성되는 방송통신 원회내의 독립  특별 원회 

형태가 성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공 방송재정 원회의 경우 공 방송서비스와 재원의 사용에 한 공익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방송통신 의 방송규제부서는 방통융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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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규제원칙에 따른 규제 형평성과 경쟁평가를 기반으로 공 방송 수

신료산정에 역할을 분담하고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공 방송재정 원회와 

방통  방송규제부서간의 역할은 장기  차원에서는 공 방송 규제틀의 변

화에 따른 규제원칙  규제철학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

방송의 경쟁규제도입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행 KBS의 이사회의 기능  경  평가  공표의 기능은 공

방송재정 원회로 이 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제 49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KBS의 방송 기본운 계획, 산, 자  계획,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지역방

송국의 설치, 기타 재무 련된 사항과 아울러 경 평가  공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 방송재정 원회가 수신료의 산정과 함께 경 목표의 타당성 

평가, 산집행의 효율성평가, 재무상태의 평가, 경 리제도의 평가등의 

포  경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KBS 이사회의 경 평가  공표의 기능은 

공 방송재정 원회로 이 되며 KBS이사회의 행기능은 유지되게 된다. 

공 방송재정 원회는 수신료납부자를 신해서 공 방송이 높은 수 의 

공익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기 해 합리 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는 독립  

성격의 기구가 된다. 공 방송재정 원회는 수신료산정기 과 경 평가를 

한 비정치  문가로 구성된다. 

다. 공 방송재정 원회의 역할과 기능 

공 방송재정 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공 방송경 에 한 조사, 수신료

산정기 수립과 산정, 재원사용  신규서비스에 한 공익성평가 등을 들 

수 있다. 

(1)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공표

공 방송의 수신료의 합리  산정을 해서는 공 방송의 산 황과 경

상태를 근거로 하게 된다. 따라서 공 방송사들은 경 자료를 의무 으로 

공 방송재정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 공 방송재정 원회 역시 공

방송의 경   투자 황에 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와 

방송사의 의견을 토 로 조사평가 보고서를 주기 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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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료재원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평가

공 방송이 수신료재원을 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단하며 특히 수신

료의 사용이 공익성의 기 과 목 에 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수신료재원의 사용에 한 평가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

비스나 사업에 한 심의와 허가를 필요로 한다. 

재 수신료는 KBS1, 2TV, 성방송 KBS Korea, KBS World, 자유의 

목소리 사회교육방송, 한국의 창 국제방송 등에 쓰이고 있으며 방송문화사

업과 방송기술개발과 EBS지원에 쓰이고 있다. 특히 수신료사용에서 공익서

비스가 수신료납부자에게 그 방송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인지에 한 공 성

평가를 통해서 수신료사용에 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3)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기준 수립

수신료인상은 공 방송재원수요에 따라 임의 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의 경 원칙과 공익성에 근거하는 합리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공

방송수신료의 산정에 한 합리  원칙과 기 을 명시하며 산정기 의 

합성을 수신료 산정주기에 따라 주기 인 간격으로 평가하고 공시한다. 산

정기 은 포  직 보조방식 하에 공 방송의 비용보존을 한 인센티

시스템을 도입한다.

(4)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기준과 장기재정 계획안을 토대로 합리적

수신료산정

공 방송사들이 수신료 결정을 해 제출한 재정계획안을 심사하고 공

방송수신료 산정기 에 따라 정한 수신료를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 공영방송사간의 수신료 배분 산정

공 방송사간의 혹은 공익 방송서비스간의 수신료배분율은 각 공 방송

사의 장기  재정계획안과 공익성을 토 로 재정 원회에서 정한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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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율을 산정한다. 재 공 방송사간 수신료배분의 기 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방송법시행령 제 49조에 EBS에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 EBS의 수신료수입은 

9%에 불과하며 교육방송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해 필요재원의 규모에 따라 

수신료배분율을 정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공영방송의 신규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공익성평가

공 방송이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서비스의 

제공방식이나 성격 등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공익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 방송의 입장에서도 기술, 문화, 시장, 공 요구 등의 변화에 응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규서비스  

사업에 한 공익성평가는 공익성기 과 시장 향 평가기 으로 구성된다.

라. 수신료책정 차 

수신료책정 차는 공 방송사의 재정수요 신고, 공 방송재정 원회의 

수신료산정, 방송통신 원회의 추천, 입법부의 포  승인결정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1]이 이러한 차를 개략 으로 나타낸 안

이다.

첫 번째 단계는 공 방송사인 KBS와 EBS의 재정요구가 발생할 경우 

KBS이사회와 EBS이사회로부터 공 방송재정 원회로 재정수요를 신고함

으로써 수신료책정의 차가 시작된다. 재정수요 신고는 공 방송의 재승인 

이후의 다음 수신료회기를 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재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마다 신고한다. 두 번째 단계는 립  성격의 

공 방송재정 원회는 공 방송사의 재정수요에 한 조사  심사를 통해 

수신료산정원칙에 따라 합리 으로 정수신료를 산정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공 방송재정 원회에서 수신료 산정기 에 따른 산정된 수신료산정결과를 

방송통신 원회가 입법부에 추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원회

로부터 추천된 수신료 산정안을 입법자인 국회가 최종 으로 수신료를 포

으로 승인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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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산정기관

• KBS자료 검증 및 수신료 산정

방송통신
위원회

국회

수신료인상안 발효

폐기

자료제출

수신료 인상안 제출

재산정 요청

승인

포괄승인

거부

소명 또는 청문 요청

소명 또는 청문 요청

[그림 6-1]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및 처리 절차

4. 수신료 산정기준의 확립

수신료산정의 기본원칙은 공 방송 비용보존을 한 직 보조방식이다. 

이는 공 방송의 활성화,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해 공 방송 운  

 진흥에 소요되는 비용 반을 직  보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 방송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를 추정하여 수신료를 산정하게 된다. 직 보조

방식은 고수입 의존도를 축소 는 배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원마련과 수신료산정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 방송의 

도덕  해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 수신료인

센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상비용과 같이 방송사 스스로 내부화시킬 수 

있는 변수에 용할 수 있으며 각 주요항목별 지수화  가 치 부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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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신료 산정원칙

첫째, 공익  목 에 소요되는 자 수요에 해서는 수신료수입을 통해 

확충한다. 따라서 공익 로그램의 제작 송출자 , 음 지역 해소 등의 시청

복지비용, 디지털 환비용의 일부가 수신료에 반 되나 디지털 환비용은 

정부보조가 확 될 필요가 있다.

둘째, KBS 경상경비에 해서는 수신료를 통한 지원보다는 고수입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센티  시스템의 도

입과 항목별 재정수요에 한 가 치부여를 통해 경 효율화 달성에 기여

할수 있어야 한다. 한 공 방송 평가지수에서 공 성의 달성정도를 반

하여 수신료 인센티 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물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 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 에서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방송물가를 고려해야 하며 유료

방송의 로그램의 채 당 시장가격을 고려해서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수입은 경기변동성이 높고 수신료는 안정 이라는 에서 고

수입은 가변비용에 충당하며 수신료는 고정비용에 충당한다. 가변비용에는 

로그램제작비, 인건비, 기술경비 등이 포함되며 고정비용에는 디지털 

환비용, 음 지역 해소  커버리지 확 비용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수신료산정은 원칙 으로는 공익서비스부분에 한 직 보조방식

으로 산정하며 공 방송내의 리서비스부분에 해서는 자체 리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 공 방송내의 공익부문과 리부분

간의 회계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 으로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익부분과 리부문간의 사업분리 는 회계분리를 통한 제도  

개 이 향후 수신료 산정의 정상화를 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나. 수신료 산정기 의 고시

공 방송의 장기 자 수요의 악은 사업별 자 수요 산정보다는 항목별 

비용  수입산정이 산정의 복성에 의한 과 산정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는 합리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 항목별 가 치는 인센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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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각 항목은 투자비, 제작비, 경상운 비, 융  행

정비, 부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공 방송의 장기 수입추정에는 고수입의 측은 다소 유동 이고 

복합 일 수 있으나 고시장의 망, 단가, 거시경제 변수에 한 망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수입에는 수신료수입, 고수입, 기타수입으로 공 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수신료의 공 성을 고려하여 재원의 비율 할당선을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수신료 50%, 고수입 30%, 

기타수입 20%).

5. 수신료사용과 공익성평가

수신료사용용처에 한 기 제시를 해서는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를 

분리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서비스의 경우는 수신료기반의 직 보

조가 필요한 반면 리서비스는 자체 수익구조를 통한 재생산구조가 확립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의 실화가 공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실질 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는 이다.  

첫째로 수신료에 한 공익서비스 사용용처에 한 명확한 기 과 명시가 

필요하다. 공익서비스란 공익목표를 진하기 해 공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KBS텔 비  라디오채 과 온라인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업 서비스, KBS의 해외서비스, 정부기 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 해외시청자를 한 서비스 등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 한 

고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텔 비 채 의 경우에도 수신료사용 배제 는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로 공 방송 신규사업  서비스 도입시 공익성평가 시행을 통한 수

신료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측에서도 기술, 문화, 시장, 

공 요구 등의 변화에 응해서 공익서비스의 제공의 형태나 성격을 변화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에서 공익성보장에 한 심사제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신료로 운 되고 보 되고 있는 공익서비스를 다른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 공익성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신료로 지원할 수 있는 공 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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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공  방송서비스의 변화와 다각화의 정당성을 부여

하게 된다. 이러한 공익성평가에 한 기 과 방법론은 국의 커뮤니 이

션법이 제시하고 있는 품질, 범 와 균형, 다양성, 사회  가치 항목으로 구

성된 공익성 측정 지수와 평가방식을 우리 방송환경에 맞게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셋째로 공익서비스로의 수신료사용용처의 한정이나 신규공익서비스의 도입 

는 공익서비스의 변경 등에 해 명확한 기 을 설정하기 해서는 공

서비스와 리서비스간의 회계  사업분리가 되어야 한다. 한 공익서비

스행 와 리서비스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공익서비스와 리

서비스간의 서비스와 제품공 을 한 거래는 계약(서비스수 의 정)을 

통해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의 리서비스는 공익서비스 부

문으로부터 다른 경쟁사업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자원이나 보조를 받아

서는 안 된다는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 방송의 경 차원에서 효율성의 개선에 한 평가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공 방송이 우선시해야 하는 공익성이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실질 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수신료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활용과 비용의 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익성을 단순히 로그램 차원이 아닌 좀 더 확 된 차원에서 평가

하는 것은 공익성 평가에 향을 주는 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기

의 정립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공익성의 평가는 수신료가 공익

성을 해 히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재원의 활용과 

비용의 효율성 문제에 한 평가는 공익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민  혹은 상

업방송과 경쟁을 해야 하는 방송환경 하에서 경제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평가는 공 가치평가(public value assessment)와 시장 향평가

(market impact assessment)의 두가지 기 으로 구성된다. 공익가치평가는 

수신료납부자들에 한 가치의 평가, 공 방송의 공 목표에 한 공헌을 

통해 체사회에 미치는 가치평가, 마지막으로 재원과 비용에 한 가치평가를 

포함한다. 한편 시장 향평가는 경쟁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한 직

인 향과 함께 장기 으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해에 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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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쟁과 시장발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다. 즉 PVA는 공익가치를 

기 으로 MIA는 시장발 을 기 으로 평가한다. 공익가치평가는 1. 공 목

에의 합성, 2. 품질과 독특성, 3. 향, 4. 도달, 5. 비용의 항목으로 고려

되며 시장 향평가는 1. 동의된 방법론, 2.경쟁기반, 3. 경제  효과의 항목

으로 고려되고 평가된다. 

특히 공익가치평가에 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

째로 도달(reach)요인으로 공 방송의 신규 사업과 서비스제안이 KBS의 

공익 로그램의 도달과 이용을 얼마나 용이하게 하고 확장시키는가를 평가

한다. 도달범 의 향요인 특정시기 서비스의 사용에 한 수요 측에 한 

평가와 특별한 도달 범 에 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수용자, 지역, 

장르에 한 도달범 를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품질(quality) 요인으로 신규서비스는 고품질과 차별 인 

기능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서비스의 제안이 기존의 

서비스와는 얼마나 확연히 구분되고 차별화된 서비스인지에 한 정도와 

방송 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질이나 기술  이슈 등을 포함하게 된다. 

셋째로 향(impact)으로 신규서비스에 한 공 방송의 제안이 얼마나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 사용자

들이 신규 서비스로부터 직 으로 획득하게 될 소비자편익은 어느 정도 

이며 민주주의 진작, 커뮤니티의 이해등과 같은 체사회에게 돌아가게 될 

시민편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재정의 가치로 신규서비스 제안이 시행하기 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입재원에 한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6. 징수제도의 개선방향

수신료징수제도 확립의 원칙은 첫째로 효율 (efficient) 제도의 마련이다. 

수신료 재원을 최 한으로 징수하는 반면 수신료 납부 거부  회피를 최소한

으로 하는 징수 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징수제도는 성(appropriate)

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의 에서 징수 방식이 얼마나 효과 인지를 검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균형 인(proportionate)징수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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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가 공 의 이익과 어떻게 연계되고 징수 략이 여러 수신료 납부 집

단에 해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해 검토한다. 넷째 수신료징수제도의 변

경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수신료 상의 확 에 따른 수신료징수제도의 개

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우리나라 수신료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해서 논의해보자.

제일먼  행 수신료징수방식은 수신료납부의 강제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비록 1999년 헌법재 소에 의해 통합고지에 한 정당성을 부여했으

나 한 의 기공  단 조치를 무기로 한 간 강제의 조치는 법리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텔 비  수상기소유를 기 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의 

매체환경을 고려할 때 하지 않다. 장기 으로 공 방송 로그램 수

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로 확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수상기, 텔

비 수상기, 공 방송 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단말기(PC, 노

트북, PDA, 휴 폰, DMB단말기)등에 수신료를 부과하기 한 징수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 디지털 환에 의한 수신료범 에 한 재규정 

는 확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수신료 개념의 도입이나 수신료 범 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나라 수신료 면제 상은 국민기 생활보장 상자, 국가유공자, 

난시청지역 거주자 등으로 외국에 비해 면제 상이 소한 수 이다. 우리나라도 

고령  소득자에 한 수신료면제혜택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납부율 제고를 한 선납할인제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한 의 징수비용은 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징

수비용의 부담완화를 한 책마련이 필요하다. 

7. 공영방송과 경쟁정책

마지막으로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 방송의 공익성강화를 기반으로 

한 경쟁도입과 경쟁평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 으로 공 방

송에도 경 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진하기 해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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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 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리  

방송 서비스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원칙 으로 경쟁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 방송의 경쟁도입과 시장경쟁에 한 평가의 도입은 공

방송의 공익성실 이라는 성과목표와 원칙 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 방송의 경쟁성도입과 경쟁시장평가를 해서는 공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공익성서비스와 리성서비스간의 분리가 원칙 으로 필요하다. 공

방송의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의 분리를 통해 공익서비스는 공익성원칙

을 강화하는 한편 리서비스는 경쟁성원칙을 용하여 공 방송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 한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 공 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상 방송시장 는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시장효과를 검토하

고 평가함으로써 수신료를 통한 공 방송이 방송경쟁시장에 부정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쟁평가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첫째로 공 방송의 경쟁방식의 도입으로 공 방송 사내제작자들과 외부

제작자들을 경쟁시키는 로그램제작 경쟁정책(WOCC: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 방송 로그램의 다양성을 진하고 

로그램생산에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로그램공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 BBC와 같이 체 로그램의 25%는 외부제작자에게 할당되고 

50%는 내부제작진에게 할당하는 한편 나머지 25%에 해서는 동등한 조

건에서 내부제작진과 외부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채택하는 것이다. 가

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채택함으로서 로그램의 질과 수신료 재원의 가치실

이라는 에서 시청자들에게 증가된 방송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한 가장 효과 인 제작방식으로 질 높은 로그램을 보다 낮은 가격에 

생산해 시청자에게 공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공 방송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서 매우 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방식은 우리

나라 로그램생산의 경쟁과 시장 활성화를 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 로그램 제작 경쟁정책은 공 방송내의 제작자와 외부제작자에 

한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지 방송 규제기 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

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규제기 은 공 방송이 로그램제작 경

쟁정책을 통해서 보다 어느 정도의 범 에서 다양한 로그램들이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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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작입찰에 참여하는 외부제작자의 환경, 입지와 규

모에 한 사항을 고려해서 경쟁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한 경쟁입찰의 기회제공에 한 정보는 공개 이

어야 하며 다양한 공 방송의 공지와 리핑을 통해서 히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로 공 방송서비스에 한 시장경쟁 평가기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쟁평가를 해서는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간의 분리요건이 

필요하다. 공 방송의 리서비스가 시청자들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리서비스가 경쟁과 가격, 품질, 신등과 같은 시장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장 향평가는 공익서비스에 한 

공익성평가와 함께 경쟁시장에 한 정 효과와 동 효과 모두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공 방송서비스의 리서비스에 한 경쟁평가는 소비자와 생

산자 양자의 복지의 증감을 모두 평가하는 총복지 근(total welfare 

approach)을 채택하게 된다. 먼  정 인 경쟁효과분석은 경쟁 서비스제공

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 방송의 신규서비스에 응할 것인지 상 없이 

서비스의 수요에 미치는 직  효과에 심을 갖는다. 정  경쟁분석은 경

쟁서비스의 수요의 변화에 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추정

하게 된다. 한편 시장행 의 동 효과에 한 평가는 공 방송의 신규서비스의 

도입이 장기  에서 시장발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 응에 을 맞추어 분석하게 된다. 공 방송의 리  신

규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공 방송서비스의 제공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신료 재원서비스가 경쟁 서비스에 미치는 향에 한 평가를 해

야 하며 이는 새로운 랫폼을 교차한 수신료기반 콘텐츠의 분배 문제와도 

연 된다.

마지막으로 공 방송 서비스의 경쟁정책도입을 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 방송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데 공익 서비스의 경우는 공익성평가를 리  서비스의 경우 경쟁평

가를 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공 방송은 리활동을 지원하기 해 수

신료나 정부보조 의 사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공

방송의 공익서비스와 리서비스간의 운   회계 분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공익  목 을 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의 경우에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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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 방송이 운 하고 제공하는 리  서비스도 

공 방송이 추구하는 공익  목표행 와 일치해야 하며 경제  효율성과 

공익성 가이드라인을 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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